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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Ⅰ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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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진 배경

 □ 최근 증가하는 국내거주외국인 정착지원의 중요성 부각

  ○ 국내거주외국인은 저출산․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미래 산업

노동력의 대안이며, 인권보장 등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는 

물론, 한류 지속화 효과도 기대

  ○ 외국인 범죄예방을 통한 자국민 보호, 독일․프랑스 소요 사태와 

같은 장기적인 사회문제화 방지 차원에서도 필요

 □ 거주외국인 지원문제는 출․입국이나 체류관리를 넘어서서, 

지역사회 적응과 통합 문제로 귀착

  ○ ‘03년까지는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자 등이 문제였으나, 

’05년이후부터는 국제결혼이민자 등 거주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사회적응 문제로 자연스럽게 중심이 이동

  ○ 이는 외국인의 적정유입, 수용․억제 차원이 아닌 외국인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적응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의미

 □ 지역사회 정착지원시책은 지자체가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실효

  ○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하므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지역사회단체 및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

⇒ 외국인 정착지원 업무는 미래 국가생존전략의 일환이며, 

잘하면 국가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으나, 잘못하면 국가의 

부담이 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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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 필요성 ▶

 ▪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

   - 외국인을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 국내에 수용하는가에 대한 

원칙적 입장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

 ▪ 그러나, 일단 입국한 외국인을 지역사회에 포용하는 주체로서 

행정서비스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큼

   - 거주외국인도 지역에서 생활하는 생활인․주민이므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를 촉진시킬 필요

 ▪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 정착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 거주외국인도 ｢주민｣으로 본다는 의미일 뿐 만 아니라, 

국제인권 규약이나 인종차별방지조약 등 국제법․조약과 

부합하는 것이고

   -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만들기를 통해 지역의 관광․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며

   - 지역주민의 다문화 이해력을 높임으로써 차세대 육성은 물론, 

지방의 국제화 수준 제고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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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국인의 범주 및 지위

 2-1. 외국인의 개념

  ○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외국국적을 

가진 자와 전혀 국적을 가지지 않은 무국적자를 포함

  ○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은 국적보유 여하에 의하여 구분되며, 

국민의 요건은 국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국적법상 출생․결혼․귀화․복적․인지․입양 등으로 국적 취득

     ※ 출입국관리법

      - 제2조 1호 : ‘국민’이라 함은 특정국가에 속하며 그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말함

      - 제2조 2호 :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외국국적 을  가 진 자 와 전혀 국적을 가지지 않은 무국적자를 포함

이민과 국적

○ 이민(移民)은 개인이나 집단이 항구적 장기에 걸쳐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의 영토에 이주하는 일․사람으로 출입국의 구별에서 

이출민과 이입민으로 분류

  - 이출민과 이입민 : 노동기구(ILO)주최 ‘국제이민회의’에서 규정

   ․ 이출민(emigration) : 노동을 찾아서 자국을 떠나온 자, 같은 

목적으로 이미 이주한 아내․남편 등에게 동반 또는 합류하는 자, 

위에 든 목적으로 종전의 이주지로 귀환하는 자

   ․ 이입민(immigration) : 노동을 찾아 이주하여, 그곳에 정착 또는 

영주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암시한 외국인 노동자

○ 이민과 국적 : 이민은 통상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영주권자

로서의 의무를 일정기간 동안 준수 후 국적(시민권)의 취득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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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지원대상 외국인의 범주

  ○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 외국국적 동포,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해외 입양아 등

     ※ 불법체류 외국인 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민간단체 활용 등을 통해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되도록 노력

  ○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 국제결혼이주자,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비롯하여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도 확대 적용

 2-3. 거주외국인과 주민의 관계

  거주외국인 및 주민

  ○ 거주외국인

    - 지자체 관내에 90일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2)

      ※ 90일이상 국내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국관리법상 등록의무

  ○ 주      민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지방자치법 §12)

    -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주민등록법 §6)



－7－

  거주외국인이 「주민」에 해당 하는지

  ○ 국적 관련법에서 외국인등록지를 주소로 상정

    - ‘5년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의 주소가 있을 것’을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규정(국적법 §5)

    -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에 

갈음한다’고 규정(출입국관리법 §88조의2)

  ○ 외국인 체류지는 생활의 근거로 민법상 주소에도 해당

    - 90일이상 체류하는 자는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외국인이 체류(거주)하는 곳을 생활의 근거로 볼 수 있으며

    -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하고,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봄.(민법 §18, §19)

  ○ 주민등록법 해석상, 외국인도 주민이나 등록대상에서 제외

    -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주민)에 대해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단서조항에서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

 

▶ 외국인은 체류지(등록지)를 주소로 볼 수 있어 지방자치법상 

‘관할구역안에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 지자체 거주외국인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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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국인의 권리․의무

 3-1. 기본적 권리‧의무

 ○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는 인정된다고 

보며, 외국과 상호주의 차원으로 개별법에서 권리‧의무 부여

 ○ 일반적으로 체류국 국내법에 복종하여야 하고,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공동체 보존(전염병, 화재 등에 대처) 의무를 가짐

 3-2. 헌법․국제법상 권리․의무

□ 헌법상의 권리

 ○ 헌 법(§6)

   -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

 ○ 헌법재판소(’94.12.29, ’01.11.29 결정)

   -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고

   -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임.

 ○ 학 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유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등은 인간의 권리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는 입장



－9－

□ 국제법

 ○ 세계인권선언(제2조 제1항)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규정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도 

｢세계인권선언｣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

 3-3. 지방자치 관계법상 권리‧의무

 지방자치법

 ○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소속 지자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짐(법 §13, §14)

 ○ 법 제13조의3에 의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는 

19세이상의 주민으로 하고 있으나, 기준이 되는 주민 총수를 

‘주민등록표에 의한 조사’로 규정하여 외국인은 제외

 ○ 법 제13조의4에 의한 ｢주민감사 청구｣와 법 제13조의5에 

의한 ｢주민소송｣은 현재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청구권자를 19세 이상의 주민으로만 규정하여 

거주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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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할 수 있므로 

거주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요건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지방세법

 ○ 거주외국인도 주민세 등 납세의무를 인정

   - 법 제173조(납세의무자)에 규정된 ‘시․군내 주소를 둔 

개인’에 출입국관리법상 등록을 하고 국내 체류자를 둔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해석(’05년 행자부 세정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통칙 1-2-3(외국인 주소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98.2.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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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부의 외국인 지원제도 및 한계

 4-1. 외국인 지원 기구․제도

 총괄 조정

 □ 외국인정책위원회 구성․운영

  ○ 설치근거 : 외국인정책위원회 규정

    ※ 대통령 훈령 제171호(‘06. 5. 22 발령)

  ○ 구    성 : 총 25명

    - 위원장 : 국무총리

    - 정부위원(17)

     ․ 재경․교육․외교․법무․행자․문화․농림․산자․복지․

노동․여성가족․건설․해수․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중소기업청장

    - 민간위원(7)

     ․ 설동훈․윤인진(학계), 박연철(법조계), 정현백․김민정(여성단체), 

배기철(시민단체), 이다도시(방송인)

  ○ 주요기능

    -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의 심의․조정

    - 국내거주 외국인의 권익 증진 및 사회통합 방안 심의․조정

    - 외국인정책에 관한 부처간 협의․협조사항 조정

    - 외국인정책의 추진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 기타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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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 법무부에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을 추진중

    ※ ‘06. 12월 국회 제출

법안 주요내용

￭ 외국인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5)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6)

￭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 재한외국인 및 그의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기타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10)

  -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기타 지원조치 가능(§11)

  - 「영주권자」,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13, §17)

  - 「전문기능 외국인력」의 유치 촉진 시책 마련(§16)

￭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 매년 5월 21일(UN이 정한 다문화의 날)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19) 등



－13－

 대상별 지원 기구․제도

 □ 외국인근로자 : 고용허가제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노동부가 3년간 고용허가

◂ 고용허가제 주요내용 ▸
①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호(국내 노동시장 보완성 원칙)하면서 적정규모 및 

필요업종에서 외국인력을 도입․활용

②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 적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

  -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과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출국만기․귀국비용․상해․보증보험) 가입

③ 사용자의 자율적인 외국인근로자 선택권을 보장

④ 국가간 MOU를 체결하고 정부(공공기관)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송출․도
입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송출비리를 최소화

    ※ 외국인 인력 관련 제도는 이외에도 산업연수제도(출입국관리법), 

전문인력취업제도 등이 있음

       ☞ ‘07. 1. 1. ’산업연수제‘를 페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 고용허가제도와 산업연수제도 비교 】

구   분 고용허가제도 산업연수제도

제도취지 인력난 해소 인력난 해소

규율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도입절차 노동부가 고용허가
/법무부가 입국 체류․허가

중기협이 연수업체 선정 
/법무부가 입국 체류․허가

근로자 자격 취업 3년 연수 1년＋취업 2년

인력모집 선발

국내외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공적기구가 
제시하는 대상자 중에서 
사업주가 최종 선발

연수추천단체(중기협 등)가 
송출기관이 모집․선발한 
인력을 배정

인력배정 시스템 사업주가 근로자 직접선정 및 
자율적 근로계약 체결 강제배정 시스템

사후관리 노 동 부 중기협․위탁관리회사
(중기협지정법인)

외국사례 대만, 싱가폴, 독일 등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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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국무총리실에 설치되어 매년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적정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업종 결정 및 송출국가를 선정

․ 위원은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법무부․산업자원부․노동부차관, 

중소기업청장 및 행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 구성

․ 정책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등을 사전 심의하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를 

노동부에 설치(위원장 : 노동부차관)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

 ○ 외국인근로자 인권대책위원회(위원장 : 법무부장관)

․ 「 외국인 근 로 자 인 권 대책 위 원 회 규 정 」 에  의 해  법무부 에  설 치 되 어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대책 및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대책을 협의

 ○ 고용허가제 운영 체제

   - 노 동 부 : 외국인력제도 운영, 송출국가와 MOU 체결 등

   - 대행기관 : 송출국가와 접촉, 외국인력 도입 대행, 취업교육, 

사후관리 등 담당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사 용 자 :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선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인력송출 양해
 각서 체결
(정부↔송출국가)

⇨
 외국인근로자
 명부 작성

(송출국가↔정부)
⇨

   

고용허가 신청

(사용자↔노동부)
⇨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사용자↔노동부)

⇨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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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국적 재외동포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정

 ○ 재외동포 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통일부․외통부장관, 위원은 행자부장관 등 

관계부처 및 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

  ※ 재외국민은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이며, 외국국적 재외동포는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자였지만 지금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임

 ○ 외국인근로자 특례취업제도(방문취업제)

   - 방문취업제도는 국내 출입국 및 취업 등 혜택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 자유로운 왕래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동포 포용정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07.1개정)

   - 동포의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 확대, 사용자의 고용절차 완화

   - 국내 친족․호적이 있는 동포는 연간 허용인원 제한없이 

사증을 발급하나, 무연고 동포는 대량 입국에 따른 노동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연간 허용인원을 설정하여 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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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 동포 무연고 동포

연간 허용인원 결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거주국 동포

국내체류

동    포

연간 허용인원 국적별 세부할당

사증신청․발급
(재외공관)

체류자격 

변경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말시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무시험 접수
(재외공관)

방문동거 (F-1-4)자격자,

특례고용허가자 (E-9)는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시

방문취업(H-2)자격으로 

변경

전산추첨 ․ 최종선발
(법 무 부)

최종 선발자 통보․사증발급
(법무부 ․ 재외공관)

방문취업제 흐름도
(시행일 : 2007. 3. 4.)

입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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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결혼이민자

  ○ 복지지원

    - ‘05.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하여 일정요건의 

결혼이민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포함

       (한시 법인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에도 포함)

    - 건강보험 가입 안내,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해 동시통역 

상담서비스 제공

  ○ 한국어 교육 및 사회적응 지원

    - ‘06년 전국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지정(21개소)하여 

한국어 교육, 상담서비스 등 제공

    - 외국인 여성 전용 쉼터 설치(인천, 천안)

    -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지원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 배포

  ○ 국제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복지부)

법안 주요내용

￭ 국제결혼중개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등록자격 명시

￭ 직업소개업, 근로자파견사업 등과의 겸업 금지, 허위과

장광고 금지, 국제결혼중개 계약서 작성, 정보의 사전 제공 

및 확인 의무 부여

￭ 시․도지사의 중개업체에 대한 시정․변경 명령, 등록 취소, 

폐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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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정부 지원제도의 한계

□ 외국인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는 것은 법․제도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식과 실천이 더욱 중요

 ○ 중앙부처에서는 외국인의 거주 및 생활실태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아 수요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곤란

 ○ 지역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는데 있어서의 지원은 지자체,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의 의식과 실천의 문제

   - 한국어 및 한국 문화․관습에 대한 이해, 생활정보 제공, 

상담 등 거주외국인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역할이 중요

□ 중앙부처별 법․제도적 접근방식으로는 포괄적 지원이 미흡

 ○ 중앙부처별 또는 입법목적별로 접근방식에 차이

   - 부처별로 지원대상 및 정책 수행방식이 다르고 연계성이 부족

     ※ 노동부-외국인 근로자, 여성가족부-결혼이민자, 교육부-자녀 교육, 

법무부-출입국 및 체류자격 부여, 보건복지부-생활보호 등

   - 외국인 관련 개별법률별로 입법정책적 목적이 다름

     ※ 외국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240개 개별 법률로 각각 규정

 ○ 해외입양아, 혼혈인, 무국적자, 체류기간 도과자 등의 보호‧지원 

문제는 주관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고려 대상에서 소외될 우려

⇒ 중앙부처는 개별법률에 따라 외국인의 권리‧의무 등을 통제 

규율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생활인으로서 한국사회정착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역할에는 근본적으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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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현황 및 생활실태

Ⅱ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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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대상별 현황

  외국인근로자

  ○ 세계 최저의 출산율(‘06년 현재 1.19명) 및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 고 학력화, 국민정서 변화로 3D업종 및 소규모 사업장 기피

현상으로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수요 증가

    

 ※ ‘05.12월 현재 국내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 수는 약 167천명이나, 

UNESCO는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약 2백만명의 외국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

  ○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 제고, 세수확대 등을 위해 외국 전문

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반면, 단순노무 외국인력은 장기적 

사회복지비용 및 사회갈등 증가를 우려해 한시적․제한적으로 

도입하는 정책을 추구

    ※ 주요선진국은 WTO 도하개발아젠다(DDA)․FTA 등의 협상을 통해 전문인력의 

자유 이동을 추구

외국인 근로자 체류현황(’05.8월 현재) 

전  체

(단위 : 명,%)

합   법   체  류  자

불  법
체류자소   계

취업사증 소지 근로자
산  업
연수생

해외 투자
기업연수

생비전문
취업자

전    문
기술인력

연  수
취업자

332,653
(100.0)

142,919
(43.0)

31,352
(9.4)

22,718
(6.8)

48,994
(14.7)

33,185
(9.9)

6,680
(2.0)

189,724
(57.0)

※ 불법체류자수에는 비경제활동인구(15세이하 및 61세이상) 미포함(21,6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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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자

  ○ 1990～2005년 사이에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59,906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 2005년의 국제결혼은 총 결혼건수의 13.6%이며, 그 가운데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72.3%를 차지

  ○ 특히 2005년 농촌지역의 경우 총 결혼 8,027건 중 국제결혼이 

2,885건(35.9%)으로 약 10건 중 4건을 차지

      ※ 농촌지역 국제결혼 추이 : 11.2%(’01) → 11.9%(’02) → 21.1%(’03) → 35.9%(’05)

<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 

연도
총 결혼 

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건수 % 건수 % 건수 %

1990 399,312 4,710 (1.2) 619 (0.2) 4,091 (1.0)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5 316,375 43,121 (13.6) 31,180 (9.9) 11,941 (3.8)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05.12

< 국제결혼 추이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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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5

국제결혼 외국인아내 외국인남편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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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혈인

  ○ 현재 국내에만 35천명 정도의 혼혈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될 뿐 

혼혈인수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통계는 전무한 실정

    ※ 미국계 5천여명, 아시아계(코시안) 3만여명 추정(2003년 펄벅재단)

  ○ 이주노동자간 국내출생 자녀는 신분노출을 우려, 대부분 

미신고, 숫자파악 곤란

    ※ ‘05년말 기준 15세이하 불법체류자(6,471명) 중 미국․일본 등 선진국 

국적자를 제외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는 2,500여명으로 추정(법무부)

  ○ 주한미군 관련 혼혈인 1～2세대는 ‘82.8월 미국의 이민특례법으로 

대부분 이민, 현재 국내거주 혼혈인 수는 400～500여명(2003, 

인권위 자료)

    ※ 한국전쟁 전후(1세대), 60～70년대(2세대), 80년대 이후(3세대)로 구분

  ○ 베트남전쟁 관련 한국인 2세 혼혈인는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06.3 현지공관보고는 3,000명 수준 추정

  ○ 베트남, 필리핀, 인도, 중국 등 한국기업 진출이 많은 동남아권에서 

한국인 현지 2세 혼혈인이 주로 발생, 이들의 숫자나 실태에 

대한 기초적 자료도 없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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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

  ○ ‘06.8월말 현재 불법체류자는 18만5천여 명으로서, 불법체류율은 

‘02년 46%를 정점으로 ’06.8월말 현재 21.3%로 점차 감소 추세

   - 국적별로는 중국이 75천명으로 전체의 40.4%를 차지하고 있고,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태국의 순임

   - 체류자격별로는 사증면제 등 단기사증이 74천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

    ※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자 중 93%인 46,831명이 ‘03년 합법화 조치자 이나, 

’04.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신규 인력의 이탈도 증가 추세

◈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

총체류외국인 351,084 386,972 308,339 381,116 491,324 566,835 629,006 678,687 750,873 747,467 875,233

불법체류자 129,018 148,048 99,537 135,338 188,995 255,206 289,239 138,056 188,483 180,792 185,994

불법체류율 36.8% 38.3% 32.3% 35.5% 38.5% 45.0% 46.0% 20.3% 25.1% 24.2% 21.3%

◈ 국적별 현황                          (‘06.8월말 현재/단위 : 명)

구 분 합 계
중 국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

데 시
태국 기타

동포 한족

불체자 185,994 31,154 43,905 14,199 12,866 12,713 11,757 59,400

◈ 체류자격별 현황                     (‘06.8월말 현재/단위 : 명)

총

불법체류자

사증면제

(B-1)

단기상용

(C-2)

단기종합

(C-3)

산업연수

(D-3)

연수취업

(E-8)

비전문

취업(E-9)
기타

185,994 22,933 18,289 33,074 23,144 16,270 50,335 21,949

구성비 12.3% 9.8% 17.8%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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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거주외국인 현황(‘06.4, 행자부 실태조사)

  총    괄

  □ 90일이상 국내거주 외국인(국적취득자, 불법체류자 포함)은 

536,627명으로 인구의 1.1%

   ○ 이중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근로자, 국제결혼이주자 

및 자녀 등은 345,803명으로 전체외국인의 64.4%

     - 나머지 35.6%는 유학생‧상사주재원‧외교관 등임

   ○ 성별로는 남성이 57%, 여성이 43%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67%가 남성

     - 국제결혼이주자의 경우 여성이 84.9%

   ○ 전체외국인 중 7.4%인 39,525명이 귀화‧출생‧인지‧결혼‧입양 등을 

통해 국적 취득

  □ 집중 지원대상인 외국인(345,803명) 유형별 현황

   ○ 외국인근로자는 255,314명으로 전체외국인의 47.6%

   ○ 국제결혼이주자 및 국제결혼가정자녀는 90,489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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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별

  □ 전체 외국인

   ○ 중국국적이 247,440명으로 전체외국인의 46.1%

     - 동남아 23.0%, 남부아 6.3%, 미국 4.8%, 대만 4.0%, 일본 3.6%, 

몽골 2.8%, 중앙아 2.4%, 러시아 0.7% 순임.

   ○ 중국국적자(247,440명) 중 조선족은 169,995명으로 전체외국인 

대비 31.7%

     ※ 조선족은 전체 국적취득자(39,525명)의 55%, 국제결혼이주자(65,243명)의 

42.1%를 차지

  □ 외국인근로자(255,314명)

   ○ 동남아 29.8%, 조선족 28.7%, 중국 14.2%, 남부아 8.1%, 몽골 4.0% 순

   ○ 성별로는 남성이 다수(67%)를 점하고 있으나 조선족의 경우는 

여성이 51.1%

  □ 국제결혼이주자(65,243명)

   ○ 조선족 42.1%, 중국 20.7%, 동남아 18.3%, 일본 8.3%, 남부아 1.4% 순

   ○ 국제결혼이주자의 대부분이 여성임(전체 84.9%, 동남아는 94%)

  □ 전체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39,525명)의 경우

   ○ 조선족 55%, 중국 24.7%, 동남아 10.6%, 일본 2.3%, 대만 2.1%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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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 전체 외국인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65.6%가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중 경기도에 가장 많이 거주(31.5%)

     ※ 경기 31.5%(169,081명), 서울 27.8%, 인천 6.3%, 경남 5.3%, 경북 4.6% 순

  □ 유형별 거주지역 현황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경기 47.6%(121,518명), 서울 15.7%, 

인천 7.0%, 경남 6.3% 순으로 수도권에 70.3%가 집중거주

   ○ 국제결혼이주자는 경기 27.2%(17,757명), 서울 22.9%, 인천 9.2% 등 

수도권에 59.3%가 거주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음.

  □ 시‧군‧구 거주분포

   ○ 시‧군‧구 평균 거주외국인은 2,293명이며

     - 이중 외국인근로자 1,091명, 국제결혼이주자 279명, 국제결혼

가정자녀 108명임.

   ○ 거주외국인의 규모별 거주현황

    

거주외국인수 계
100백명

이상

100～

50백명

50～

10백명

10～

5백명

5～

1백명

1백명

미만

시‧군‧구수 234 8 25 88 46 61 6

     ※ 외국인 다수거주 시‧군‧구(1만명이상)

        용산구(14,803), 구로구(13,499), 영등포구(14,390), 수원시(11,479), 성남시

(10,113), 안산시(20,559), 시흥시(11,829), 화성시(14,970)

     ※ 외국인 소수거주 시‧군‧구(1백명미만)

        강원 화천군(89), 충남 계룡시(93), 전남 신안군(70), 경북 영양군(56), 

울릉군(4), 경남 하동군(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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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태 및 문제점

 2-1. 거주외국인 생활․지원 실태

 □ 단일민족이라는 뿌리깊은 순혈주의에 기반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차별적 국민의식과 사회적 편견으로 내국인과의 갈등 

및 인권침해 가능성 상존

 □ 대부분의 거주외국인이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 언어소통문제, 

문화적 차이, 빈곤 등으로 정착에 애로

  ○ 이주노동자의 경우, 불법체류로 인한 신분불안정, 임금체불, 

의료, 산업재해, 자녀양육 문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 국제결혼이주자도 가족간의 갈등, 자녀의 정체성 혼란과 

학교 부적응 문제 등 제기

 □ 이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지원수준은 미흡한 실정

  ○ 거주외국인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로부터의 

최소한의 복지수혜 조차 불가능

  ○ 지자체 및 민간기구의 적응프로그램 지원은 시범사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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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대상별 실태 및 문제점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의 90% 이상이 3D 업종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함에 따라 근무환경 열악

    ※ ‘05년 화성시 전자부품공장에서 근무하던 태국 여성노동자 8명에게 

다발성 신경장애(앉은뱅이 병) 발생

  ○ 입국전 한국어 연수를 받는 기간이 짧음에 따라 직장내 또는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능력 부재

    - 작업장 안전수칙, 의사전달 장애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빈번

  ○ 산업재해 발생시 보험금의 인상이나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지정

되는 것을 염려한 고용주의 산재신청 기피로 인권문제 발생

  ○ 근로자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평균 3,9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입국비용 과다로 불법체류자 양산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와 생활정보 제공, 의료서비스 등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제공 미흡

  ※ 기간 보호외국인 실태조사(법무부, ‘05.6)

    - 국내체류 애로사항 : 의사소통(36.2%), 은행 등 금융서비스(23.5%), 임금

체불(17.5%), 식생활(7.7%), 병원이용(7.4%) 순

    - 근무처룰 옮긴 이유 : 저임금(27.9%), 임금체불(16.4%), 힘든 일(16.4%), 열악한

                            작업환경(9.1%), 폭언․가혹행위(2.9%) 순



－31－

  결혼이민자

  ○ 언어소통 문제, 생활전반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가정이 파탄되는 사례 발생

  ○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은 부모의 낮은 경제․사회적 지위, 

언어․문화․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가정․학교교육에서 문제

    ※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가운데 17.6%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

      - 엄마가 외국인이라서(34.1%), 의사소통이 잘 안돼서(20.7%) 순(복지부, 2005)  

  ○ 여성결혼이민자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50%를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에 불과

    ※ 최저생계비 이하인 전체가구는 52.9%,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57.5%, 경제적 이유 때문에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 경우도 

15.5%(복지부 실태조사, 2005) 

  ○ 여성결혼이민자의 23.6%가 실질적인 의료보장 체계(건강보험, 

의료급여)안에 들어가 있지 못함

    ※ 농촌거주자는 불임여성이 25%, 자연유산 경험률이 13%로 높음(복지부, 2005)

  ○ 돈을 매개로 이루어진 상업화된 결혼, 시댁과 친지의 비우

호적인 환경 등 때문에 가정폭력 및 혼인파탄 발생

  ○ 다문화주의 전통이 없고, 순혈주의 중시 풍토로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 존재

    - 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의 복지자원을 부당하게 사용한다고 오해



－32－

<국제결혼 실태 : 베트남 사례>

이질적이질적 문화간의문화간의 접촉과접촉과 적응에서적응에서
오는오는 사회문화적사회문화적 고립고립 및및 인권침해인권침해

경제적경제적 빈곤빈곤 및및 자녀양육자녀양육 환경환경 취약취약

체류체류 등등 신분상의신분상의 불안불안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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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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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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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인
절
차))

결혼결혼 후후 비자발급비자발급 받는받는 기간기간 동안동안

결혼파탄결혼파탄 가능성을가능성을 최소화하기최소화하기 위해위해

적법한적법한 이유이유 없이없이 여성들을여성들을 정해진정해진

장소에서장소에서 출입출입 통제통제

22
단
계
단
계((
맞
선
맞
선,,

결
혼
결
혼))

단기간에단기간에 결혼이결혼이 성사되도록성사되도록 현지현지
에서에서 뇌물뇌물 등의등의 불법적인불법적인 수단수단 동원동원

대량대량··속성속성 결혼중개결혼중개 시스템으로시스템으로, , 

자율적인자율적인 배우자배우자 결정권결정권 침해침해 및및
부실결혼부실결혼 양산양산

무허가무허가 중개업자를중개업자를 통해통해 맞선맞선 진행진행

불법적인불법적인 결혼증명서결혼증명서 발급이전에발급이전에
합방합방 관행화관행화

결혼중개업의결혼중개업의 상업화와상업화와 난립난립, , 중간중간

이윤이윤 착취착취

모집과정에서모집과정에서 인권침해적인인권침해적인 광고광고
행위행위((중개업체중개업체))

결혼알선결혼알선 과정에서과정에서 부정확한부정확한 정보정보

제공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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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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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집··

상
담
상
담))

결혼생활결혼생활((한국한국))
외국인 등록(90일 이내)

영주 혹은 귀화자격 부여(2년 이후)

혼인신고 및
신부초청

합숙교육(또는 귀가)
및 비자발급
(2~3개월)

도착 4,5일
신혼여행

도착 3일
결혼식,합방

도착 2일
맞선

관광, 쇼핑

결혼식,피로연,
영사관 인터뷰 및

1차 혼인신고

최종선택 및
결혼동의서 작성
결혼식 준비 및
신체검사 실시 등

베
트
남

한국 출국
기숙생활

(수일~수개월)

한국 중개업체

(모집→상담→회원가입)

베트남 중개업체
(모집→소마담 또는
대마담에게 인계)

<<한국남성한국남성>> <<베트남베트남 여성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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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
트
남

한국 출국
기숙생활

(수일~수개월)

한국 중개업체

(모집→상담→회원가입)

베트남 중개업체
(모집→소마담 또는
대마담에게 인계)

<<한국남성한국남성>> <<베트남베트남 여성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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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혈인

  ○ 주한미군 혼혈인 대부분은 출생시 부터 전생애, 생활전반에 

걸쳐 차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최하층으로 전락

    - 학교 교육에서부터 2/3 이상이 놀림(73.3%)과 따돌림(64.4%), 

불합리한 대우(61%)를 경험, 42.2%가 중간에 학교를 포기

       ※ 인권위, 2003년 혼혈인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혼혈인 45명 면접․설문조사)

    - 혼혈인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101만원 정도로 2003년 서울시민 

월평균 가구소득 281만원의 36%에 불과(출처 : 인권위자료)

    - 반복적․누적적 차별 경험으로 자존감을 상실하고, 그 결과 

42.2%가 자살시도를 경험(출처 : 인권위 자료)

  ○ 본래적 의미의 혼혈인은 아니나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들도 

혼혈인과 동일한 차별문제에 직면

    - ‘05년말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취학적령기(만15세 이하) 

자녀는 2,500여명으로 추정되나 재학생은 148명(5.9%)에 불과 

대부분의 아동들이 정규교육권 밖에 방치

      ※ ‘03.1.19 ’UN아동권리협약‘의 취지에 맞추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불법체류자 자녀도 취학이 가능

    - 여성인 경우 성희롱․성폭행 등 인권침해와 임신․출산 등에 따른 

모성보호 혜택이 배제되는 사례 증가

    -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12%가 강간을 경험, 비한국계 불법체류 

외국인여성근로자의 87%가 언어적 성희롱을 경험(2002, 인권위)

    - 임신․출산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출생 후 

1개월도 안된 영아를 본국으로 위장출국 시키는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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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

  ○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는 불법이라는 신분 때문에 

국내의 일부 사업주들에 의한 노동력 착취의 주요 대상이 됨

  ○ 권익 등을 침해받은 불법체류외국인은 신분상의 제약으로 

공공기관의 구제제도 이용곤란 등 실질적인 권익보호 미흡

    ※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충처리 실적 : ‘03년 2,866건→’04년 9,690건→ 

‘05년 15,839건

  ○ 불법체류외국인이 단속 등에 적발되어 강제퇴거되는 경우 

국내에 동거중인 자녀를 동반하여 출국함에 따라 일부 시민단체는 

국내출생 외국인자녀에 대한 영주권 또는 국적 부여를 주장

  ○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국적 취득 전까지 외국인 신분이므로 

국적취득 전에 이혼하면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

    - 이혼에 의한 간이귀화 신청시 전(前)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 발생 

      ※ 영주권 또는 국적취득을 위해서는 2년간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필요

  ○ 우리나라 학부모의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사고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 자녀의 교육 및 의료혜택 제한

    ※ 초․중․고교 재학 외국인근로자 자녀수 : 1천5백여명(법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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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업무추진 체계 구축

Ⅲ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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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진 방향

 □ 자체 실정에 맞게 거주외국인 지원체제 구축

  ○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통한 거주외국인 지원근거 마련

    -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 ｢주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

     ※ 주민으로서 공공시설 이용권, 참정권 등 해당 지자체로부터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 점차 부여

  ○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담인력 및 소요예산 확보

     ※ 보통교부세：9,412백만원, 외국인 수요 공무원 책정：321명

 □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관심제고, 인식전환

  ○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지자체 외국인 지원시책 평가 

  ○ 담당공무원‧지역주민에 대한 다문화 교육‧홍보 강화

 □ 추진 주체간 합리적 역할 분담

  ○ 중앙정부에서 거주외국인 시책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 제시

  ○ 지자체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 민간부문의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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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진 체계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외국인정책 의결, 부처간 조정)

법 무 부

( 출입국 및 체류 관리)

여성가족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노 동 부

(취업, 고용훈련)

문화관광부

(문화정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의료)

교육인적자원부

(외국인 자녀 교육)

籞樔시��구  업 늜  지 원  총 괄 )

珛 惱 捵 抚  椓 蟈

( 인 권 보 장 ,  
공 익 사 업 )

각 부 처  ▶  중 앙 정 부 에 서 는  출 입 국  관 리 ,  외 국 졸  인 권 ,  난 민 ,  이 민 정 책 ,  산 업  인 력  확 보  등 큰 틀 에 서  정책방향을 제시하 되 ,  총 리 가  위 원 장 졸  ‘ 외 국 졸 정 책 위 원 회 ’ ( 각 부 처  장관이 위 원 ) 에 서  총괄 조정  ▶ 지자체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 민간부문의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 불법 체류자 등은 민간에서 담당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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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방자치단체 추진 과제

 3-1. 외국인 시책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외국인 지원시책의 수립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다문화 존중의 지역사회 구현

 □ 설치근거 : 지자체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

   ※ 별도 조례 없이도 설치․운영 가능

 □ 구    성 : 총 10인 이내(표준 조례안 제7조)

  ○ 위원장 : 부시장(부위원장 : 위원중 호선, 임기 2년)

  ○ 당연직위원 : 부시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적정 직위에 있는 자

  ○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 당연직․민간 위원의 구성 비율은 지자체에서 적의 결정, 민간위원 중에 

외국인도 참여 가능

 □ 기    능(표준 조례안 제8조)

  ○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다문화 존종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등

 □ 운    영

  ○ 회의소집 : 자치단체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의    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지방자치단체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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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외국인 지원 전담인력 확보

거주외국인에 대한 복지증진, 권익보호, 생활안정 등을 지자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 확보가 필수적 

 □ 추진방안

  ○ 시․도 및 시․군․구 전담기구․인력 확보, 읍면동별 외국인 

민원 등 담당자 지정

    - 가급적 총무․자치행정 등 총괄부서에서 전담인력을 두고, 

기관내 관련부서와 협조체제 유지 

  ○ 거주외국인 수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적정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량을 감안 단계적으로 확대

    ※ ‘07년 지자체 총액인건비에 지자체 등록외국인 수 등을 반영, 

거주외국인 담당인력 추가 배정(전 지자체 총 321명)

【안산시 「외국인복지지원과」 설치․운영 사례】

구  분 현 원 분    장    사    무

과    장 1명(5급) ▪외국인 관련 업무 총괄

관리담당 3명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추진
▪외국인관리 업무, 외국인관련 시책추진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책 발굴 등

민원담당 2명
▪외국인 민원, 이주노동자 가정과 관련된 법률상담
▪지역공동체 형성업무, 부당해고․폭행 등 상담
▪일반민원, 생활민원처리, 공동쓰레기 홍보 및 교육

문화사업
담    당

3명
▪중앙정부 지원사업, 외국대사관, 문화원 연계사업 추진
▪외국인 문화사업 시책 개발, 외국인 근로자 공동체 형성
▪국경 없는 마을 특구조성, 다문화마을 건설

복지지원
담    당

3명
▪외국인 복지지원, 사회안전망 확보
▪외국인지원관련 시책개발 및 추진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연계․통역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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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지자체별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 행자부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시․도 및 시․군․구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 시행

○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

  ※ 관내거주 외국인이 거의 없는 등 조례제정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됨.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외국인 지원에 대한 근거 미약

   - 종합적인 외국인 지원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고, 외국인 권리‧

의무 등 법적지위 미 정립

 ○ 외국인에 대한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관심 부족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

(헌법 제117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제정 절차≫

  

 ① 입  안
    (조례안 작성, 
    법제담당 부서
    초안심사)

⇨  ② 입법예고(20일 이상) 

    및 법제심사
⇨  ③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

 ④ 조례안 확정․
    공고

⇨  ⑤ 지방의회 제출 ⇨  ⑥ 조례안 심의․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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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조례안 주요내용

 ○ 총  칙(제1조～제6조)

   -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하여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거주외국인은 주민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착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지자체 거주외국인 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

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체계 확립,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제7조～제11조)

   -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외국인 지원 활성화(제12조～제18조)

   - 자치단체장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에 

대해 표창하고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고

   - 매년 5월21일(UN이 정한 다문화의 날)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하여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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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조례안 관련 FAQ

 ○ 외국인 지원조례에 관한 법률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은가?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에 필요한 

법규를 스스로 제정할 수 있음

    ※ 추후 법령(법률 또는 대통령령)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법령과 

배치되지 않을 때에는 이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 지원대상 거주외국인의 범위에 외국인이 아닌 자도 

포함되는지?

   - 표준조례안 제5조(지원대상자)에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자 등이 포함하도록 규정

   -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이므로 법상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취지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외국인 관련단체 지원이 

가능한가? 

   - 표준조례안 제12조와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지원은 기초자치단체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군․구 조례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포함시켜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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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지역단위 (가칭)｢국제센터｣ 설치․운영 지원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등 지역내 모든 외국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안내공간 필요

 □ 설치 근거 : 별도 설치․운영 조례 제정

    ※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설치․운영 근거 마련

 □ 기본 방향

  ○ 내․외국인이 지자체 생활정보와 외국의 정보를 상호교환

  ○ 상담 및 한국어 교육 등 다문화교육 시설로 활용

    ※ 일본의 경우 대다수 지자체에 민관 공동 형태의 국제센터 운영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등과 협조 연계, 

복지회관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구․단체 활용 검토

 □ 국제센터의 주요기능

  ○ 거주외국인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 민․관 협력을 통한 시민의 국제화의식 함양

  ○ 법률․의료․노동 문제 등 상담을 통한 생활서비스 제공

  ○ 국제교류 증진, 외국어 통․번역, 외국정보 제공

  ○ 외국인 대상 한국어 강사 양성, 외국인의 자국민 네트워크 구축 등



－45－

 □ 설립․운영 방법

  ① 자치단체 직접 설립․운영

    ※ 기본계획 수립 → 운영규정 제정 → 자치단체 직제 개편 → 서비스 제공

  ② 자치단체 설립 후 민간 위탁

    ※ 기본계획 수립 → 운영조례 제정 → 공개 모집(수탁기관) → 심사․선정 

→ 계약 체결 → 서비스 제공 → 지도․감독(수탁기관)

  ③ 비영리법인 설립 지원

    ※ 기본계획 수립 → 운영조례 제정 → 법인 설립(발기인 모집, 정관 등기 등) 

→ 서비스 제공

【 국제센터 설치․운영 사례 】

구 분 설치일 운영방법 주  요  업  무 조직구성

부산시

국제교

류재단

‘05.11.25
법인설립
(지자체 

출자)

․국제회의 기획

․국제교류 및 홍보

․통․번역 공증대행서비스 제공

․유학컨설팅(한국어 강좌 등)

․국제정보센터 운영

2팀,
1센터
(11명)

인천시

국제교

류센터

‘05.10.5
법인설립
(지자체 

출자)

․국제대회 유치․지원

․시민의 국제화 의식 함양

․도시․지역간 교류 활성화

․외국인 친화적 환경 조성

․국제교류 정보 DB 구축

4팀
(14명)

대전시

국제교

류센터

‘05. 7.1 위탁운영

․시민의 국제화 감각 육성 및 인식 제고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방안 구축

․국제교류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정주외국인 및 방문외국인에게 편의 제공

3명
(자원

봉사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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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거주외국인에 대한 실태 파악

○ 지자체별로 거주외국인에 대한 성별․국적 등 기본현황을 

파악, 지역사회통합시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지역주민의 거주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다문화 사회 

조성을 위한 참여 유도

 □ 주요내용

  ○ 정기적으로 지자체 거주외국인 수 등 실태조사 실시

    ※ 합법․불법 체류 구분없이 사실상 거주자를 조사

  ○ 읍면동 복지요원, 보건지소 등을 활용, 생활실태 수시파악

  ○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간행물, 지역신문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로 외국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거주외국인에 대한 민간단체의 친밀성과 근접성을 감안, 

실태조사시 민간단체 활용 검토

    ※ ‘07년 실태조사는 행자부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시행 예정

‘06년 실태조사 사례

 ○ 조사기간 : ’06. 4. 1 ～ 4. 30

 ○ 조사대상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적법 또는 불법 체류 불문)

    ※ 90일(등록대상 외국인 기준)이하 일시 체류자는 제외하되, 사실상 장기 

거주하는 자는 포함

  -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국제결혼이주자 및 자녀 포함)

 ○ 조사내용

   - 지자체별 거주외국인 수(유형별‧성별‧국적별‧지역별)

   -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지원 기구‧단체 현황

   - 거주외국인의 주거 등 생활실태, 애로․건의 사항 등

 ○ 조사방법 : 시‧군‧구별로 읍면동 단위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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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 프로그램 매뉴얼

Ⅳ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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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프로그램 운영 원칙과 방향

 1-1. 프로그램 운영 원칙

 □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국적․체류기간․성별 등 외국인 특성에 따른 다양성을 고려,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 거주외국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프로그램 선호도에 대한 실태조사, 인터넷 등을 이용한 다각적인 홍보 등

 □ 문화적 다양성 수용

  ○ 출신국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존중, 타 종교 등 배려

  ○ 외국인이 거주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수동적 대응이 아닌, 

문화적‧언어적 다양성 자체가 지자체의 귀중한 자원으로 인식

 □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거주외국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

  ○ 지역내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 등을 강구

≪ 유의 사항 ≫

▶ 외국인의 입장이 아닌 행정 편의적인 전시성․일회성․동원성 행사

▶ 향락성, 오락성 행사로 인한 가정불화․파탄 야기 사례 발생

  ※ 관광지 순례, 찜질방 방문, 회식 등

▶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 정책적 지원범위 설정

▶ 검증이 안되었거나 외국인 업무와 무관한 민간단체에 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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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대상별 프로그램 운영 방향

 □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 등 한국사회 정착 외국인

  ○ 우리사회 적응 지향적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운영

    - 자녀 학습능력 개발, 경제능력 배양, 가족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외국어 능력 등 외국인의 인적자원개발 활용 차원도 고려

 □ 고용허가제에 의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

  ○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입국 초기)

    - 한글교육, 노동권․생활법률 등 기본적인 권리침해 예방에 중점

  ○ 특성화된 귀환프로그램 제공(입국 후기)

    - 민간 NGO 등 관련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기술교육, 소규모 비정규 과정의 직업교육과 연계

    - 귀국 후 한국 및 한류 홍보대사로 활용

 □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불법체류 외국인

  ○ 불법체류를 조장하지 않으며 인간으로써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

  ○ 지자체 직접 지원보다는 민간단체의 활동지원을 통한 간접 지원

  ○ 자발적 귀환프로그램 마련

    - 불법체류외국인들이 본국으로의 자발적인 귀환을 촉진

    - 귀환시 경제, 문화, 가족 관계 등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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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2-1. 한국어 및 기초 생활적응 교육

○ 언어, 생활문화 등 이질감 해소를 통한 지역사회 조기정착 도모

○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가족간 유대강화 및 기업체 생산성 향상

□ 운영 방향

  ○ 한국사회라는 언어공동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언어적, 문화적 총체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초점

    - 문화적 지식까지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한국어 수업 운영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 적응교육과 병행 실시

  ○ 수요자의 입장에서 교육시간(토․일요일), 장소(회사, 가정), 

방법(인터넷 등) 등 고려

  ○ 민간단체, 대학 등 교육기관을 활용, 수준별 교육

□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법

 ≪준비 단계≫

 ① 오리엔테이션 실시

  ○ 외국인이 지역주민으로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빠른 

시일내에 각종 계기를 활용하여 지역 행정정보와 한국사회 

관습 등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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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한국어 교육 등에 대한 수요 조사

  ○ 한국어를 할 수 없어서 불편한 사항

     (예시) 직장에서의 일, 병원 진찰, 시청․읍면동사무소 또는 학교에서의 

통지 사항에 대한 이해 등

  ○ 한국어 학습의 목적

     (예시) 취직에 유리,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싶어서 등

  ○ 교육 희망자 수, 교육 장소․시간․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

 ≪교육 시행 단계≫

 ③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실 개설

  ○ 과정별 교육프로그램 구성

    - 초․중․고급과정 / 1년 단위 /수준별 반 편성으로 교육효과 극대화

  ○ 내국인과 자주 접촉하여 대화를 나누도록 함으로써,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 부여

  ○ 한국어교육과 병행, 우리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초생활 교육 실시

     ※ 한국의 관습․문화․지역적 특성, 교통질서․법규,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 누전시 등 응급 조치사항, 주택임대차 계약 등

 ④ 교사 선정

  ○ 한글교육 연수과정 이수자 등을 적극 활용

  ○ 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어 등 외국어 전공자

     ※ 모국어로 생활정보와 상담 등의 역할 병행, 전문적인 외국인 한국어 

교육 강사 육성

  ○ 전․현직 교사 및 한글전문교사, 유학생 등을 자원봉사자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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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교육 장소 :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 가까이에 전담 교육기관 지정

  ○ 교육장내 보육시설 설치 등 교육환경 마련

  ○ 가정․경제적인 이유(양육․교통문제, 가족의 반대 등)로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외국인은 방문 강의방안 등 대책 강구

     ※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체, 농어촌 지역 결혼이주여성 등

  ○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한글교실의 경우, 운영비 등 재정지원

 ⑥ 교재 선정 : 국립국어원의 한글교재 활용

 ⑦ 대상별 특성화된 교육 실시

  ○ 국제결혼이주자 및 자녀

    - 결혼이주자 : 생활 한국어 중심 교육

    - 자녀 : 방과 후 특별 보충수업 실시

  ○ 외국인근로자 : 수준별, 직장조건별 교육기회 제공

    - 작업장 용어, 생활 한국어 중심

    - 한국어능력시험 대비 : 쓰기, 문법 중심교육

    - 귀환대비 : 비즈니스 한국어교육

      ※ 직장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토․일요일, 야간교육 실시방안 고려

 ≪교육 시행 단계≫

 ⑧ 결과 평가

  ○ 교육 결과에 대한 레벨테스트 및 강의방법 등 설문조사 실시

  ○ 지속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 수료증 교부, 한글경연대회,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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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례

 ① 찾아가는 한글교실(경기도)

  ○ 경기도내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5개)의 사업장내 방문교육

    - 사내 교육원‧식당 등 활용, 중국‧태국‧인도네시아 등 근로자 대상

    - 점심‧저녁시간 등 사업장 근로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 현장교육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접근성 문제 해결, 기업부담 해소

 ② 외국인 한국어 강좌(부산시 국재교류재단)

  ○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통해 수요조사, 초‧중급으로 매주 상시 운영

  ○ 외국인을 위한 정보제공 및 외국인 커뮤니티 결성 유도

 ③ 결혼이주여성 사회적응교육(경북 경주시)

  ○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음식, 지역 문화‧역사 및 직업교육을 병행

 ④ 일본어 학습 리소스센터(나가노현)

  ○ 다국적 주민 등의 일본어 및 생활지원에 관한 정보교환이 

가능한 리소스센터를 현 관내 여러 곳에 개설

  ○ 일본어 자원봉사자 등이 일본어 교재를 활용하면서, 부교재 

또는 보조교재를 작성‧분류하고, 교재의 유통방안 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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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교육 프로그램 예시 : 외국인 근로자 대상 >

구 분 수준별 교 육 내 용

초급과정

∙의사소통 상황별

 필요도 : 고

∙의사소통 상황별

 난이도 : 저

 • 한국어로 자기 이름과 나라 소개하기
 • 나이 말하기
 • 다른 사람의 소개를 듣고 다른 사람의 나라와 

이름 알아듣기
 • 물건 개수 세기
 • 시간 말하기
 • 하루 일과 말하기
 • 회사 내 사무실 혹은 화장실 위치 물어보기
 • 물건의 위치 듣고 찾기
 • 작업반장과 잔업시간 조정하기
 • 작업중 모르는 것 질문하기
 • 작업장 주의 사항 읽고 이해하기
 • 식당에서 주문하기
 • 대중교통 이용하기

중급과정

∙의사소통 상황별

 필요도 : 고

∙의사소통 상황별

 난이도 : 고

 • 지난 주말 혹은 어제 한 일 말하기
 • 회사의 고용 조건 이해하기
 • 작업장 혹은 기숙사의 금지 사항 듣고 이해하기
 •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혹은 공구에 대해 묻고 

이해하기
 • 작업중 발생한 실수에 대해 해명하기
 • 월급 명세표의 항목 이해하기
 • 음식 재료에 대한 질문 및 기호에 따른 내용 주문하기
 • 한국인과의 전화통화 내용 알아듣기
 • 약국 혹은 병원에서 증상 설명하기
 • 친구에게 가족 소개하기
 • 동료에게 자국의 문화에 대해 설명하기
 • 이주노동자 센터에서 상담하기
 • 게시판에서 한국어 학습기관에 대한 정보 얻기

고급과정

∙의사소통 상황별

 필요도 : 저

∙의사소통 상황별

 난이도 : 고

 • 친구의 외모 묘사하기
 • 친구의 성격 표현하기
 • 주말 계획 혹은 장래 말하기
 • 한국문화에 대해 질문하기
 • 한국인에게 자기 종교에 대해 설명하기
 • 한국 신문 읽기
 • 한국 드라마 보고 이해하기
 • 은행에서 송금하기
 • 고용주들의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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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교사 양성기관 현황 >

운영기관 과정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 교육자 과정 02-961-0135 gaya.khu.ac.kr/koredu

충남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042-821-5276 lifelong.cnu.ac.kr

영남대학교 
국어생활상담 연구센터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053-810-3561 ccrk.yu.ac.kr

경북대학교 
국어생활상담소 

한국어교육 전문가 과정 053-950-7497 knukorean.knu.ac.kr

전북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자 양성과정 063-270-2250 lec.chonbuk.ac.kr

신라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한국어강사 양성과정 051-999-5992 klc.silla.ac.kr

성균관대학교
성균어학원 

한국어교원양성과정 02-760-1300
home.skku.edu/~sli/4/t
tp_iljung.htm

강남대학교
평생어학교육원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031-275-7400 edukangnam.ac.kr

충북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043-261-3214 cie.chungbuk.ac.kr

창원대학교
어학교육원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055-789-2795
www.changwon.ac.kr/~
lang

중앙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외국인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02-820-6237
korean.cau.ac.kr/progra
m/trainning.html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02-450-3075 kfli.konkuk.ac.kr/korean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어 강사 자격증 
과정

02-3668-4431 cle.knou.ac.kr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센터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02-764-7825
cklc.smu.ac.kr/sub08.ph
p

단국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02-709-2217
user.dankook.ac.kr/~ild
ku/korean-t.html

부산외국어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어강사 양성 과정 051-640-3231
lec.pufs.ac.kr/kschool/k
school1.aspx

배재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한국어 전문교사 양성 
과정

042-520-5730 www.pcu.ac.kr/~kli

계명대학교
국제교육센터 

한국어교사 양성 과정 053-580-6352 intlcenter.kmu.ac.kr

부산대학교
언어교육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051-510-3301
pnuls.pusan.ac.kr/pnuls.
htm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한국어교사 양성 과정 02-961-4174 www.hufs.ac.kr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한국어교사 양성 과정 02-3290-1455 kola.korea.ac.kr/kl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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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정착지원을 위한 전문 교육

○ 고학력, 전문직종 종사자 등 외국인의 인적자원을 개발․활용

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의 경쟁력 제고

○ 저출산·고령화사회 도래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에  

거주외국인을 전문 농업 인력으로 육성, 후계세대 육성

□ 운영 방향

  ○ 거주 여건, 외국인의 수용 능력을 감안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외국어 자원봉사자 등 적극 활용

  ○ 지역별(농촌, 도시), 거주여건별(외국인근로자, 여성결혼이민자) 

정주형태를 감안 교육시간과 교육매체를 탄력적으로 운영

    ※ 교육시간 : 평일 저녁반․주말반 등, 교육 방법 : 인터넷 온라인 학습 등

□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방법

 ① 외국어 전문가 양성

  ○ 시․도 단위 또는 권역별 국제센터 등에서 지속적․전문적으로 추진

    - 지역의 RHRD사업 등과 연계

  ○ 국적 등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어 회화(영어․중국어 등)가 

가능한 고학력 외국인을 언어권별로 확보 후 한국어 및 

교수기법 등 관련분야 교육 실시

  ○ 문화유산해설사, 원어민 교사, 국제행사 통역, 민원상담 요원 등 

공공분야 취업․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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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컴퓨터․정보화 교육

  ○ 인터넷을 통한 생활․지역정보 습득능력 향상과 한국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필요

  ○ 기존 주민정보화 교육시설 등을 활용하여 컴퓨터 기초, 

인터넷 정보검색 등 교육

  ○ 한글교육과 병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기대

  ○ 교육 후 컴퓨터․정보화 경연대회 개최 및 시상 등 참여 

동기 부여 방안도 고려

 ③ 취업 기술교육

  ○ 지역 노동관서 등과 협조, 거주외국인을 위한 취업교육 

프로그램 신설

    - 이․미용, 정보처리, 번역, 제과제빵, 비즈공예, 실내원예, 

인테리어, 압화공예 등

  ○ 자동차 수리 등 전문적인 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는 교육은 

민간업체․기관 위탁 수행

  ○ 기술학교․지역 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 학위과정 병행 검토

    ※ 결혼이민자를 전남과학대학 전문학사 과정에 위탁교육(전남 곡성군)

 ④ 귀환대비 직업훈련

  ○ 체류기간이 만료한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으로 귀환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직업훈련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불법체류 동기 근절



－59－

  ○ 출신국의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 자동차 정비 등 자격증 

취득반과 창업교육 등에 중점

  ○ 금리 이해, 주식․채권투자 등 경제교육도 병행 실시 검토

 ⑤ 영농교육(농업기술센터, 읍면농업상담소 활용)

  ○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농기계 조작, 특수작물 

재배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각적은 교육계획 수립

  ○ 신지식․신기술 접목을 통한 전문교육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국제적인 안목 배양

  ○ 교관(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업무연찬 및 강의기법 교육

  ○ 벤처농업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⑥ 구직 지원

  ○ 실직상태이거나 이직을 희망하는 거주외국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 홈페이지에 

외국인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

  ○ 구인 기업체의 상세한 정보(보수, 작업장․기숙사 환경 등)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

  ○ 국가별 외국인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외국인 인력 수급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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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례

 ① 원어민 강사 양성(경상남도)

  ○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거주외국인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한국어‧교수기법 등을 교육 외국어 교사로 활용

  ○ 거주외국인의 인적자원 개발‧활용,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참여

 ② 결혼이민자를 전문학사 과정 위탁교육(전남 곡성군)

  ○ 곡성군 및 전남과학대학 공동부담으로 관내 결혼이민자 

3명을 전남과학대학(호텔조리김치발효과) 입학‧교육 지원

  ○ 외국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일체감 형성

 ③ 외국인 여성 영농정착 지원(전남 나주시)

  ○ 외국인 여성 농가(축산 11, 과원임대 2, 시설원예 1)를 

대상으로 사전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사업비 지원(70백만원)

  ○ 현장 체험교육으로 농업 적응력을 높이고 지역내 정착의식 고취

 ④ 다국어 가능 직원 언어수당 지급(호주의 무역위원회)

  ○ 호주무역위원회는 소속 직원의 50% 이상이 해외에서 근무 

하고 있고, 위원회의 많은 지위들에 비영어권을 지원하기 

위한 언어 기술이 요구

  ○ 이민자 등 2개국어 사용 직원들이 그들의 언어 기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언어 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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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민원․생활․법률 상담

○ 법률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한 기본적인 인권보장 및 

국가이미지 제고

○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해소를 통한 지역내 정주여건 향상

□ 운영 방향

  ○ 방문․전화․사이버 상담 등 24시간 상담체계 구축

  ○ 언어별․분야별 상담 도우미 확보로 전문적인 상담 실시

□ 프로그램 운영 방법

 ① 상담원 모집․교육

  ○ 외국어가 가능한 전문 상담원을 최대한 확보하되, 민간단체․ 
지역주민․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모집․활용

  ○ 시․도 및 시․군․구별로 상담기법 등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상담일지 작성, 상담자의 자세․유의사항 등

 ② 상담창구 개설 

  ○ 지자체 청사․공공시설 또는 상담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단체에 상담창구 개설

    - 지자체 민원실에 외국인 민원 전용창구 설치

     ※ 외국인 체류지 등록 및 변경, 외국인 인감, 외국인 제호적 업무 

및 각종 행정․생활정보 등에 대한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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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홈페이지에 사이버 외국인 민원 SYSTEM 구축 및 

ARS 콜센터 설치 등 다각적인 상담창구 개설

  ○ 법률상담 등 전문상담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NGO 등 

지역내 전문기관과 연계 추진

  ○ 지역신문․방송,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에 

다국어로 상담창구 개설 홍보

< 상담프로그램 운영 예시 >

대  상 상  담  내  용 주 관 비 고

국제결혼

이 주 자

․생활상담 : 시민권, 비자, 정보 안내, 생활

             법률 등

․가족상담 : 결혼관련 법률, 취업, 부부관계, 

             자녀교육, 갈등예방 등

․지자체

․민간단체

외 국 인

근 로 자

․기초상담 : 노동권, 생활법률, 체류자격 등

․문제상담 :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고용

             주와의 마찰, 산업재해 등

․정부위탁기관

․민간단체 

  상담전문가

불    법

체 류 자

․노동권, 민주주의, 인권교육

․생활법률 교육 및 상담

․개별적인 문제상담 등

․민간단체

 ③ 상담 시간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언어별 상담봉사자 확보

  ○ 국가․언어별로 상담요일을 정하여 효율성과 자원봉사자 

활용도 제고(월․수 : 베트남어, 화․목 : 중국어, 금 : 영어 등)

  ○ 외국인 수요를 고려하여 활용도 제고를 위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야간, 주말 등)

  ○ 지자체 방문 외국인에 대한 통역서비스 제공

    ※ 거주외국인을 민원상담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 외국어가 가능한 공무원 

민원실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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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상담결과 평가 및 활용

  ○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공유, 활동실적, 

운영관리 등을 수행

  ○ 본국어에 능숙한 상담원 풀(pool)의 지자체별 네트워크 구축

  ○ 수요처 및 활동가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속적인 

피드백 시스템 구축

  ○ 상담일지를 바탕으로 상담메뉴얼 제작․배포

《 상담메뉴얼 수록 내용 》

○ 임금 : 근로기준법 내용, 임금청구소송, 임금채권보장제도

○ 산재 : 산재보험 일반, 산재신청 절차, 공상처리, 미등록자 산재문제

○ 의료 : 의료상담 일반, 보건복지부 무료진료사업, 의료비지원

○ 취업 : 일자리 소개, 외국국적동포 취업절차, 취업교육시 건강검진

○ 체류 및 출입국 : 각종 체류허가, 체류지 변경신고, 재입국신청, 출국, 

여권 재발급, 중국동포의 국적취득

○ 국제결혼 : 혼인신고, 혼인귀화절차, 국제결혼이주여성 취업, 이혼, 

외국인 자녀 데려오기

○ 형사문제 등 기타 : 임대보증금 반환, 성폭행, 교통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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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행정정보 제공 및 생활편의 지원

○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은 외국인은 일상생활에서 주민과의 

의사소통, 지자체의 각종 의무이행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곤란

○ 거주외국인이 지역에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등 일상 생활상 다양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 지원 필요

 다양한 언어 및 매체로 행정․생활정보 제공

 ○ 주요 제공 정보내용

   - 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및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사항

   - 거주(부동산), 대중교통 이용, 의료시설, 금융 관련 정보

   -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규범 또는 관습

   - 지역에서 주최하는 각종 이벤트 등

 ○ 각 지자체별로 거주외국인의 국적별 구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언어로 제공

   ※ 한국어로 표기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작성

 ○ 효과적인 정보유통 통로 확보

   -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 커뮤니센터와 

한국어 교실 등을 통한 정보제공이 효과적

 ○ 다양한 미디어 활용

   - 각종 홍보물, FM라디오, 인터넷, 휴대전화 SMS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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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담 창구 설치

   - 지역생활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담할 수 있도록 

거주외국인에 대한 생활상담 창구 또는 정보센터 설치

   - 읍․면․동 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외국인이 

가까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설치

 ○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다언어로 정보 제공

   - 통역 자원봉사자 육성

   - 거주외국인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또는 거주외국인 자국민 

조직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언어로 정보 제공

 ○ 정보제공자로 거주외국인 등을 활용

   - 거주외국인이 지역생활에서 느끼는 문제는 같은 

문화적․사회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이 가장 잘 이해

   - 지역의 거주외국인을 상담원 등으로 활용

 주    거

 ○ 직접적인 주거지원 방안 검토

   - 외국인 등록을 전제로 지자체 공영주택 입주자격 선별적 부여

   - 외국인 학교,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설립을 통한 장기체류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

 ○ 정보제공을 통한 주거지원

   - 임대주택 중개 및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부동산업자 정보, 

전세 및 월세 확정일자 등 한국의 주택에 관한 관습이나 

시스템에 관한 정보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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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입주 후 오리엔테이션 실시

   - 쓰레기 분리 배출, 아파트 관리비 산정, 지역의 생활규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한국인 주민과의 갈등 사례 등에 대해

   - 읍․면․동사무소나 마을단위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반상회․부녀회․청년회 가입 등을 통해 연락체계 구축

 ○ 외국인 집중 주거지역 내에 상담창구 설치 등 검토

 의    료

 ○ 외국어로 진료가 가능한 병원․약국 정보 제공

   - 지역에 외국어로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나 약국이 있는 경우, 

각종 홍보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거주외국인에게 

적극적으로 정보제공

 ○ 의료 문진표를 다양한 언어로 표기

   - 보건소 등 진료시 의료 문진표 등을 다국어로 표기하여 

거주외국인이 진료시 안심하고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의료통역자 파견시스템 등 통역시스템 구축

   - 거주외국인 진료시 의료 통역이 가능한 자의 인적자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연결

   - 전화통역 등 3자 통화시스템 구축도 검토

 ○ 건강검진 및 보건상담 실시

   - 보건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거주외국인 건강검진, 

보건상담, 예방접종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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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지자체 운영 도서관․문화시설․마을회관 등에 외국자료 비치

   - 외국인의 모국에 대한 최신정보 제공 및 문화적 향수 해소

 ○ 외국인을 위한 중고가구거래 등 ‘알뜰장터’ 정기적 개설

   - ‘아름다운 가게’ 등 지역내 사회복지․종교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품목 비치

   - 저소득 거주외국인 가정에 중고컴퓨터 보급(다국어 키보드 등)

 ○ 소비생활 정보를 외국어로 제공

   - 물품․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외국어로 표기․안내토록 지도

    ※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국내거주외국인 소비생활 실태조사｣(‘06.11) 결과, 

물품․서비스 구입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41%가 불만․피해를 

경험하였고, ‘바가지요금’, ‘상품구입 강요’ 등을 불만․피해유형으로 지적

□ 참고 사례

 ① 도서관에서 다양한 언어에 의한 서비스 추진(시즈오카시)

  ○ 영어‧중국어‧포루투칼어‧한국어 도서와 일본어 교육에 관한 

도서 및 약 40여 종류의 잡지‧신문을 소장

  ○ 지역대학의 학생과 협력하여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외국어 회화 대회 등 이벤트 개최

 ② 다국어 생활정보센터 설치‧운용(가나카와현 국제교류협회)

  ○ 지자체와 NGO가 발행하는 다언어 생활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면서 정보를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전파

  ○ 사용빈도가 높은 자료는 디지털화하여 IT를 활용하여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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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응급 구호 및 긴급 복지 지원

○ 재해․재난 취약계층인 외국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 응급 의료 및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해 비상시에도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외국인에게 확대 구축

 ○ 우선 외국어회화 능력을 보유한 119대원을 파악․활용하고, 

외국어가 가능한 자원봉사자 Pool을 구축하여 운영

 ○ 민간자원봉사단체(한국BBB운동 등) 연계하는 등 동시통역 

서비스 체계 확립 방안 고려

 ○ U-안심폰(소방방재청)과 연계, 언어‧의료‧지리정보 등 D/B 구축

무선페이징 시스템

￭ 개  념

  -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이 위급상황에서 휴대용 발신기 또는 

수혜자용 단말기 버튼을 누르면 119상황실에 자동신고 되고

  - 119상황실에는 사전에 입력된 수혜자 정보가 상황실 모니터에 

나타나 신고자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구급대를 출동시켜

  -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기 및 운용프로그램

￭ 현행 보급대상

  - 무의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 시․도지사가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근  거 : 무선페이징 시스템 관리․운영 등 지침(소방방재청)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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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재난 대비 거주외국인 대책 마련

 ○ 재해 발생시 대피시설 이용, 비상연락처 등 위기대응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스템 구축

   - 재해시 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한 어학 자원봉사자 확보

   - 지역방재계획에 외국인 참여방안 강구

   - 외국인근로자가 밀집한 지역의 재난대비 프로그램 개발 및 

민방위 훈련 실시

 ○ 재난방재 매뉴얼을 다국어로 작성․배포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소방안전점검 강화

   - 외국인근로자 재해발생 업체 및 재해 다발 업종 중점 실시

     ※ 재해다발 업종 : 금속․화학․섬유․기계기구 제품제조업, 건설업 등

   - 사업장내 소방설비 및 구조물 등 안전 점검 

   -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반 편성․운영

   - 고용주 및 근로자에게 재해 관련 안전교육 실시 등

      ※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의 시청각 교재 활용

《 재난대비 메뉴얼 수록 내용 》

○ 재난의 종류 : 태풍, 호우, 대설, 지진, 황사, 폭염 등

○ 재난 발생시 대처요령

  - 평상시 준비해야 할 비상물품

  - 재난발생시 안내방송 청취방법

  - 주민대피 장소(세부 약도 첨부)

  - 재난별․경보단계별․지역별 주민행동 요령

○ 응급상황시 구조요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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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 및 주거(러브하우스 등) 복지 지원 등

 ○ 지자체 보건소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외국인 무료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실시

   ※ 진료과목 : 일반진료, 치과진료, 구강지도, 건강검진 등

 ○ 지역내 의료시설(병원․의료원 등)과 민관파트너쉽을 체결하여 

검진결과 의증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 상세한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또는 모국어가 

가능한 외국인 참여방안 강구

 ○ 건강보험제도(대상, 방법 등)에 대한 Q ＆ A 제작․배포

   ※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파키스탄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태국어, 한국어

 농촌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보호

 ○ 농어촌 저소득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영유아가 보육시설 

이용시 정부보육료의 50% 지원(농림부, 50ha미만 농지소유 농가)

 ○ 보건소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대상에 포함

   - 소득 및 영양위험기준 등에 해당되는 경우 6～8개월 동안 

영양교육 및 대상기준별 보충식품 지원(1인당 평균 7만원 상당/월)

    ※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가정의 영양위험기준에 해당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71－

   - 신청한 자에게 출산 전에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 출산 

후에는 산모와 신생아 영양관리에 관해 교육하고, 필요시 

방문간호사업과 연계

 ○ 저소득 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산전 후 지원

   - 출산도우미를 파견하고, 분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을 지원

   - 영․유아 예방접종, 저소득계층에 대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영유아․임산부 건강검진 등 지원

 ○ 임산․출산․자녀양육법 등을 수록한 ‘가이드북’ 발간․배포

   - 출산, 자녀양육법 등을 다국어로 제작하여 읍면동사무소, 

보건소,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제공

≪참고 : 국가의 외국인 복지 시책≫

  긴급 생계 지원

  ○ 대   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국민과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 지원범위

    -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비 지원

    - 국민주택 분양 및 임대, 모․부자복지시설 이용 등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

  의료 지원

  ○ 지역건강보험

    - 체류자격 :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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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 적용시점 : 외국인 등록일(외국국적 동포는 국내 거소신고 

등록일)로부터 소급 적용

    - 자격상실 :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출국 예정일까지 강제 

적용되어 임의탈퇴는 불가

  ○ 직장건강보험

    - 적용대상 :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 자격기한 : 취업시 부터 퇴직시 까지 지속

      ※ 직장퇴사시 본인이 지역건강보험의 가입을 원할 경우에 한해 신청

  ○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사업(보건복지부)

    - 대    상 : 입국후 90일 경과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국적취득시 

종료)와 그 자녀

    - 지원범위 : 1인당 500만원 한도(연간 횟수 제한없음)

     ※ 500만원 초과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심의 및 초과 사유서를 

제출하면 1,000만원까지 전액 지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은 진료비의 80% 지원

   - 진료기관 : 국립․지방의료원(35개소), 적십자병원(6개소), 

시․도지사 인증 의료기관(17개소)

  ○ 응급환자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

    ※ 대불제도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거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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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례

 ① 119구급환자 3자통화시스템 구축 운영(전라남도)

  ○ 외국어 가능자를 119 자원봉사자로 위촉하여 외국인 

응급환자 발생시 언어장애 해소

  ○ 외국어학원 강사, 외국어 전공 대학생 등을 적극 활용

 ② 외국인근로자 숙소 무선페이징 시스템 구축(경기도)

  ○ 외국인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숙소에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설치하여 화재‧구급 등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

 ③ 24시간 외국인 진료시스템 구축(경기도)

  ○ 외국인 진료가 가능한 센터 병원(2곳)을 지정하고 외국어 

가능 의료진 배치 및 외국인 진료 지원을 위 코디네이터 배치

  ○ 도내 60개 병원과 응급 진료망을 구축하고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진료비 일부 지원

 ④ 의료통역 자원봉사 육성강좌(사이타마현 국제교류협회)

  ○ NGO, 현 의료사회사업협회, 현, 시 보건소, 시 국제교류협회 

등의 협력을 얻어 의료통역 연수를 실시

 ⑤ 재해시 다언어 정보 네트워크 구축(효코하마시 국제교류협회)

  ○ 재해시 도움을 주기 위해 다국어로 표기된 시트표를 출판 

하고, 재해를 입은 다른 지자체에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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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

○ 거주외국인에 대한 정착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전체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 한국인 주민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폭넓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거주외국인 스스로도 지역주민으로 자각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주민의 다문화 의식 고양

 ○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홍보

   - 민방위 교육, 문화강좌 등에 다문화 강의 및 홍보물 상영

     ※ 영상물 : ‘찬드라’, 당신들의 대한민국․탈북자(sbs) 등

   -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참여 등을 통해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강화

   

※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CCAP; Cross Cultural Awareness Programme)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98. 9월부터 시작한 문화간 이해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국내거주 외국인들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문화교실 선생님으로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자기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직접 소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06년 100개교 600회 수업실시)

   - 주말 및 방과 후 교실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여 이민자 

국가에 대한 이해의 시간 및 문화배우기 사업 추진

     ※ 여성결혼이민자가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해당 국가의 노래나 

요리를 가르치는 등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기회 제공

   - 사회복지․보건의료 서비스 종사자, 혼혈인․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체 사업주 및 직원 등에게 다문화 교육 실시



－75－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 시․도 공무원교육원 등 교육훈련기관에 다문화 관련 교과 

반영, 직장교육 등 활용

   - 여성결혼이민자 등 거주외국인으로 구성된 전문강사 Pool 

구성 및 권역별 순회 강연

 ○ 다문화 교육․홍보 거점 구축․활용

   - 지역단위 별로 학교, 도서관, 마을회관 등을 다문화 

교육․홍보의 거점으로 하여 거주외국인과 지역주민간의 

상호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

   - 외국인 모국의 문화와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교류 이벤트 등 개최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 외국인 리더 및 자국민 모임․네트워크 육성

   - 거주외국인이 지역주민으로서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외국인 자국민 모임을 육성하고, 외국인 

커뮤니티의 리더를 양성

   - 외국인 네트워크, 커뮤니티 리더와 연계․협조 강화

 ○ 거주외국인의 의견을 지역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지자체 각종 위원회․심의회 등에 거주외국인 참여 촉진 

방안 검토

   - 지자체 홈페이지에 외국인이 민원 및 정책건의를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실명 인증서비스 제공

     ※ 외국인시책자문위원으로 거주외국인 대표를 위촉 등

   - 거주외국인을 지방행정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

   - 지자체 방문 외국인 상담 등을 위한 계약직 채용 검토 등

   - 외국인 대표자 회의 등 정기적 개최, 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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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상회․부녀회․청년회 등 지역모임에 거주외국인 참여

 ○ 지역사회에 공헌한 거주외국인 표창 활성화

   - 거주외국인 가운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공헌한 경우

   - 그 활동을 평가하여 표창하는 방안 적극 검토

     ※ 행자부 표준조례안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표창), 제17조(명예시민) 등 참조

 지역주민과의 화합 적극 유도

 ○ 화합행사 개최

   - 주민․기업체 등 참여하는 문화․체육행사(외국인의 날 행사 등)

   - 마을청소 등 공동활동 유도

   - 기관․기업․사회단체와 거주외국인간 자매결연 지원

 ○ 한국 문화체험 활성화

   - 문화유적지 답사, 전통음식 만들기, 차례상 차리기, 예절교육 등 실시

   - 외국인의 관심도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감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 한국의 생활방식과 정서를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개발

 ○ 지역특성에 따라 외국인 마을․거리 조성, 각국 기념일 

고유행사 개최 지원 등 외국인 자국민 모임과 문화 육성

   - 외국인 마을․거리 조성

   - 소규모 거리 문화공연 프로그램 등 운영

   - 한국명절시 또는 외국 민족별 고유행사 지원

    ․ 설․추석․대보름․송년행사 개최

    ․ 각국 국경일 기념품 전달 및 고유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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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 지역단위 자원봉사센터와 긴밀히 협력․활용

 ○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고양과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 자원봉사의 무급성과 자발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지자체 조례)

     ※ 외국인 등을 통역․상담․교육 인력으로 양성

 ○ 기관․단체간 정보공유와 조정 및 연대를 통한 문제해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민간단체 지원

 ○ 각종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자체 지원 방안 마련

   ※ 경북도의 경우 도와 시군 및 민간 공동출연으로 50억원 규모의 

「거주외국인 지원 종합기금」 설치 추진

 ○ 공공‧민간간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중복 및 비효율 방지로 사업효과 극대화

 ○ 부적격 단체의 난립 방지 등 부작용 최소화

   -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시 단체의 수행능력을 충분히 고려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 등을 적극 유도

   - 상담일지 작성 의무화, 운영비 공개 등 투명성 확보방안 검토

     ※ ｢○○외국인노동자상담소｣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체불임금 해결 후 

“교통비로 1인당 10만원씩을 요구” 징취한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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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단체 지원관련 규정 ▶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 제2항(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행자부 및 시․도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

■ 행자부 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12조(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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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례

 ① 외국인 대표자회의 운영(부산시)

  ○ ’03.8월 부산거주 외국인 대표자 협의체를 창립(16개국 24명) 

하고 연 2회 정기회를 개최

    ※ '04～'05 APEC 등 시정홍보 및 외국인 불편사항 건의(23건)

  ○ 거주외국인으로부터 애로사항 수렴 및 시정홍보 등을 통한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유도

 ② 농촌이주여성 지원협의회 운영(전라남도)

  ○ 전문가‧법률가 등으로 농촌이주여성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계획 제시

  ○ 지자체와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네크워킹을 구축 효과

 ③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조성(안산시)

  ○ 낙후되고 슬럼화되어 도시재개발이 필요한 원곡동 일대를 

외국인 밀집지역이라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 관광명소로 육성

    - 간판정비, 만남의 광장 및 걷고싶은 거리 조성, 조형물 설치 등

  ○ 지역주민과의 화합의 장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④ 외국인 자조조직(브라질 친우회)

  ○ 시 관내 거주하는 브라질인들이 시의 지원을 받아 ’02년 설립

  ○ 브라질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지원, 

학용품 재활용, 학교생활 설명회, 포루투갈어 교실 등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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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참고사례

Ⅴ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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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총괄분야(추진체제)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서울특별시)

○ 거주․방문 외국인에게 비즈니스 및 생활편의 지원서비스를 

제공, 외국인 친화적인 도시로서의 서울 이미지를 제고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연    혁 

   - 2003. 4.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 2003. 6. 개관(서울시청 별관), 서울산업진흥원(SBA)에 운영위탁 

   - 2004.1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시청 분소 개관

   - 2006. 2.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철거로 서울시청 본관으로 이전

 ○ 위    치 : 시청 본관 2층 홍보관내 15평

 ○ 인    원 : 직원 6명(SBA 4명, 외부업체 파견 2명), 

외국인자원봉사자 18명(상담 10명, MRS 8명)

□ 주요업무

 ○ 비즈니스 및 일상생활 등 외국인을 위한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 센터 홈페이지(http://shc.seoul.go.kr) 운영：서비스 내용, 게시판, 

새소식, 포럼, 행사 등 안내

 ○ 외국인취업시스템(http://jobs.seoul.go.kr) 운영으로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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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위원회(생활부문, 투자부문) 운영：분기 각 1회

 ○ 서울 인포메이션 페어 운영(년1회)：외국인들이 서울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것을 돕기 위한 필요 정보교류의 장  

 ○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외국인 잠재투자자들에게 

서울의 산업경제 및 투자환경, 생활환경 홍보물 제작 배포

(Doing Business in Seoul, SHC, MRS 리플렛 등)

 ○ 서울타운미팅, 외국인커뮤니티지원사업 등

□ 운영실적

‘06.10월말 현재                           　               (단위 : 건)

상   담   실   적 취 업

지 원

출입국

분  소
총  계상  담

데스크
Hot-line

외 국 인
자원봉사

영어문서

접수처리
MRS 소계

2,733 460 292 0 442 3,927 2,477 54,054 60,458   

  ※ 상담데스크 및 전화 상담 추이 : ‘03년 1,196건, ’04년 2,472건, ‘05년 3,997건

 ○ 주요상담사례

   - 외국인투자 : 서울에서 기업 설립절차 및 필요한 서류

   - 생활민원 : 비자 발급절차, 쓰레기 처리 요령, 위치정보 등

   - 의료분야 : 영어 진료 가능 병원, 의료보험 가입절차 등

   - 외국인취업 : 취업정보 및 절차, 비자발급 등

□ 기대효과

 ○ 거주외국인 커뮤니티 활동 지원 강화 등 사업분야 확대

 ○ 서울시의 외국인 생활환경 및 투자환경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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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광주국제교류센터 운영 지원(광주광역시)

 ○ 민간차원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국제화에 기여 

□ 국제교류센터 개요

 ○소 재 지 : 동구 금남로 1-1 전일빌딩 509호(68평 규모)

 ○설 립 일 : ‘99. 4. 2(비영리법인)

 ○ 회 원 수 : 340명

  - 이사장 : 윤장현(YMCA 재단이사장) / 소장 : 신경구(전대 영문과 교수)

 ○ 운영인력 : 7명(상근 2, 비상근 5)

□ 주요 사업 

  ○ 월간 Gwangju News(영문판) 발행

  ○ 한국어 학당, 인권정보실, 토요특강 등 운영 

  ○ 광주 외국인의 날 개최 및 운영

  ○ 문화유적 답사, 교류음악회 등 외국인 대상 각종 문화활동 전개

□ 추진 실적

  ○ 교류센터 운영비 지원(27백만원)

  ○ 외국인의 날(‘06. 9. 23~24, 조선대) 행사비 보조(10.8백만원)

  ○ 공익성 기부금 손금 인정단체 추천(재정경제부, ‘06. 10. 10)

□ 향후 추진계획

 ○ 국제교류센터 운영비 및 사무실 임차료 등 지원(67백만원)

   - 교류센터 운영사업비(30백만원) 및 사무실 임차료(25백만원)

   - 광주외국인의 날 행사비 보조(1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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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결혼이민자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경상남도)

 □ 사업개요

  ○ 사업구분 : 자체사업(경상남도 여성정책과 소관)

  ○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 추진기간 : ´06. 2. 14～´06. 4.30

  ○ 사 업 비 : 3,000천원(도비)

 □ 사업내용

  ○ 조사대상 : 도내거주 여성결혼이민자 가정(국적 취득 여부 불문)

  ○ 설문내용 : 5개 국어 번역 조사(중국어, 일어, 영어, 베트남어, 한국어)

구    분 내         용

계 6항목

현황 및 가족일반
국제결혼가정 현황(‘06.3현재), 연령, 학력, 혼인상태, 

가족유형

가족관계 및 문제
시부모․남편과의 관계, 친척과의 문제, 부부갈등, 

친척간의 문제 등

자녀관계 및 문제 자녀 연령 및 현황, 구성, 자녀양육, 자녀학업 등

경제활동 소득 및 자산, 취업여부, 노동시간, 경제생활 실태 등

지역사회적응 지역사회 활동 여부, 이웃과 친구관계 등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 서비스 욕구파악, 정부

지원 요망사항 등

  ○ 조사단위 및 방법

    -  “가정”을 조사단위로 설정, 방문 전수 조사 실시

  ○ 사업실적 : 1,182세대 조사완료 및 조사결과 정책 반영

                → 다문화․다민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0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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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경북 행복가족 어울림 프로젝트(경상북도)

○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부적응, 경제곤란, 

자녀교육, 가족갈등 등 사회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 별도 TF를 구성하여 종합지원대책을 마련(‘07.1)

□ 추진 경과

 ○ 관련 현황 파악 및 정책사례 분석

   - 국가․지역현황 및 시․군의 사업내용과 실태 파악

   - 관계 중앙부처(여성가족부 등 12개)와 타 자치단체 정책 분석

 ○ 종합대책 수립 의견수렴 및 협의․조정

   - 도 및 시․군 관계부서, 교육청, 경찰청, 여성정책개발원 등

    ※ 일선 교육현장 확인, 이주여성 개별 인터뷰, 간담회 등 실시

□ 추진 계획

 ① 추진체계 및 제도기반 정비

  ○ ‘사업추진 협의회’ 구성

    - 민․관, 전문인력 혼합으로 ‘외국인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 ‘행복가족 어울림 협력체계’ 구축

    - 도․시군․유관단체로 구성된 공동 행정체계 구축

  ○ (가칭)경상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

  ○ 거주외국인 지원 종합기금 설치

    - 기금규모 50억, 도와 시․군 및 민간 공동출연 조성 검토

  ○ 주한 대사관, 해외 기업체와 협조체제 구축



－90－

 ② 결혼 및 이주․정착 지원사업

  ○ 농어촌 총각 결혼지원 및 결혼 중개업체 지도․관리

  ○ 입국 및 정착․귀화절차 지원

    - 종합메뉴얼 작성․배포, 행정사항 사전고지제 이행

 ③ 교육 및 조기적응 지원사업

  ○ 통합 교육체계 구축

    - 전문강사 공동 풀 구성, 시군 순회교육 실시

    - 분야별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동교재 제작

  ○ 가족사랑 ‘함께 나눔’ 사업

    - 사회․종교단체 연결, 친정만들기(대모)사업 지속 추진

    - 영상편지 또는 가족사진을 촬영해 고향 친정집에 보내주기 등

  ○ 찾아가는 교육, ‘새경북 신계몽 운동’

    - 면․마을 단위의 찾아가는 교육 활성화(자원봉사, 대학생 활용)

 ④ 경제 및 가족생활 지원사업

  ○ ‘희망 일자리’ 지원․창출사업

    - 학력․언어․경력 등 인력풀 구성, 다문화․외국어 강사 등 활용

  ○ ‘새경북 행복가족 통장’ 발급

    - 해외송금 수수료 면제, 우대금리 등 특별 금융상품 제공

  ○ 미취학 아동 보육․결연지원 및 초등학교 자녀 교육지원

□ 기대 효과

  ○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도민으로서 행복과 자긍심 고취

  ○ 모두가 하나되는 따뜻한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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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용산국제학교 건립(서울특별시)

○ 접근성과 향후 확장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외국인 및 외국공관이 

집중되어 있는 용산 주변에 학교부지 선정

○ 중앙정부, 서울시,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역할 분담하여 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04. 6 ~ 2006. 6

 ○ 규    모 

   - 학생수용 : 약 1,000명 정도, 건축면적 : 약 7,000여평(지하1층, 지상3층)

 ○ 건립방법 : 부지제공(서울시), 학교시설 건축(산자부, 학교법인)

 ○ 소요예산 : 350억원(산자부 100억원, 학교법인 250억원)

□ 추진경과

 ○ '03. 12. : 용산외국인학교 市건립방침

 ○ '04.  1. : 설립준비 Task Force 구성(산자부)

 ○ '04.  4. : 학교재단법인 인가․등록 

   ※ 재단이사회 구성 : 서울시, 산자부, AmCham 등 참여

 ○ '04.  5. : 학교부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시설계획과)

   - 위  치 : 용산구 한남동 산10-33(보광동정수장 부지)

 ○ '04.  9. :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 '04. 12. : 학교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 '05.  3. : 학교건축 허가(용산구)

 ○ '05.  3. : 부지임대차 계약체결(서울시↔학교재단)

 ○ '06.  6. : 학교 준공식 개최

□ 기대효과

○ 최고수준의 외국인학교 건립을 통한 외국인 생활환경을 

개선, 서울을「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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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지원(서울특별시)

○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애로사항 해소

○ 우리문화 이해의 기획 제공 및 한국의 좋은 이미지 확산

□ 시설개요

 ○ 위    치 : 성동구 홍익동 147-22

 ○ 규    모 : 부지 50평, 건평 137평(지하 1층, 지상 4층)

 ○ 주요시설 : 체력단련실, 사무실, 상담실, 한국어교실, 인터넷교실 등

 ○ 개 원 일 : ‘01.12.14

 ○ 운    영 : 「사단법인 세계선린회」에 운영 위탁

□ 주요사업

 ○ 상담사업 : 노동․법률 상담소 운영, 생활․취업 안내 등

 ○ 교육문화사업 : 한국어교실운영, 정보통신교육, 한국문화 탐방

 ○ 생활복지사업 : 무료진료, 체력단련실 운영, 외국인근로자의 날 

행사, 송년위안잔치 등

 ○ 조사홍보사업 :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집 발간, 소식지, 생활

가이드북 발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 지역내역 : ‘06년 200백만원

 ○ 인 건 비 : 연간 급여액으로 요청한 금액

 ○ 운 영 비 : 시설운영을 위해 필요한 월정액으로 계상한 금액

 ○ 사 업 비 : 사업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개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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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한국어 및 기초생활, 기술교육 분야

 외국인 한국어 강좌(부산시 국제교류재단)

 ○ 부산 거주 외국인들의 빠른 정착을 위한 한국어강좌 실시

 ○ 외국인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및 외국인 커뮤니티 결성 유도

 □ 추진실적

  ○ 운영기간 : 2006년 7월 ~ 11월(5개월)

     ※ 2006. 5월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통한 수요조사

  ○ 장    소 : 부산국제교류재단 회의실

  ○ 운영횟수 : 초․중급 각 주1회 2시간씩(각각 40시간)

  ○ 수강인원 : 80명(초급 40, 중급 40) / 13개국 외국인 수강

 □ 향후 추진계획

  ○ 수강생 증가에 따른 강좌 증설(기존 2개 과정 → 3개 과정)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매년 4분기로 구분, 상시 운영 

 □ 기대효과

  ○ 외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유도

  ○ 거주에 필요한 언어습득으로 생활적응력 강화

  ○ 한국어 사용자 증가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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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경기도)

 □ 사업내용

  ○ 기    간 : ’06. 10. 21 ~ '06. 12. 31(10주 20회) 

  ○ 장    소 : 해당 사업장내 

  ○ 교육대상 : 외국인근로자 고용 5개기업 4개국 44명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교육대상
(외국인근로자) 교육장소 교육시간 

국적 인원 

(주)에이치
케이벨브

목내동 396 윤일중 중국 7 당사 교육원  
주 2회(화, 목)
(19:00~20:00)

윤진플라노밀러 성곡동 730-3 이종옥 필리핀 2 사무실
주 2회(화, 금)
(12:30~13:30)

삼우산기(주) 신길동 1049-1 정형로 인도네시아 9 사내식당
주1회 2시간(토) 

(18:00~20:00)

(주) 세양 목내동 398-1 박준욱 인도네시아 7 사내식당
주1회 2시간(토)

(18:00~20:00)

(주)이노메탈 성곡동 644-2 이건국
태국 14

회의실
주 2회(화, 목)
(08:00~09:00)인도네시아 5

  ○ 교육방법 : 사업장 근로여건에 맞추어 탄력적 조정 가능, 

틈새시간 활용

 □ 사업성과

  ○ 사업장 방문을 통한 현장교육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의 접근성 

문제 해결

  ○ 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틈새시간 활용으로 기업의 부담감 해소 

  ○ 교육강사를 활용한 기업주와 근로자간 의사소통의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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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양성(경상남도)

 ○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할 기회 제공

 ○ 여성결혼이민자의 외국어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외국어 회화(영어, 중국어)가 가능한 여성결혼이민자를 

전문기관에 위탁, 한국어, 교수기법 등을 교육하여 

지역아동센터 외국어 교사로 활용

 ○ 사 업 비 : 126백만원(경남인적자원센터 50, 도 38, 시군 38)

□ 추진실적

 ○ 원어민강사 양성 : 64명(´06. 6. 19 ～ 9. 8)

 ○ 강사 파견 및 활용 : 50명, 41개센터(600명수강) / ‘06.9.18～12.30

 ○ 방과후 학교로 사업 확대 : 도 교육청과 강사파견 협약체결(‘07.1.12)

□ 향후 추진계획

 ○ 원어민 강사 양성 : 2010년 까지 200명(매년 50명)

 ○ 방과후 학교 원어민강사 파견 사업 추진 : ´07. 3 ～ 12월

□ 기대효과

 ○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역공동체 활동 참여기회 제공

 ○ 지역내 저소득 아동의 외국어 학습효과 거양 및 사교육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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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교실” 운영(대구광역시 서구)

○ 한국문화 이해증진 사업의 한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주 여성들을 위한 컴퓨터 교실 운영

○ 컴퓨터를 통해 한글을 익히는 효과와 다양한 정보․지식 습득

□ 추진실적

○ 사업기간 : 년중(2001년 ~ 현재)

 ○ 사업내용 : 외국인컴퓨터경연대회 1회(2001.12.20)

 ○ 대    상 : 외국인근로자 및 국제결혼가정 880여명

 ○ 사 업 비 : 1,000천원정도(복지관에서 전액지원)

 ○ 기 관 명 :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053-353-8310)

□ 향후계획

 ○ 사업기간 : 2007. 1~12월(주1회, 매주 화요일)

 ○ 사업대상 : 외국인근로자 및 국제결혼가정 100여명

□ 기대효과

 ○ 인터넷을 통해 생활정보 습득 능력 향상

 ○ 한국 문화의 이해력을 돕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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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지원(충남 보령교육청)

○ 거주 외국인을 통한 방과 후 외래 강사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외국어 회화 기초능력 배양

□ 추진 실적

  ○ 대상 학교 : 남포초등학교

  ○ 방과 후 학교 운영(13:00~17:30) - 외국어(영어, 중국어)

  ○ 외래 강사 프로그램 현황 - 2명

연번 프로그램 강사명 학년 운영시간 비고

1 생활영어 Gray Mills 전학년

1-2학년 : 월(6교시),수(5교시)

3-4학년 : 수.목 6교시

5-6학년 : 월.목 7교시

2 생활중국어 유    화 3-6학년
3-4학년 : 화.금 6교시

5-6학년 : 화.금 7교시

□ 기대 효과

  ○ 열악한 농촌교육 환경속에서 교육과정의 원만한 운영과 학생들의 

외국어(영어, 중국어) 기초 능력을 배양

  ○ 낙후된 농촌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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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자 전문학사 과정 위탁교육(전남 곡성군)

 □ 시책내용

  ○ 추진기간 : 2006. 3. ~ 2008. 2.

  ○ 대상인원 : 3명

  ○ 추진주체 : 곡성군

  ○ 협력기관 : 전남과학대학(장학금 지원)

  ○ 사 업 비 : 1,800천원(‘06)

 □ 추진실적

  ○ 2006년 전남과학대학 재학중 : 3명

  ○ 학교 및 학과 : 전남과학대학 호텔조리김치발효과

  ○ 학비지원 : 전남과학대학, 군 공동 부담

 □ 개선방안

  ○ 외국인 대상 2007년도 희망학과 수요조사

  ○ 전남과학대학과 협의를 통한 외국인 장학금 지원

 □ 기대효과

  ○ 외국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격취득 및  취업알선

  ○ 지역사회의 일체감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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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여성 영농정착 지원사업(전남 나주시)

○ 외국인 주부의 영농현장 체험교육을 통해 농업인으로서 적응력 

제고와 지역내 정착의식 고취

○ 소규모 영농 경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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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모니터 요원 운영(대구광역시)

○ 지역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통상모니터로 위촉

함으로서 친 대구인사 양성

○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통상관련 자료수집, 인턴쉽 운영,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의 통상활동 지원

□ 사업개요

 ○ 근    거 : 대구광역시 통상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위촉대상 : 20여명(대구․경북지역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 통상정보 발표대회 우수자 및 대학 추천

 ○ 주요활동

   - 통상증진을 위한 자국의 정보 및 자료 수집․분석 제출

   - 지역 유망 수출상품의 자국내 홍보, 거래선 정보 및 판매알선 등

 ○ 소요예산 : 10백만원 정도

 ○ 사업시행 : 대구상공회의소

□ 통상모니터 위촉                                    (단위 : 명)

연  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위촉인원 6 7 6 5 6 16 19 21 23 27 40 32

□ 기대효과

 ○ 대구시의 경제, 문화 등에 대한 이해 및 타국 생활에서의 사기 진작

 ○ 귀국 후 우호적 홍보요원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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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상담 및 정보제공 분야

 외국인 대상 무료 법률상담((재)인천시국제교류센터)

○ 인천거주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법률문제들에 

관한 전문가 상담 및 해결방안 제시를 통하여, 

○ 장기적으로 인천시 외국인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국제도시 

인천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시    기 : ‘06. 7. 16 ～ 12. 2(매월 제1주 토요일, 제3주 일요일)

 ○ 대    상 : 인천거주 외국인

 ○ 장    소 : 인천국제교류센터 회의실

 ○ 내    용 : 임금체불, 비자, 이혼, 국적취득, 퇴직금 미지급 등 

□ 상담결과 : 20건(방문 및 전화상담)

국적
취득

학업/
취업(연금)

국제결혼
/이혼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비자/
출입국

가정
불화

강제
해고

비지
니스

1 4 1 4 4 2 2 1 1

□ 향후 추진계획

 ○ 인터넷(전화)상담 채널 확보 등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홍보 실시

 ○ 상담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도입 및 타 분야(의료 등)에 대한 

확대방안 검토

□ 기대효과

 ○ 인천거주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 및 향후 센터의 외국인 대상

사업 토대마련

 ○ 거주 외국인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 다문화존중의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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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경상북도)

3D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상담과 교육을 

통해 도와줌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안정 및 근로의욕 고취에 기여

 □ 추진실적

  ○ 외국인 지원단체 위탁운영 실시

    - ’06년 : 6개소(구미 3, 경주 2, 포항 1)

     ․ 구  미 :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30), 보현의 집(15), 제일교회(15)

     ․ 경  주 : 경주YMCA(15), 외동읍청년회(15)

     ․ 포  항 : 경동교회(30)

     ․ 사업비 : 120백만원(도비 60, 시비 60)

    - ’05년 : 구미시 3개소

     ․ 구  미 :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30), 보현의 집(15), 제일교회(15)

     ․ 사업비 : 60백만원(도 30, 구미시 30)

  ○ ‘06년 상담실적 : 6,500여건

    - 고충상담 외 의료지원, 한국어교육, 문화행사 등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상담센터간 운영노하우 전수 등의 네트워킹 구축으로 운영 내실화

  ○ 지원예산 증가로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수혜자 확대 

 □ 기대효과

  ○ 고충해소 및 사회적 안정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사기진작

  ○ 사용자와의 갈등 완화 및 기업생산성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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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메뉴얼 제작․활용(대구광역시)

○ 외국인근로자들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각종 상담 업무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편리한 방법 모색

○ 상담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사표현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외국인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동남아 국가 및  

     중앙아시아 국가의 언어로 상담일지 제작, 활용

  ○ 외국인근로자들의 상담․활동사항 홍보를 위한 책자 발간 

□ 추진실적

  ○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로 된 상담 메뉴얼 제작 활용

  ○ 외국인근로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홍보지 제작 

  ○ 인터넷 상담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상담 매뉴얼 제작 어권 확대(3개국 → 6개국)

  ○ 상담활동 홍보지 제작, 발행 확대(격월→매월)

□ 기대효과

  ○ 상담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상담자들의 업무 효율성 확대

  ○ 홍보책자 발행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이미지 개선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마인드 형성



－104－

 여성결혼이민자 멘토링(Mentoring)제(충북 제천시)

 □ 시책내용

  ○ 대  상 : 여성결혼이민자

  ○ 기  간  : 2006. 9월 ~ 지속적으로

  ○ 주  관  : 제천시(복지사업과)

  ○ 멘  토 : 제천시 상담도우미(대표 : 윤영옥 외 9명) 

  ○ 멘  티 : 여성결혼이민자 중 조언과 상담을 필요로 하는 자

 □ 추진개요 및 실적

  ○ 멘토․멘티 선정 : 2006. 9월 / 멘터 1인당 13 ~ 14명

  ○ 멘토교육(멘토링 기본교육) : 2006. 9. 5 

  ○ 멘토링 기간 : 2006. 9. 6 ~지속적으로

  ○ 멘토링 방법

    - 멘티가 겪고 있는 부부문제 및 자녀 교육문제 등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전화상담 실시(주 1회이상)

  ○ 멘토대상자 : 134명(여성결혼이민자)

 □ 기대효과

  ○ 사회․문화적 이질감에서 비롯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어려움을 

표현․공유하고자 상담도우미와 연결하는 멘토링(Mentoring)화 실시

  ○ 정착하기까지 어려움을 극복한 사연이나 성공담을 소개함으로써 

한국 문화에 대한 조기정착 지원 및 삶의 용기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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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결혼이민자 사랑의 후원(대모) 결연사업(경북 포항시)

○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문화적 고립감, 경제적 빈곤 등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멘토링(Mentoring)사업 추진

○ 멘토인 자원봉사자들이 멘티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지혜와 신뢰로써 인생을 이끌어 주는 후견역할 담당

□ 추진실적

 ○ 2006년 결연실적 : 21건

   -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친정어머니 역할 수행

   - 명절, 절기 등에 대한 조언으로 한국문화 이해

□ 향후 추진계획

 ○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생활상담과 한국문화의 이해,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후견활동 전개

 ○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 구현

□ 기대효과

 ○ 이주여성들에게 따뜻한 가족의 품을 확인시켜줌으로써 감동이 

함께 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터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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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종합생활 안내책자 발간(부산광역시)

○ 거주외국인의 생활 편의를 위한 종합정보 생활 안내책자 제작

○ 외국인 입장 고려, 서술식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 구성

○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우선 제작 후 필요시 언어권별 확대

□ 추진실적

 ○ 책자명칭 : Life in Busan

 ○ 발행부수 : 9,000부(영․일․러문 각 2,000, 중문3,000)

 ○ 발행시기 : 영문(4월), 일문․중문(7월), 러시아어(12월)

 ○ 수록내용 : 가정, 생활, 통신, 긴급구조, 법규, 의료, 노동, 기관정보 등

 ○ 책자배부 : 유관기관, 유학생, 각종 국제행사, 재단행사 및 방문객 등

□ 향후 추진계획

 ○ 각종 신규 자료 추가, 기존 수록 내용 변경 및 보완 수록

   - 교통카드 환승제도, 버스 노선 변경, 각종 기관 연락처 수정 등

 ○ 부산 거주외국인의 국적별 인원을 고려, 다양한 언어로 발간 

 ○ 유관기관 비치를 통한 적극적인 배부 및 각종 홈페이지 등 게재

   - 출입국관리소, 관광안내소, 호텔, 벡스코, 외국인 학교 등

□ 기대효과

 ○ 외국인 생활편의 제공을 통한 부산의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 생활전반의 정보를 수록, 상시 활용 가능한 생활지침서로 활용

 ○ 외국인의 부산거주 불편 및 애로사항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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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 홈페이지 개설 및 실명인증서비스 제공(서울시 서초구)

세계속의 서초구를 지향하고자 거주 외국인은 물론 서초구를 방문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서초구 및 서초구청에 대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

□ 사업개요

 ○ 인터넷을 이용, 서초구의 행정․문화․생활정보를 제공하고 Q & A

게시판을 운영하여 외국인의 불편 및 문의사항을 접수 및 처리

 ○ 홈페이지에 외국인 실명인증 서비스를 제공, 생활민원 및 행정발전 

아이디어 접수․처리

□ 추진실적

 ○ 영어, 프랑스어 홈페이지 오픈 : 2000. 8.

 ○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홈페이지 개편 : 2002. 1. 7

 ○ 중국어 홈페이지 오픈 : 2002. 5. 8

 ○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홈페이지 개편 : 2003. 10. 1

 ○ 외국인 실명인증 서비스 실시 : 2006. 10. 1

□ 향후 추진계획

 ○ 외국인 관련 민원 및 생활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 외국어 번역 자원봉사자를 모집, 2007년 3월부터 외국어 번역 

및 모니터링 실시

 ○ 외국인 자원봉사자를 활용, 모든 국가의 홈페이지 개발 추진

□ 기대효과

 ○ 서초구청 외국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을 제공함으로써 세계행정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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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ARS 콜센터 설치․운영(전남 목포시)

언어소통 장애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거주외국인에게 ARS

시스템을 이용한 상담 및 통역서비스로 지역생활 정착 지원

□ 사업개요

 ○ 목포거주 외국인 등록자수 : 1,001명(2006. 10월말)

 ○ ARS 콜센터 운영은 관련 민간전문단체에 위탁운영

 ○ 전문상담요원을 통해 인권문제 및 개인 고충 상담․해결

□ 추진실적

 ○ ARS 콜센터 운영위탁 협약 : 2006. 4. 20 

   - 기 관 명 :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소장 김 숙)

   - 운영요원 : 15명(전문상담요원 3, 자원봉사 도우미 12)

   - 예산지원 : 20,820천원(인건비 1 2 )  ○ 숓ﾈ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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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을 위한 공무원 통역서비스 제공(서울․경기도)

 □ 외국인을 위한 통역창구 운영(서울시 마포구)

  ○ 목    적 : 한국어를 모르는 내방 외국인들에게 통역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직원 13명으로 구성된 통역도우미 운영

    - 영어 7명, 중국어 2명, 일본어 4명

  ○ 추진성과

    - 국가 신뢰도 향상은 물론 관광마포 구현을 통한 관광수입 증가

    - 국제화 도시로서 발돋음하는 지역 마포 구현

 □ 공무원 도우미 구성․운영(경기도)

  ○ 목    적 : 거주 또는 방문 외국인의 생활 및 체류 지원

  ○ 추진실적

    - 언어별 공무원 도우미 선정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러시아어
2개국 

이상

26개 시군 157 65 45 33 2 2 10

    - 공무원 도우미 발대식 개최(’06. 8월)

      ※ 인증서 수여, 외국인 상담 교육 등

    - 공무원 도우미 안내책자 배부 : 2,000부

    - 콜링카드(Calling Card) 배부 : 156매

  ○ 추진성과 : 생활 및 체류 지원을 통한 내향적 국제화의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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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생활편의․복지 지원 분야

 도서관 외국인 전용자료 코너 운영(전남 여수시)

거주외국인의 문화욕구 충족 및 편의 제공를 위해 도서관내 

외국인 전용자료 코너를 운영하여 다양한 정보 제공

□ 사업개요

 ○ 거주 외국인을 위한 전용자료 코너 설치 운영

 ○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외국어 자료 수집 비치

 ○ 국제 자매․우호도시 관련도서 비치로 상호 이해 및 유대강화

□ 추진실적

 ○ 외국인 전용자료 코너 설치 : 시립도서관 본관 자료실 내

 ○ 외국어 자료 수집 비치 : 452권(영어도서 242, 일본어 도서 210)

□ 향후 추진계획

 ○ 외국어 도서 확대 비치 : 예산의 10%(5개 도서관)

 ○ 국제 자매․우호도시 관련 자료(7개국, 13개市) 집중 수집

   - 분    야 : 문화, 정치, 산업, 지리 등 교류도시 전반에 관한 자료

   - 내    용 : 일반도서, 시청각 자료, 팜플렛, 간행물 등

   - 예산지원 : 24백만원(시비)

 ○ 자료 활용

  - 자료실 내 자매․우호도시 코너 설치 및 자료제공

  - 거주 외국인 및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방문시 견학 코스화 

□ 기대효과

 ○ 거주 외국인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편의제공으로 정착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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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PC지원(경기도 안산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컴퓨터 활용 기회를 제공하여 온라인상의 

정보 공유를 통한 건전한 여가생활 영위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05. 9 ～ 연중

 ○ 대    상 : 외국인근로자 및 관련 민간단체

 ○ 추진방법

   - 관련부서(정보통신과)와 연계, 중고 PC 무상배부(사후서비스 제외)

   - 단체 및 개인을 통해 년중 신청서 접수, 년말 일괄배분

   - 단체 추천자 우선 선정 및 수령자격 별도기준 마련 배분

□ 추진실적

구  분 총 계 민간단체 외국인근로자

지원대수 74대 41대 33대

  ※ 지원단체 : 중국동포의 집, 안산조선족교회, 외국인노동자사목센터 

갈릴래아, 안산안디옥국제선교회, 보문선원, 국경없는센터, 

온누리M센터

□ 기대효과

 ○ 정서적 소외감 해소 및 정보습득 기회제공

 ○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역사회 내 따뜻하고 정감 있는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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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기숙사 건립(대전광역시)

○ 외국인유학생 정주 인프라를 구축하여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대전의 국제화 촉진

□ 사업개요

 ○ 위   치 : 유성구 도룡동(엑스포과학공원 유스호스텔 건립부지내)

 ○ 규    모 : 부지 1,360평, 연면적 2,130평(지하 1층, 지상 10층)

   - 수용인원 : 450명(2인실 224실, 장애인실 2실)

   - 부대시설 : 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공동취사실 등

 ○ 사업기간 : ‘05. 12～’07. 6 / 입주 ‘07. 8월

 ○ 사 업 비 : 86억원(시 43, 8개 대학 43)

   ※ 참여대학 : 8개소(대전, 목원, 배재, 우송, 충남, KAIST, 한남, 한밭대)

□ 추진실적

 ○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

 ○ 외국인유학생 기숙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 ‘04. 4월

 ○ 기숙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05. 10월

 ○ 기숙사 건립 기공식 : ‘05. 12월

□ 향후 추진계획

 ○ 기숙사 명칭 확정, ‘07 예산액 및 운영규정 마련 : ’07. 상반기

 ○ 기숙사 건립비 21억원(총43억원) 출자 완료 : ‘07. 2월

 ○ 건립공사(건축․전기․통신․소방) : ‘07. 6월 준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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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전남 여수시)

외국인 여성농업인에 대해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로 농촌거주 

유도 및 정착의식 고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업인의 만5세 이하 

자녀중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 지원금액 : 월 107천원(보육료, 교육비 등)

 ○ 지원절차

    

사업신청

(읍면동)
⇒

대상자

확  정
⇒

지원금

지  급
⇒ 사후관리

□ ‘07년 추진계획

 ○ 농업인 파악 및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홍보 및 지원

 ○ 사업계획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180명 196,213 150,933 45,280

□ 기대효과

 ○ 관내 거주 외국인 여성농업인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지역사회

조기정착 및 농촌 활성화 제고

 ○ 외국인 여성농업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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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외국인 복지분야 지원 추진(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계형 범죄 등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 사회 안전망 구축

□ 사업개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책정 및 지원

   - 대    상 : 외국인 일제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저소득 외국인

   - 지원절차 :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담당 지원 신청

   - 지원사항 : 수급 책정후 최저생계 및 의료급여, 자녀교육비 등 지원

 ○ 긴급 복지지원

   - 대 상 자 : 중한 질병이나 위기사항에 처한 자

   - 신청방법 : 복지콜센터 129신고 및 구청 긴급지원 담당 신청

 ○ 복지관련 민원상담 창구 개설

 ○ 교육희망자 연계 프로그램 추진 

   - 주민자치센터, 북구 종합사회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 외국인 민원 통역 네트워크 구성

□ 추진실적

 ○ 복지관련 민원상담 창구 개설  ○ 외국인 민통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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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전남 여수시)

국제결혼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여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농가도우미를 파견, 지원하여 지역내 정착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결혼이민 여성농업인

 ○ 적용범위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

 ○ 지 원 액 : 30천원 / 1일(자부담 6천원 포함)

 ○ 지원일수 : 30일 한도

□ 추진실적 : 3세대 2,220천원(일본 2, 베트남 1)

□ 향후 추진계획

 ○ 결혼이민 외국인 여성농업인 파악 및 시책 홍보

 ○ ‘07년 사업계획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자 담

20명 18,000 1,800 12,600 3,600

□ 기대효과

 ○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조기정착 유도

 ○ 외국인 여성농업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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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자 사이버 지원체제 구축(전남 곡성군)

 □ 시책 내용

  ○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이버 지원체제 구축

  ○ 추진주체 : 곡성군

  ○ 협력지원 : 전남과학대학

  ○ 사 업 비 : 50,000천원(‘06)

 □ 추진 실적

  ○ 제2차 혁신브랜드사업 선정 : ‘06행정자치부

  ○ 사이버 지원체제 구축 용역보고회 개최 : 2006. 11. 7.

    - 곡성군 사이버 지원센터로 운영

    - 외국인 지원 정책사업 수행공간으로 활용

    - 상담 및 인력관리 

    - 취업정보, 이민자 본국 정보 제공

    - 국제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지원

    - 상거래 활동 지원

    - 다양한 다국어 지원(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 결혼이민자 전용 홈페이지 제작 관련 사이트 링크

 

 □ 기대 효과

  ○ 각종 정보, 자원, 제도 소개, 상담 및 애로사항 청취

  ○ 결혼이민자의 의견, 정책제안 등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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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유학생 지원(강원도 정선군․서울시 광진구)

 □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강원도 정선군)

  ○ 추진 실적

    - 지원기간 : 2006. 1. ～ 12.

    - 예 산 액 : 20,000천원(군비)

    - 지원실적 : 4명 / 8,751천원(‘06.11월 현재)

      ※ 현재 외국인주부 56가구중 33가구 친정방문

    - 대상자 선정기준

     ․ 관내에 사실상 거주(주민등록 확인)하는 외국인주부 가구

     ․ 최초 수혜로부터 5년 경과 후 추가지원 가능

     ․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 4인가족 기준 가구당 항공료(왕복) 및 국내여비

  ○ 기대효과

    -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부여 및 국제결혼 가정의 화합 도모

    -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로 국가․지역 이미지 제고

 □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급(서울시 광진구)

  ○ 사업 개요

    - 목    적 : 외국인 유학생중 우수 학생을 선정, 장학지원을 통해 

면학의욕 진작 및 親韓 이미지 구축

    - 추진기간 : 매년 2회

    - 대    상 : 제3세계 외국인 유학생(초․중․고․대학․대학원)

    - 주    최 : 영동제약(주), 지구촌한가족운동본부, 광진구

  ○ 추진실적 : ‘03년부터 총 335명에게 32,2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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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 분야

 Help me 119 구조구급 서비스(울산광역시)

○ 국제회의 및 울산 거주 외국인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 지역내 관광산업 육성과 울산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119구조구급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사업개요

 ○ 대    상 : 국내 여행 또는 거주 외국인

 ○ 장    소 :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통화가 가능한 전지역

 ○ 내    용 : 구조구급, 길안내, 통역, 관계기관 안내 등 

 ○ 제 공 자 : 구조구급대원, 119상황실 요원

□ 추진실적 : 36건 38명

□ 향후 추진계획

 ○ 외국어회화 능력 보유 대원 및 민간자원봉사자 풀제도 운영

 ○ 민간 자원봉사단체(한국BBB운동 등) 연계 동시통역 서비스체계 확립

 ○ 소방방채청 『U-안심폰』연계 외국인 안전망 구축 강화

□ 기대효과

 ○ 외국인 안전망 확충으로 국제화된 울산의 경쟁력 지원

 ○ 증가추세에 있는 외국인의 구조구급 서비스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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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구급환자 3자 통화시스템 구축․운영(전라남도)

○ 외국인 응급상황 발생시 의사소통 미흡으로 구급활동 장애

○ 외국어 능력자를 119자원봉사자로 위촉하여 언어장애 해소  

□ 사업개요

 ○ 3자간 통화시스템 구축 : ‘06. 2 ～ 3월중

   - 외국인 응급환자 발생(신고) ⇔ 119상황실(구급차)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 위촉 : 9명(영어 3, 일본어 3, 중국어 3)

   - 자원봉사자 : 외국어학원 강사, 외국어 전공 대학생 등 능력자

 ○ 시스템 운영 : ‘06. 3월 이후

□ 추진실적 

 ○ 외국인 통화실적 : 1건

일   시 장    소  이송환자  국  적 사고유형

06. 9. 11 09:06 순천시 조례동
시대아파트 102동 1107호 니나브룩스 캐나다 화재(음식물 과열) 

□ 향후 추진계획

 ○ 119통합상황실에 소방공무원 중에서 외국어 능력자 및 해외

연수자 2명(영어)을 배치하여『119헬프미』서비스 제공 

 ○ 소방인력운용계획에 따라 타 언어(일본어, 중국어 등) 능력자 추가 배치

□ 기대효과

 ○ 외국인에 대한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으로 119 위상 정립

 ○ 효율적인 인력활용으로 선진소방 이미지 제고 및 고객감동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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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숙소 무선페이징시스템 구축(경기도)

 □ 사업내용

  ○ 외국인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숙소에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설치하여

  ○ 화재 및 구급 등 응급상황 발생시 버튼을 누르면 소방서 

상황실에서 모니터하여 신속한 출동체계 구축

 □ 추진 실적

  ○ 사 업 량 : 무선페이징시스템 단말기 553대

  ○ 사업기간 : 2006. 3. ~ 12.

  ○ 실    적

    - 소방서에 보관하고 있는 예비 단말기를 소방공무원이 숙소 방문 설치

    - 소방서 상황실 119수보 라인에 KT와 협의연결 프로그램 입력

    - 외국인 숙소및 인적사항 등 정보를 무선페이징시스템에 입력 

관리유지

 □ 기대 효과

  ○ 산업재해 취약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고, 도민에게 봉사하는 

소방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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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자녀 급식비 지원(서울시 성동구)

○ 외국인근로자 자녀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 3D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들의 학습 활동과 

현지 적응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이주노동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급식비 지원

 ○ 학습활동 및 언어 등 현지적응 애로사항 해소

□ 추진실적

 ○ 2006년 지원실적 : 13,020천원(시행 : 2006.10월) 

 ○ 지원내역 : 총 73명

   - 시설이용자 : 28명×3,000원/1식×60일=5,040천원 

   - 개 인 가 정 : 38명×3,500원/1식×60일=7,98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현황파악을 위한 정기조사 실시 및 매년 지원범위 확대 

 ○ 2007년 지원 : 100명 101,375천원 

□ 기대효과

 ○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 제공

 ○ 외국인 자녀의 체력증진 및 현지적응 애로사항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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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진료비 지원(전라남도)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해 

입원 및 수술비 등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으로 지역통합 조성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사실혼 제외) 및 그 자녀

    ※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자 지원대상 제외

 ○ 사 업 비 : 26백만원(’05년 10, ’06년 16) - 복권기금 100%

 ○ 시행기관 : 도내 3개 의료원(순천, 강진, 목포)

 ○ 지급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과에 의한 진료비 지급 

 ○ 지급한도 : 1인당 5백만원

 ○ 지원근거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3호

□ 추진실적

   - ’05년도 : 2명 2,716천원(몽골 1, 중국 1)

   - ’06년도 : 2명 4,629천원(몽골 1, 중국 1) 

□ 향후 추진계획

 ○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지원대상자 확대

□ 기대효과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의 진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최소화

 ○ 무료진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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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외국인 진료시스템 구축(경기도)

○ 거주외국인에 대한 원활한 응급진료체계 구축

○ 코디네이터(Coordinator)를 지정하여 지역내 병원들과 협력망 

유지 및 통역지원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06. 1월 ～ 지속

 ○ 지정병원 : 2개소(수원 아주대병원, 의정부 성모병원)

 ○ 운영내용

   - 센터 병원내 외국어가 가능한 의료진 배치

   - 외국인 응급 진료망 구축(60개 병원)

   - 센터 병원에 외국인 진료 지원업무를 위한 코디네이터 배치

   - 외국인 진료실 및 입원병동 환경개선

□ 추진실적

(단위 : 명)

구     분 계 외래환자 입원환자 응급실내원

계 3,648 3,105 292 251

 아주대병원 706 562 24 120

 의정부 성모병원 2,942 2,543 268 131

 ＊ ’06년 진료실적 : 외국인 3,648명 진료(전년대비 30% 증가)

□ 향후계획

 ○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진료비 일부지원

 ○ 외국인 응급진료망의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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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 및 무료진료비 지원(서울특별시)

○ 외국인근로자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59%)되어 

있으며,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특별한 의료지원대책이 필요함.

 ※ 관련근거 : 질병관리사업지침(서울시) 

□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 검진대상 : 외국인 근로자 중 희망자

 ○ 검진내용 : 15개항목(흉부 X-선 촬영, 피부질환, 혈압 등)

 ○ 검진기관 : 한국한센복지협회, 대한결핵협회서울시지부 위탁운영

 ○ 검진방법 : 년간 24회 대형버스를 이용한 이동검진     

 ○ 소요예산 : 142,000천원(시비100%)

□ 외국인 근로자 전염성질환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건강검진실시 결과 전염성질환자

 ○ 지원내용 : 외래 및 입원비 1인당 3,000천원 

 ○ 지정기관 : 서울의료원, 시립서북병원, 대한결핵협회서울시지부 

복십자의원

 ○ 소요예산 : 158,000천원(시비100%)

□ 민간 자원봉사단체 무료 진료

 ○ 서울시 의사회 봉사단체

   - 진료기간 : 주 1회 년중 실시  

   - 진 료 팀 : 44개팀

   - 진료실적 : 27회 6,885명(2005년도 49회 8,642명)

 ○ 일반 민간 봉사단체

   - 진료기간 : 주 1회 / 년중 실시  

   - 진 료 팀 : 정동교회 및 18개팀 진료 과목별로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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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봉사단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충청북도)

○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의료봉사 활동을 확대․운영함으로써

○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 사업 개요

 ○ 일    시 : 월 1회(매월 셋째 주 일요일)

 ○ 장    소 : 진천군보건소

 ○ 대    상 : 도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 활동인원 : 의사, 한의사, 약사, 통역 등 200여명

 ○ 진료과목 : 7개 과목

   - 내과, 가정의학, 치과, 한방, 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 추진 실적

 ○ 충북의료봉사단 조직('03. 3) : 48명 

    ⇒ '06. 12. 현재 200여명 활동

 ○ 협력병원 지정 : 10개 병원(종합병원 5, 병원 5)

    ※ 진료 과정 중 발견된 중증(봉사단에서 진료·수술 불가)환자 진료

 ○ 진료 실적 : 45회 2,948명('03. 4. 20. ~ 현재)

□ 기대 효과

 ○ 의료 자원봉사를 통하여 외국인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양질의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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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 분야

 외국인 대표자 회의 운영(부산광역시)

○ 거주외국인으로 부터 애로사항을 수렴, 세계도시 위상에 걸맞는 

정주여건 조성

○ 변화된 제도와 시정홍보를 통한 한국사회 조기적응 유도

□ 사업개요

 ○ 부산거주 외국인 대표자 회의체 창립(2003년 8월)

 ○ 연 2회 정기회의(※필요시 수시 회의)

 ○ 대표 위원수 : 16개국 24명(업계, 학계, 유학생 등)

 ○ 주요기능 

   - 문화교류․친목도모, 부산시에 대한 이해와 시정참여 기회제공

   - 외국인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불편 및 개선사항 청취

□ 추진실적

 ○ ‘03년 : 창립총회(대표위원 20명 위촉), 정기회의 연 2회

 ○ ‘04～’05년 : 연 2회 정기회의 개최, 신규위원 위촉

   - APEC 등 시정 홍보 및 외국인 생활불편사항 건의 23건

□ 향후 추진계획

 ○ ‘07년 5월, 11월 정기회의 개최

 ○ 대표위원 확대(20개국 30여명)로 회의체 활성화

□ 기대효과

 ○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으로 성장, 발전

 ○ 외국인이 거주하기 좋은 도시 구현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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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린카운셀러 운영(대전광역시)

관내 거주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본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발전적 

제언, 자문, 불편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시정에 반영

□ 사업방향

 ○ 거주외국인을 대전시 포린카운셀러로 임명하고 시정참여 유도

 ○ 생활하면서 느끼는 각종 문제와 대안을 시에 제보

 ○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와 우리시의 각종 문화체험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운영시기 : 연 2회 개최

   ※ 1999년 12월 / 11개국 21명으로 시작

 ○ 위촉위원 : 13개국 23명

 ○ 주요활동 : 시정에 대한 의견 제안, 시정 체험, 시 외국어 자료에 

대한 감수, 해외 우수사례 소개 등

□ 포린카운셀러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06. 10. 20(금) 16:30 ~ 19:30

 ○ 장  소 : 중회의실(10층)

 ○ 참  가 : 포린카운셀러 22명/ 시 간부 및 실무 등 8명

 ○ 내  용 : 콜센터, 국제교류센터 활동 소개 및 토론, 건의사항 청취 등

□ 기대효과

 ○ 대전시의 국제화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기대

 ○ 국제교류센터 개원에 따른 홍보 및 활용 제고

 ○ 외국인 생활불편 및 애로사항 청취 및 시정에 반영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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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이주여성 지원협의회 운영(전라남도)

 □ 시책내용

  ○ 농촌결혼이주여성 지원협의회 구성: 10명(전문가, 법률가등)

  ○ 농촌결혼이주여성 지원협의회 개최 : 3회 / 3백만원 / 10명

 □ 추진실적

  ○ 협의회 구성 : 10명(관련기관4, 법조인1, 학계3. 공무원1)

  ○ 협의회 개최 : 2회(지역협의체간 지원체계 구축방안 등 논의)

 □ 향후 추진계획

  ○ 프로그램 검토 및 수정을 통해 향후 각 분야의 활동계획 방안을 

제시할수 있도록 유도

  ○ 이주여성 정작지원을 위한 제기관, 단체등과의 네트워킹 체계 수립

 □ 기대효과

  ○ 농촌결혼이주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

  ○ 전문가 참여로 이주여성의 통합적 관리운영기반을 위한 

정보교류 및 상호 협조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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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서울특별시)

○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유대감 형성 등 소속감 부여

○ 통역 등 일감 연결로 거주외국인의 소득 증대 기여

□ 외국인 상담 봉사자 현황(내국인)                     (단위 : 명)

구 분 계 영 어 일 어 중국어 스페인어러이사어 기 타

계 575 415 108 12 4 2 34

통  역 575 415 108 12 4 2 34

상  담 0 0 0 0

□ 추진 계획

 ○ 적극적인 홍보

   -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거주외국인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

   - 활동을 희망한 거주외국인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관리

 ○ ID카드, 인증서 발급

   - ID카드는 등록과 동시, 인증서는 요청시 발급․배부

 ○ 상해보험 가입

   - 자치구별로 가입하되, 내국인과 형평에 맞도록 추진

   - 활동복 제작 지급(내국인과 동일한 활동복)

   - 활동 실비 지급 : 센터별 자체 지급기준에 의거 지원

     ※ 서울특별시 지급 기준

      ․ 1일 4시간 이상 활동자 8,000원(식비 5,000원, 교통비 3,000원)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우수 봉사자 표창

   - Hi-Seoul 자원봉사자 대회(12월) 또는 자치구 촉진 대회시

    ․ 표창인원의 일정비율을 거주외국인으로 선정

   - 자원봉사활동을 통역 등 일감과 연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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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홍보(전남 보성군)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체계 및 시책 등에 대해 다양한 홍보로 

지역 구성원으로서 역할 증대와 주민의 편견의식 등 불식

□ 사업개요

 ○ 주기적인 발행 매체를 통해 외국인 지원시책의 적극 홍보 

   - 시    기 : 년 중

   - 주요매체 : 보성소식지, 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 신문형태의 군정소식지(월 1회)에 외국인관련 시책 고정란 확보

   - 주요내용 : 군 자체 지원시책, 인근 자치단체 소식 등 

□ 추진실적

 ○ 보성소식지에 외국인 지원시책 수록 : 2007. 2월중 배부

 ○ 주요 내용 : 교통․의료시설 등 생활․지역정보,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고충상담 코너 등

□ 향후 추진계획

 ○ 신문형태의 군정소식지에 외국인관련 고정란 확보 : 2007. 5.

 ○ 국내거주 외국인 체험수기와 우수작 시상 및 홍보 : 2007. 7.

 ○ 가용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책의 적극 홍보 : 년중

 ○ 거주외국인 생활상 취재 및 보도자료 제공 : 년중

□ 기대효과

 ○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지역내 일원으로 소속감 고취

 ○ 지역내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배타적의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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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수용을 위한 지역사회구성원 교육(경상남도)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교육 기회 필요

○ 다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06. 9 ～ 12월

 ○ 교육대상 : 지역주민

 ○ 교육방법 : 전문강사의 다문화 수용에 대한 시ㆍ군 순회교육 

 ○ 교육내용 

   - 다문화 가족의 이해 및 조기정착을 위한 지역민들의 역할

   - 국제화 시대에 지역구성원의 역할 등

 ○ 소요사업비 : 10백만원(도비)

□ 추진실적

 ○ 교육참가 : 5,000명(이ㆍ통장, 부녀회장, 여성단체회원 등)

 ○ 결혼이민자 행복수기 발간 및 배부 : 2,000권

 

□ 향후 추진계획

 ○ ´07년 사업 추진 : 5,000명(´07. 9～11월)

□ 기대효과

 ○ 결혼이민자와 동일 생활권에 있는 지역구성원의 이민자 가정에 

대한 수용과 이해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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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부산시국제교류재단)

○ 부산거주 외국인에게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의 기회 제공을 

통한 부산의 이미지 제고

○ 외국인들간의 친목도모 및 커뮤니티 결성 촉진

□ 추진실적

 ○ 일    시 : 2006. 8. ～12(5개월)

 ○ 장    소 : 부산광역시 양정청소년수련관 등

 ○ 대    상 : 부산거주 모든 외국인

 ○ 주요내용 : 한지공예(8월), 전통매듭(9월), 장구․가야금(10월)

               전통 탈(11월), 김치 담그기(12월)

□ 향후 추진계획

 ○ 자원봉사자 등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시민 교류 증대

 ○ 외국인 관련기관 및 각 대학교 대상의 적극적인 홍보

 ○ 외국인의 관심도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기대효과

 ○ 한국문화의 이해도를 높여 문화적 이질감 해소를 통한 거주 

편의 도모

 ○ 체험활동을 통한 한국의 생활방식과 정서 습득 기회 제공

 ○ 참가 외국인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통한 다양한 행사 참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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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조성(경기도 안산시)

○ 낙후되고 슬럼화된 공단개발 초기에 형성된 원곡동 지역의 

도시 재개발 필요

○ 전국 최대의 외국인 밀집지역이라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명소로 육성

□ 사업개요

○ 외국인수 : 31,479명(주말 유동인구 50,000명)

○ 위   치  : 안산역 ～ 원곡본동 사이 준주거 지역

○ 면   적  : 90,769㎡ (27,457평)

○ 지원단체 : 11개 단체(외국인상점 : 124개소)

□ 추진실적

○ 2006. 3.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경기도 지원 확정

○ 2006. 6. : 안산역 환승센터 경기도 지원 확정

○ 2006. 9. : 국경없는 마을 조성 장기발전방안 기본계획 용역과제 심의의결

○ 2006.11. : 만남의광장(원곡제3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주민공청회 개최

□ 향후계획

 ○ 국경 없는 마을 용역                     :  2007. 2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정비               :  252개소

 ○ 만남의 광장 및 걷고싶은 거리 조성       :  2,898㎡/350m

 ○ 상징물 및 조형물 설치                   :  6개소

□ 기대효과

 ○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과 화합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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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마을 조성(경남 남해군)

 □ 시책 내용

  ○ 어려운 시기에 조국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헌신한 독일 거주 

교포들의 고국정착을 위한 생활지원 및 삶의 터전 마련

 □ 추진 실적

  ○ 2002.  5. : 독일주택 건축공사 착공(5동)

  ○ 2002. 10. : 독일마을 회관 준공

  ○ 2003.  9. : 기반시설 조성 완료

  ○ 2005.  7. : 독일마을 매장(근린생활시설) 준공

  ○ 2005.  7. : 제1회 독일어캠프

  ○ 2006.  7. : 제2회 독일어캠프

  ○ 2006. 11. : 주택준공 21동, 공사 중 11동

 □ ‘07년 추진계획

  ○ 미 착공된 택지에 대한 건축착공 독려

  ○ 독일마을 체력단련실 등 주변정비 및 가로수 식재

 □ 기대 효과

  ○ 독일의 이국문화와 우리 고유문화를 연계한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

  ○ 독일마을 매장(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한 독일음식 판매를 통한 

관광객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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ꊺꋃ 외국인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서울특별시)

○ 거주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문화행사를 지원, 

외국인들에게 자국문화를 한국에 보여 줄 기회를 제공

○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문화․관광 서울의 

이미지 제고와 국가간의 이해 증진

 □ 추진 실적

연번 행  사  명 국  가
지원금액

(천원) 행사기간 행사장소

1  회화전시회 호주/
뉴질랜드

5,000  ‘06.4.26~5.2 관    훈
갤 러 리

2  Le noir te va si bien 프랑스 3,000  ‘06.5.12~5.14
서    초
구민회관

3  회화전시회 세르비아 4,000  ‘06.6.15~6.30
국제교류재
단문화센터

4  럭비 토너먼트 다국적 3,000  ‘06.9.23 온수럭비
경 기 장

5  아동도서 삽화전
슬로

바키아
4,000  ‘06.9.27～10.7

래 미 안
갤 러 리

6  현대무용 이스라엘 4,000  ‘06.10.23~10.24
호    암
아 트 홀

7  전통무용 인도 5,000  ‘06.10.28~11.4 신라호텔

8  체코영화 체코 5,000  ‘06.12.6～12.13 서울아트
시 네 마

 □ 향후 추진계획

  ○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서울시내 곳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선정 지원 

 □ 기대 효과

  ○ 외국인커뮤니티문화행사를 통한 상호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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ꊺꋄ 인천 아시아 이주민 문화축제(인천광역시 남구)

○ 인천지역 이주노동자지원단체들과 관련 기관들이 모여 단체별로 

진행하던 개별행사를 공동행사로 개최함으로써

○ 외국인과 시민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유 없는 편견과 

차별의식을 버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

□ 추진실적

행 사 명
인천 외국인노동자

/이주민 체육대회

인천 아시아 이주민 

문화축제

일    시 2006. 6. 4(일) 09:00 2006. 9. 24(일) 12:00

장    소 인천대학교 대운동장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및 야외공연장

주요내용
명랑운동회, 축구, 농구, ○×퀴즈, 

장기자랑 등

문화체험마당, 음식체험마당, 

공연마당, 한국어노래자랑 등

참여인원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유학생 

1,000여명

인천 거주 외국인 및 시민 

2,500여명
소요예산

(남구)
금1,190천원(축구, ○× 퀴즈) 금2,400천원(한국어노래자랑)

□ 향후 추진계획

 ○ 행사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07년 예산편성시 광역시비 확보

 ○ 적극적인 홍보 등 행정지원을 통해 시민의 참여방안 강구

□ 기대효과

 ○ 이주노동자들에게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생활 적응 및 지역사회통합을 유도

 ○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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ꊺꋅ 외국인근로자 미니 월드컵대회 개최(경남 거제시)

 □ 시책 내용

  ○ 대우 삼성조선소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로 축구팀을 구성,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 운영

 □ 추진실적

  ○ 일    시 : ‘06. 11. 25(토)

  ○ 장    소 : 삼성조선 A 구장

  ○ 참    여 : 11개국 7개팀

    - 삼성중 거제조선소 소속

     ․ 카메룬팀 1, 노르웨이 그리스 스위스 근로자 노르웨이팀 1

    - 대주조선해양(주) 거제조선소

     ․ 미국근로자팀 2, 영국근로자팀 1, 일본 독일 벨기에 에콰도르

근로자 다국적팀 1

    - 40대로 구성된 거제시 생활체육 축구 동호회팀 1

  ○ 운영방법 : 토너먼트 방식, 전 후반 각 25분 진행

  ○ 지원예산 : 5,000천원(시비)

 □ 향후 추진계획

  ○ 축구경기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른 종목도 발굴하여 더 많은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기대 효과

  ○ 외국인에 대한 시민 일체감 조성과 사기앙양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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ꊺꋆ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전북 순창군)

 □ 시책내용

  ○ 사 업 명 :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06. 6 ~ 12(자체사업)

  ○ 계획인원 : 6명

  ○ 사 업 비 : 30,000천원

 

 □ 추진실적

  ○ 순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 2006. 5. 18

□ 개선방안

  ○ 조례 제정에 따른 지역홍보를 강화하여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농촌총각들에게 재정적인 보조를 지원 추진

 □ 기대 효과

  ○ 농촌총각들의 고민해소를 통한 정주인구 유지 및 농촌기피

현상 극복



－139－

ꊺꋇ 외국인근로자 거리청소 실시(경기도 안산시)

 □ 추진 목적

  ○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로 인한 

무질서한 주변 환경을 개선

  ○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청소 참여를 유도하여 기초질서와 환경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거주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함

 □ 추진 개요

  ○ 장    소 : 외국인밀집 거주 지역

  ○ 추진기간 : 2005. 7. ～ 지속추진

  ○ 참여대상 : 외국인, 민간지원단체, 학생 등

  ○ 추진내용

    - 외국인 밀집지역 거리청소 실시

    - 각종 쓰레기 수거와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 방법 홍보

    - 쓰레기 무단투기시 과태료 부과 홍보

□ 추진실적

일   시 회   수 참여인원 참여국가 비 고

계 7회 300명

2005년 4회 150명
스리랑카

외 4개국

2006년 5회 280명
필 리 핀

외 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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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국의 거주외국인 지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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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일본의 지역 『多文化共生』 시책

 추진 배경

  ○ 그동안 지자체에서 국제교류와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지역의 

국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90년대 말부터 ’00년대 초에 걸쳐 

일부 지자체에서 외국인주민시책의 체계화‧종합화 진행

  ○ 글로벌화와 인구감소 경향 등으로 외국인주민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주민시책이 전국적인 과제로 대두

    ※ ‘04년말 일본의 외국인등록자수는 약 200만명, 최근 10년간 약 1.5배 증가

  ○ 이에 총무성은 ‘05.6월 ‘다문화공생추진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공생 추진에 대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검토한 최초 보고서를 ‘06.3월 제언

  ○ 동 보고서를 기초로 '06.3.27 ‘지역의 다문화공생 추진계획’을 

책정하여 각 都道府県 및 市区町村에 통지

 ｢지역의 多文化共生 추진｣ 개요

 □ 지역의 多文化共生 의의

  ○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외국인주민의 수용 주체

  ○ 지역의 다문화공생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인권보장은 물론,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이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며,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시 조성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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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 다문화공생 시책 기본개념

  ○ 커뮤니케이션 지원

    - 일본어 대화 능력부족에 기인한 다양한 문제발생 예방

  ○ 생활 지원

    -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전반에 걸쳐 지원책 시행

  ○ 다문화공생의 지역 조성

    - 지역사회 내의 교류기회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주민의 고립 

및 일본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 간의 알력 방지

  ○ 다문화공생 시책의 추진체제 정비

    - 현, 시정촌, 지역국제화협회, 국제교류협회, NPO, NGO 등 

민간단체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각 주체의 연계‧협력 도모

 지역의 다문화공생 추진을 위한 구체적 시책

 □ 커뮤니케이션 지원

  ○ 지역 정보제공의 다국어화

    - 다양한 언어, 다양한 미디어에 의한 행정·생활 정보 제공

    - 생활 상담을 위한 창구 설치 및 전문가 양성

    - NGO 등과의 제휴에 의한 다국어 정보제공

    - 지역의 외국인 주민을 상담원으로 활용

  ○ 일본어 및 일본 사회에 관한 학습 지원

    - 지역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실시

    - 일본어 및 일본 사회에 관한 학습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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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지원

  ○ 거  주

    - 다양한 언어로 주택 관련 정보제공, 입주 후 오리엔테이션 실시

    - 자치회나 반상회 등에 외국인 주민 가입 촉구

    - 외국인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단지 등에 상담창구 설치

  ○ 교  육

    - 취학 안내와 취학원조 제도 등 다양한 언어로 정보 제공

    - 교원 추가배치, 자원봉사와 연계한 학습 등 일본어 학습지원

    - 부모‧자식간, 보호자‧학교간 커뮤니케이션 갭 문제를 학교 

외에 자치회‧NGO‧기업 등 지역단위에서 포괄적으로 대응

    - 미취학 아동에 대한 대응책 강구, 유아교육 제도 주지

    - 진로지도 및 취직 지원, 국제이해 교육 추진

    - 외국인 학교의 법적 지위 명확화

  ○ 노동 환경

    - 직업소개소와 연계 취업지원 및 외국인 주민의 창업지원

    - 상공회의소 등과 제휴하여 취업환경 개선

  ○ 의료· 보건· 복지

    - 외국어 응대가 가능한 병원, 약국에 관한 정보 제공

    - 의료 문진표를 다양한 언어로 표기

    - 광역 의료통역자 파견 시스템 구축, 건강진단 및 상담 실시

    - 모자보건과 보육, 고령자‧장애자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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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  재

    - 외국인주민에 대한 방재 교육‧훈련, 긴급시 다양한 언어의 

기상경보 전달, 피난유도 등 외국인주민용 방재대책 수립

    - 긴급 시 외국인 주민의 소재 파악

    - 재해시 통역 자원봉사자 육성·지원, 연계·협력

    - 대규모 재해에 대비한 광역 지원 협정

    - 각종 미디어와 연계하여 재해시 다국어로 정보전달

  ○ 기  타

    - 보다 전문성이 높은 상담체제를 정비하고 인재를 육성

    - 유학생 지원을 통해 지역의 다문화공생의 중심인물로 육성

 □ 다문화공생의 지역조성

  ○ 지역사회에 대한 의식계몽

    - 지역 주민‧기업 등에 대한 다문화공생 계몽

    - 학교, 도서관, 공민관 등을 다문화 공생의 거점으로 조성

    - 다문화공생을 주제로 한 지역주민과의 교류이벤트 개최

  ○ 외국인 주민의 자립과 사회참여

    - 외국인 커뮤니티의 중심인물을 네트워크화하고, 외국인 

주민의 자주 조직 등을 지원

    -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지역 시책에 반영시키는 구조 도입

    - 외국인 주민의 지역 사회(자치회, 상가, PTA 등) 참여 촉진

    -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 주민 표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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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공생의 추진체제 정비

  ○ 다문화공생 추진 담당부서 설치 및 청내의 횡적제휴

  ○ 지역에서의 각 주체별 역할분담 및 연계 협력

    - 시구정촌은 구역 내 다문화공생추진에 관한 지침․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 주민을 직접 지원하는 주체로서 대응

    - 도도부현은 시구정촌과 정보공유 및 시구정촌 차원의 대응 

방안을 촉진하고, 통역 등 전문 인재육성 및 모델사업 등 추진

 향후 검토과제

 □ 방재네트워크의 정비

  ○ 都道府縣, 市區町村의 행정내부 연계는 물론, 국제교류협회, 

NGO 등 민간단체가 연계한 지역내 네트워크 구축

  ○ 재해발생시 피해지의 주변지역 블록단위나 전국레벨의 

외국인주민에 관계되는 피해구조 네트워크 구축

 □ 정보기반정비

  ○ 외국인주민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 재구축

  ○ 각종 미디어와 연계, 다양한 언어의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추진체제 정비

  ○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에 기초한 필요한 재정조치 등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공생시책의 조사연구

  ○ 다국어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다문화공생추진지침‧계획의 

데이터베이스화, 방재네트워크의 구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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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자체 외국인 지원시책 사례

□ 커뮤니케이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 정보 프로그램 방송(관서 인터미디어 주식회사)

  ○ 한신 대지진을 계기로 13개언어로 방송하는 외국어 

방송국을 개국(FM COCOLO)

  ○ 관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 정보’를 제목으로 다양한 

언어로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음.

 ② 커뮤니케이션 어시스턴트(나가노현)

  ○ 현의 상담기관(보건소, 아동상담소) 등에 있어서 일본어가 

자유롭지 못한 외국적 현민의 상담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통역이 가능한 시민을 ‘커뮤니케이션 어시스턴트’로 등록‧파견

 ③ 도서관에서 다양한 언어에 의한 서비스 추진(시즈오카시)

  ○ 영어‧중국어‧포루투칼어‧한국어 도서와 일본어 교육에 관한 

도서 및 약 40여 종류의 잡지‧신문을 소장

  ○ 지역대학의 학생과 협력하여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외국어 회화 대회 등 이벤트 개최

 ④ ‘외국어 정보제공 및 다국어 상담창구 정보제공 네트워크’ 

운용(아이치현, 군마현, 나가노현, 시즈오카현, 나고야시 등)

  ○ 6개 현내의 시정촌 등에서 작성한 다국어 문서를 

아이치현에서 웹페이지에 집약, 시정촌 직원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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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 현내 시정촌 등의 다국어 상담창구를 아이치현이 

웹페이지에 집약하여 일본어‧영어‧포루투칼어 등 3개국어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용

 ⑤ 다국어 생활정보센터 설치‧운용(가나카와현 국제교류협회)

  ○ 지방자치단체와 NGO가 발행하는 다언어 생활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면서 자료의 작성‧경신 정보를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

  ○ 수집한 다언어 생활자료 중 사용빈도가 높은 자료는 

디지털화하여 IT를 활용, 정보발신

□ 일본어 및 일본사회에 관한 학습지원

 ① ‘국제공생 살롱’에서 일본어학습 지원(三重현)

  ○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의 외국인아동생도의 일본어학습 지원, 

생활상담, 각종 이벤트 등 개최

 ② 일본어 학습 리소스센터(나가노현)

  ○ 다국적 현민 등의 일본어 및 생활지원에 관한 정보교환이 

가능한 리소스센터를 현내 여러 곳에 개설

  ○ 일본어 자원봉사자 등이 일본어 교재를 활용하면서, 부교재 

또는 보조교재를 작성‧분류하고, 교재의 유통방안 등 연구

 ③ 생활 오리엔테이션 실시(三重현)

  ○ 외국인 주민에 대해 지역생활의 기본적인 정보나 법규를 

자국어로 전달하는 ‘생활 오리엔테이션’을 三重현의 위탁 

사업으로 국재교류재단이 현내의 시정촌과 연계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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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지원

 ① 외국인 거주지원시스템(가나카와현)

  ○ 부동산 업계‧단체, 민족단체, 각지역의 국제교류협회, YMCA, 

가나카와 외국인 주거 서포터센터, 행정(가나카와현, 요코하마시, 

가와사키시) 등 관계부문이 외국인 거주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 주택관계 각종 매뉴얼을 다언어화하고, 다국어 상담창구 설치

 ② 거주지원제도(가와사키시)

  ○ 외국인 및 고령자‧장애자 등이 주택을 빌리는 경우, 

보증회사의 리스크의 일부를 가와사키시가 부담

  ○ 체납 등 사고발생의 경우, 주택공급회사가 개입하는 

‘입주보증시스템’ 및 문제발생시 가와사키시와 관련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지원하는 ‘거주계속시스템’을 구축

 ③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네트워크(아이치현)

  ○ 현의 위탁사업으로, 민간법인과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의 

6개 자치회가 연계하여 의견교환모임을 개최

  ○ 쓰레기 배출장소 개선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

 ④ 지구별 3자 간담회(군마현)

  ○ 행정담당자, 자치회 직원, 외국인주민의 3자가 지구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 지자체 시책, 행사, 자치회 조직, 지역의 법규 등을 익히고, 

의견교환을 하는 등 외국인 주민의 지역정착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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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① 귀국‧渡日아동학생 학교생활 서포터 사업(오사카府)

  ○ 다양한 언어로 학교생활‧진로 지도 및 상담회 실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국어로 정보제공

  ○ 오사카부교육위원회, 관서국제교류단체협의회, 각 시정촌의 

국제교류협회, NPO 등이 참가하는 네트워크가 사업을 담당

 ② 아동 다문화공생센터(효코하마현)

  ○ 모든 아동들이 서로 존중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 아동들과 공생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아동들의 자기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으로 ’03년 설치

  ○ 교육상담, 학습교재‧서적 등 전시‧대출, 강사‧자원봉사자 

등록 등 인재풀의 정비 등을 실시

 ③ 다문화공생 교육 지원사업(아이치현)

  ○ 현내에 거주하는 외국적 아동학생들을 지원하고, 

교육‧생활환경 개선을 담당할 모델체제 만들기를 목적

  ○ 교육‧생활지원 프로젝트사업 및 외국적 아동학생 교류 

프로젝트를 민간단체와 외국인학교로부터 공모하여 위탁실시

 ④ 일본어 초기 지도교실 설치 및 방과후 학습지원사업

  ○ 입국‧전입한 외국인 학생(주로 브라질인)을 대상으로 일본문화와 

필요최소한의 일본어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일본 학교 

생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공생교실을 ’03년 개설

  ○ ’05년부터는 공민관을 이용하여 방과후 학습 지원사업을 

시의 위탁사업으로 하여 ‘브라질인 그룹’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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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환경

 ①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홍보(아이치현, 시즈오카현)

  ○ 사회보험사업소에 의뢰하여 시 및 상공회의소 홍보지에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절차 등 홍보

  ○ 시 창구에서 외국인주민의 취로상황‧재류기간‧가족구성 

등을 확인하고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사업주에게 사회보험 

가입을 하도록 지도

 ② 외국인 취로관계 연구회 설치(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

  ○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기업이나 지역경제단체, 관계 

행정기관이 연계하여 외국인 노동에 관한 문제를 협의

□ 의료‧보건‧복지

 ① 외국인 의료서포터 프로그램(三重현 국제교류재단)

  ○ 의료통역 자원봉사의 skill up 연수(포루투갈어‧스페인어‧중국어), 

의료통역자 파견 파일럿사업, 외국인 의료정보의 정비, 

건강상담회의 개최 등

 ② 의료통역 파견시스템 구축사업(가나카와현)

  ○ 현내의 협력병원으로부터 의료통역자의 파견을 요청받은 경우, 

의료통역 코디네이터가 최적의 의료통역 담당자를 파견

 ③ 의료통역 시스템 모델사업(교토시 국제교류협회)

  ○ 시, 국제교류협회 및 NPO다문화공생센터 등 3자가 공동으로 

통역자를 시내 2개병원에 파견 또는 상주

  ○ 병 증세 및 수술, 부작용, 보험 등 사무서류의 설명 등을 

중국어와 영어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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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의료통역 자원봉사 육성강좌(사이타마현 국제교류협회)

  ○ NGO, 현 의료사회사업협회, 현, 시 보건소, 시 국제교류협회 

등의 협력을 얻어 의료통역 연수를 실시

□ 방  재

 ① 재해시 다언어 정보 네트워크 구축(효코하마시 국제교류협회)

  ○ 재해시 도움을 주기 위해 다국어로 표기된 시트표를 출판 

하고, 재해를 입은 다른 지자체에도 제공

 ② 대사관과 연계하여 지진대책 세미나 실시(동경 소방청)

  ○ 대사관에서 지진대책 세미나, 응급구호 훈련, 방화‧방재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

□ 다문화공생 지역만들기

 ① 국제이해교육 보급사업(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 국제이해 교육을 담당할 지도자 연수회, 지구시민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실시

  ○ 국제이해 강좌에 협력 가능한 외국출신자의 인재풀을 정비‧운영

 ② 지역 국제인재 파견사업(오오사카府 국제교류재단)

  ○ 교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교‧NPO와 연계를 

도모하고, 국제이해 교육 자원봉사자를 육성

  ○ 지역 외국인학교와 학생교류 가능 자를 등록, 국제인재로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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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주민의 자립과 사회참여

 ① 다문화공생 심포지움 사업(국제교류센터)

  ○ 지역의 브라질인 리더를 모집하여 워크숍을 개최, 

교육‧지역참가 등 브라질인 커뮤니티 과제에 대해 논의

 ② 다문화공생 지역만들기 리더 육성사업(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 다문화공생에 관한 지식을 얻거나 지역에서 활동하기 위한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연수회 개최, 다문화공생 선진지 

스터디 투어, 공개강좌 등 개최

 ③ 외국인시민 대표자회의(가와사키시)

  ○ 외국인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96년 조례로 설치

  ○ 일반 공모에 의한 응모자 중에서 선발된 대표자는 테마를 

자주적으로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시장에게 보고 

하며, 시장은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

  ○ 의회의 제언에 대해서는 청내회의에서 담당부서를 결정하여 대응

 ④ 외국인 자조조직(브라질 친우회)

  ○ 시 관내 거주하는 브라질인들이 시의 지원을 받아 ’02년 설립

  ○ 브라질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지원, 

학용품 재활용, 학교생활 설명회, 포루투갈어 교실 등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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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호주의 『다문화주의』 정책 : 다양성 내의 통합

 정책 목표(비젼) 및 원칙

 □ 정책의 목표(비젼)

  ○ 공동체의 조화를 강화하고, 다분화된 호주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확립하며, 문화적 다양성으로 부터 

모든 호주인을 위한 경제적 사업적 이익을 촉진

  ○ 이를 통해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사회, 미래의 공유를 통해 통합된 사회, 국가(민주주의 제도 

및 가치, 법의 지배원칙)에 헌신적인 사회를 추구함.

 □ 정책의 원칙

  ○ 국민으로서의 책무(Responsibilities of all)

    - 모든 호주인들은 호주 사회의 기본 구조와 원칙을 

지탱하기 위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지니며, 

    - 이는 우리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에서 

다양성이 번창할 수 있는 토대가 됨.

  ○ 상호 존중(Respect for each person) 

    - 법에 근거하여, 호주인들은 자신의 문화와 신앙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 그에 상응하여 타인들의 그러한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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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에 대한 공정성(Fairness for each person) 

    - 모든 호주인들은 동등한 대우와 동등한 기회를 부여 받게 

될 것이며

    - 사회적 공정성은 인종이나 문화,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출신지 등의 배경에 대한 차별 없이 우리가 호주에서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생활하는데 기여하게 만듬.

  ○ 모두를 위한 이익(Benefits for all) 

    - 모든 호주인들은 생산적인 다양성으로부터 도출되는 

혜택을 받고 있음.

    - 중요한 경제적 이익은 인구의 다양성으로부터 파생되므로 

다양성은 모든 호주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

 다문화 정책의 내용

 호주 정부는 다문화주의 정책의 목적 및 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4가지의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전략 방향을 토대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 지역사회 통합 : Community Harmony

  ○ 호주를 세계에서 가장 조화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매년 3월 21일을 ‘화합의 날(Harmony Day)'로 

지정해 모든 호주인들이 다문화주의를 촉진하고 자축하며, 

아울러 인종차별주의에 저항하는 계기로 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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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정부는 주로 지역 커뮤니티와 학교를 통해 다양한 

다문화 행사를 주관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 연방정부는 1999년에 이러한 활동을 발족시켜 지역 단체 및  

학교, 기관에 화합의 날 포스터나, 스티커, 리본 등의 물자를  

제공하고 있음.

 ○ 공동체간의 조화를 위해 연방 정부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

   -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문화  

간의 화합과 통합을 잘 이끌어가는 도시를 선정하여 그들의  

다문화 프로그램에 재정,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음.

   - 예를 들어, 2005년 한 해 호주정부는 교육, 종교, 스포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민족 간의 화합을 조성하려는 39개 

지역 공동체를 선정하여 백 구십만 호주 달러를 지원하였음.

   - 또한 다른 문화 간의 분쟁을 선도적으로 잘 해결하는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상을 수여 하고 있음.

 ○ ‘화합된 삶(Living in Harmony initiative)을 위한 연간 보조금 

프로그램(community grant program)’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현안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보조금의 규모는 연간 350만 호주달러 정도임.

 ○ 이와 더불어 호주 대부분의 지방 정부들이 일년에 한번 각자 

특성에 맞는 다문화 축제(Multicultural Festival)를 주최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 이 행사는 주로 소수 민족 공동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  

공연, 강연 등의 행사에 참여함으로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의 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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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의 다문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교육 프로그램 시행

   - 호주의 초, 중, 고등학교는 You + Me = Us(Australia)라는 

기치아래 새로운 세대의 호주인들에게 어릴 때부터 인종주의 

및 적대, 편견을 일소하고 소수문화 공동체와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동등한 행정서비스 제공 : Access and Equity

 ○ 정부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호주 사회의 다양성이라는 

현실에 맞게 제공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음.

 ○ 소외 집단 특히 이민 및 난민 집단을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민자들과 피난민들이 호주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에 따른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정착 프로그램(settlement programs)'을 수행 중임.

 ○ 1998년 제정된 ‘다문화주의 사회에서의 공공서비스 헌장 

(Charter of Public Service in a Culturally Diverse Society)'을 통해 

정부의 서비스가 모든 호주인들에게 언어와 문화적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이 헌장에는 공공서비스 제공자들의 기본소양, 고객대응방법, 

훈련, 정보축적, 모니터링 및 보고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 실천을 위한 지침서도 만들어 활용하고 있음.

 ○ 이민자들의 언어 및 문화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연방 정부 

및 지방 정부는 온라인 및 전화서비스를 통해 다국어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정부의 주요 정책 및 행정 서비스 등도 다국어 온라인 서비  

스나 책자를 통해 안내되는데, 특히 사회 복지․의료․법률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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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웹사이트는 각종 질병과 주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50여개가 넘는 언어로 제공하고 있음. (NSW Health, 2005)

 ○ 비영어권 이민자들의 영어교육을 위해 호주 정부는 매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이민자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3만 호주달러를 보조

   - 성인들의 영어 교육을 위해 지역 커뮤니티 센타 및 개별 

직장을 통해 부가적 재정지원

   - 지역의 공공 박물관 및 도서관에 다문화권의 도서 및 문화 

관련 자료, 물품 등을 제공하도록 정부가 지원(DIMA, 2005)

 ○ 호주 다문화주의 실현을 위한 방송 미디어의 역할

   - 공중파 텔레비전인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는 호주의 

다문화, 다언어 사회의 일면을 가장 잘 반영한 방송사임.

   - SBS는 60개가 넘는 언어로 텔레비전 및 온라인 방송을 

제공하고, 68개 언어로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음.

   - 방송을 통해 다문화주의를 실현하려는 호주정부가 재정지원

□ 지역 경제 활성화 : Productive Diversity

 ○ 호주의 생산적 다양성 프로그램(The Productive Diversity pr- 

ogram)은 문화적․언어적 다양성과 이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네트워크를 자본화함으로써 국내외 시장 모두에서 

경제적 이익을 촉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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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주의로 드러나는 문제점에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 자체가 호주의 귀중한 자원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다문화주의가 사고의 다양성․혁신․창의성을 

유도하는 요소로 적극적으로 해석되고 활용되고 있음.

 ○ 민간 부문과 공동체 조직들과 함께하는 생산적 다양성 및 

하모니 데이 파트너십 프로그램(the Productive Diversity and 

Harmony Day partnerships program)은 수상의 기업공동체 파트너십 

구상(Business Community Partnership initiative)의 실행에 효율적인 

기여를 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접근성 및 형평성 전략과 생산적 다양성 

전략을 통합하는데 헌신하고 있음.

 정책적 시사점

 □ 각 정부간의 강한 협력 체계

  ○ 다문화정책을 위한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통합정착전략(the National Integrated Settlement 

Strategy, NISS)을 제정함.

  ○ NISS 제정 과정에 주 및 지방 정부의 동의를 얻어 주 및 

지방 정부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함.

  ○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상하 정부간 협력뿐만 

아니라 수평적 정부간 협력이 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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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Partnership)

 ○ 다양한 ‘파트너십 프로그램(partnership program)’을 통해 

다문화정책 사업에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함.

 ○ ‘화합의 날(Harmony Day)'행사, 지방의 각종 다문화 관련 사업 

등에 있어 사업의 주체는 시민단체 및 시민들이며, 정부는 

재정적 지원, 조언 및 인센티브 제공 역할에 한정되어 있음.

□ 기금(fund) 조성의 활성화

 ○ 연방․주․지방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기금 조성 사업을 

통해 다문화 정책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정부는 기금을 적절히 배분하여 시민 및 시민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고 있음.

□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

 ○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 및 지역대중매체를 통해 

다문화 정책을 광범위하게 홍보하고 있음.

 ○ 특히 다양한 언어로 번역 또는 통역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지역 경제활성화에 초점

 ○ 연방 정부는 ‘다문화의 호주, 2003-2006’ 정책을 통해 집단간 

조화 전략과 접근성 및 형평성 전략을 생산적 다양성 전략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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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및 지방 정부에서도 대부분의 다문화정책 사업이 지역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다문화주의가 호주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많은 호주인들이 

다양한 다문화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 다문화주의에 대한 성숙된 시민인식

 ○ 호주는 인구의 절반 가량이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민사회로, 호주 시민들은 다문화정책을 호주의 미래 번영을 

위한 ‘생존 전략’으로 여기고 있음.

 ○ 호주인들의 이러한 인식 수준은 다문화 정책에 

자발적․능동적 참여를 강화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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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지자체 외국인 지원시책 사례

□ 지역사회 통합 : Community Harmony

 ① 종교 단체간 조화 사업(Inter-faith Harmony Project) : 

Canterbury City Council, NSW

  ○ 목    적(goal)

    - 이 사업은 다양한 종교와 신앙 단체들의 집단 토론을 촉진 시키고 

종교적 인종적 집단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지원함.

    - 이를 통해 분열 보다는 단결의 요소로서 신앙의 개념을 

탐구하고 종교적 단체 및 공동체 지도자들 사이에 상호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방    법(how)

    - 단결의 힘으로서 신앙의 개념을 탐구하기 위해 일련의 

신앙종교 집단간 모임을 개최

    - 종교 단체간 연락 및 정보교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종교 

지도자 모임(두달에 한번씩), 학교와 일반 공중을 위한 종교 

유적지 및 관광지 여행, 고등학교의 신앙 단체간 토론 

그룹, 그리고 온라인 및 방송 출판 캠패인 등이 있음. 

  ○ 기대 효과

    - 이 사업을 통해 지방 정부는 공동체내 긍정적인 관계들을 

촉진시켜 왔으며, 집단간 조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 

시켰으며, 종교적 편협에 대항하는 능력을 증가시켜 왔음.

    - 이 사업은 ‘조화로운 공동체 생활을 위한 보조금 사업(the   

 Living in Harmony Community grants program)’을 통해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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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제 체육대회 및 문화 교류를 위한 주말 행사 

(International Cup and Cultural Exchange Weekend) : 

Gunnedah Shire Council, NSW

  ○ 목적

    - 문화 교류 활동을 촉진하기

    - 농촌-도시간 분열에 화합의 다리 놓기

    - 조화를 촉진하기

  ○ 방법

    - 다양한 문화 세계에서 온 150명의 시드니 주변 

거주자에게(주로 피난민의 배경을 지닌자들) 스포츠와 문화 

교류의 주말을 위해 오지로 들어 갈 기회를 제공

    - 주말 활동에는 축구 토너먼트, 박물관 관람, 양털 깎기, 

코알라 보호구역 방문, 지역 전통 문화 체험 그리고 서비스 

클럽에서 지역 파티 참가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기대 효과

    - 이 사업은 정부기관들, 단체들, 시민들이 피난민의 배경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호주 전통의 좋은 친절’을 경험할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여 줌. 

    - 동시에 Gunnedah 거주민들은 다양한 문화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경험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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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등한 행정서비스 제공 : Access & Equity

 ① 문화적․언어적으로 다양한 여성의 리더십 프로젝트 

2004-2005 : Bankstown City Council, NSW

  ○ 목적

    - 지역사회 내 리더십 및 의사 결정 역할에 있어서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CALD, Culturally & linguistically Diverse) 

여성들의 역할 강화

  ○ 방법

    - 정규훈련과정

    - 지역 리더들의 세미나 및 워크숍을 통한 초청 강사 

프로그램

    -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

  ○ 주요 실적

    - Women Speak 프로젝트로도 알려져 있으며, 뱅크스타운시  

및 다른 두 지역 의회로부터 후원을 받고 주정부의 

자금으로 운영됨.

    - 지역사회의 리더로 새롭게 부상하는 30여 명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음.

    -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프로젝트 참여 결과 지역사회 내에서 

여성의 리더십과 대표성에 있어서 자신감, 지식, 숙련도가 

향상되었다고 평가함.

    - Women Speak 프로젝트는 2005년 

'전국지방정부시상식(National Local Government Award)'에서 

여성 참여 증대 부문(Increasing Women's Participation)을 

수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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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방 정부에 대한 이해 증진 프로그램’ : City of Holroyd, NSW

  ○ 목적 

    - 정부의 체계 및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

    - 이것은 지방정부와 지역 단체 그리고 지역주민 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및 관계를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간 

원활한 정보 이동을 위한 통로를 개발함.

  ○ 방법

    - 선정된 정부기관과 지역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적 

프리젠테이션이 이루어지며,

    - 이 프로그램은 대상 집단의 특별한 요구에 맞추어지며, 

3～4주 이상 지정된 날에 2시간동안 교육이 진행됨.

    - 각 지방 정부부서는 자신의 역할, 책임, 서비스 그리고 

기능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참석자들에 의한 

역할연기와 질문 시간도 제공됨.

    - 이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 매체들의 방송은 이 이벤트를 

촉진시키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참가자들은 시장(the mayor)으로부터 참석 증명서를 수여 

받으며, 참석자, 공무원, 발표자들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계속적인 환류가 제공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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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정부서비스 접근성 제고 사업(Interagency Project) : Clarence 

Valley Council, NSW

  ○ 목적 : 문화적으로 다양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 추진 배경

    - Clarence Valley의 문화적 다양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주요 정부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민자들에 

대한 고려를 서비스 전달에 있어 주변 영역으로 생각함.

    - 또한 이주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정부 서비스 

제공자들은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인해 한정된 

방법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임.

    - 이에 다양한 문화적 집단에서 온 주민들은 이 농촌 

지역에서 특히 소외감, 가족, 문화, 지원으로부터의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임.

  ○ 방법 

    - 문화적으로 다양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간 

협력(inter-agency)을 강화할 목적으로 공공 포럼 개최

 ④ 번역 및 통역 서비스 : Northern Territory

  ○ 이 서비스는 Northern Territory 전역을 걸쳐 온라인상으로 

제공되며, 이민자들이 Northern Territory 정부 서비스에 

접속할 때 무료로 제공됨.

  ○ 2003-2004년에 이 서비스는 4,681건의 언어 서비스 (온라인 

통역 : 3,833건, 온라인 번역 : 848건)를 정부와 비정부기관, 개인 

그리고 기업체에 제공하였음. (www.multicultural.nt.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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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동체에 대한 자문 : City of Melbourne

  ○ 시는 다양한 공동체 기관, 자문 기관 그리고 공동체의 

회원들과 함께 시의 2004 다문화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모임을 개최했음.

  ○ 멜버른시는 공동체의 일원이 인종적 방송 매체와 지역 

신문사로 광고를 통해 또는 9개의 언어로 번역된 우편, 

이메일, 상황 보고서를 통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초청함.(www.melbourne.vic.gov.au)

□ 생산적 다양성(Productive Diversity) 사례

 ① 음식 축제(Bites Food Festival 2005) : Bankstown city council, NSW

  ○ 목적

    - 뱅크스타운의 다양한 지역사회 이점을 음식 

페스티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소개

    - 인근 지역으로 부터의 관광객 유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방법

    - 음식 투어(food tours)

    - ‘뱅크스타운 음식 및 식당 가이드’ 출시

    -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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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내용

    - 아시아 요리 투어, 유럽 음식 투어, 아시아 식당 투어, 작은 

레바논 투어, 감질나는 차 문화 투어 등의 음식 투어를 개최함.

    - 각 투어는 각각의 주제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뱅크스타운시에 

있는 다양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푸드 페스티벌은 다문화주의로부터 이익을 어떻게 

창출하는가에 대한 훌륭한 사례로서, 지역사업 분야에 큰 

이익을 제공함.

      ※ 푸드 페스티벌에 약7,000명의 외부 관광객이 방문함.

 ② 식품안전훈련(Getting fresh) : Fairfield City Council, NSW

  ○ 목적

    - 공공보건 개선

    - 지방 기업들의 표준보건규약의 준수 확보

    - 지방의 문화적 다양성으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의 증가

  ○ 방법

    - 식품 처리자에게 다양한 언어로 무료 훈련 세미나 제공

    - 참가자에게 영업소 창문에 부착할 수 있도록 자격증 및 

‘getting fresh’ 스티커와 훈련 자료 매뉴얼을 제공

    - 이를 통해 위생적이고 신선하며 다양한 음식들을 공급하는데 

있어 시장의 실질적인 성공을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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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배경

    - Fairfield City는 시드니에서 세 번째로 가장 인구가 많은 

지방정부로 주민들의 반 이상이 해외에서 태어났으며, 그들 중 

거의 95%가 비영어권 국가에서 태어났음.

    - 이 지역은 호주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주민의 

수와 비율(66%)이 가장 높으며, 영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주민비율도 가장 높음.

    - 이러한 다양성의 결과로, 이 지역은 또한 가장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는 장소로 알려지게 됨.

  ○ 기대효과

    - the Getting fresh 프로그램은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고, 

300개 이상의 기업체들이 관련되어 있음.

    - 이 프로그램은 거래당자들에게 음식에 대한 지식과 개요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지역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자부심을 

고양시키고 있음.

 ③ ‘직원들의 기술 이용’ 프로그램 : 호주의 무역 위원회(Trade 

Commission)

  ○ 호주무역위원회 소속 노동력의 50% 이상이 해외에서 근무하고 

이들 중 많은 수가 2개 국어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음.

  ○ 또한 호주에 기반하고 있는 이 위원회의 많은 지위들에 

비영어권을 지원하기 위한 언어 기술이 요구됨.

  ○ 이 위원회는 2개 국어 사용 근로자들이 그들의 언어 기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언어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www.austrade.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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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독일의 이주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개  요

 ○ 독일에는 전체 인구의 8% 정도의 이주 외국인들이 거주

 ○ 최근 이민국으로 전환하고 속지주의를 일정한 원칙 하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정책 변경

   - 이전에는 이주 외국인들은 언젠가는 독일을 떠나는 것으로 

보아 체계적인 이주 외국인 정책을 실시하지는 않았음.

 ○ 2005년 개정 이주법에 따라 이주 및 난민의 문제를 사회통합 

차원에서 포괄하는 이주난민연방청을 설치

 통합프로그램 수행체계

□ 법적 근거

 ○ 이주법

   - 외국인의 독일 유입의 조종과 제한을 위한 법적 틀

   - 이를 통해 독일의 수용 및 통합능력과 경제적, 노동시장 

정치적 이해에 대한 고려 하에서 이주를 통제

 ○ 이주민을 위한 통합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는 

통합프로그램규정(Integrationskursverordnung: IntV)

   - 통합프로그램의 개별사항, 특히 기본구조, 기간, 학습내용 및 

행정과정 등을 포괄

   - 프로그램의 실질적 실시는 이주난민연방청의 관리하에 민간 

혹은 공공기관에 위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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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구

 ○ 총괄 : 이주난민연방청(BMI, Bundesamt tuer Migration und Fluechtlinge)

   - 2005.1.1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이주법(Zuwanderungsgesetz)에 

따라 독일로의 이주 외국인들의 언어 및 사회적 통합을 총괄

   - 이주상담기관 개설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프로젝트, 나아가 

독일 연방 차원에서의 통합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담당

 ○ 통합업무의 구체적인 집행은 23개 지역사무소에서 이루어짐.

 이주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

□ 기본방향

 ○ 이주외국인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무조건적인 인도적 

차원이라기보다 독일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 

가치를 이해시키고 생활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함.

 ○ 사회통합 지원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는 언어 교육과 다양한 

통합프로그램들을 조정하고 네트워크화하는 것

□ 이주 외국인의 상담

 ○ 초기상담

   - 이주난민연방청이 이주 초기상담 실시를 책임

     ※ 이주난민연방청은 이주초기 상담을 Spitzenverbaende der Freien 

Wohlfahrtpflege(자유 복지의무 연합회)에 위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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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한 기간내에 수행토록 되어 있으며 개인의 필요에 따른 

개별 상담을 통해 향후 그에 맞는 다른 통합프로그램과 

연계시켜 전체 목적에 부합하는 통합 프로그램 참여를 도모

   - 각 주마다 처음 독일에 이주한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기초상담실을 운영

 ○ 가족‧노인‧여성‧



－174－

 ○ 매년 선정된 프로젝트는 Clearingstelle가 조정‧구조화

   - Clearingstelle는 수많은 기관 또는 개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주노동자 상담과 공동체 통합프로그램 전체를 조정하면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역할을 수행

   - Clearstelle에 Profi-Datenbank 라는 프로젝트 진흥을 위한 

정보체계를 도입하여 각 프로젝트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각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

《 공동체 지향적 통합프로젝트 내용(2004년) 》

  ￭ 부부참여 프로젝트 : 주로 재외 동포 이주민들을 대상

  ￭ 모델 프로젝트 : 노동사무소에서 지원되지 않는 직장 통합 

교육 프로그램, 알코올/ 약물/ 범죄 예방 프로그램, 함께 

모일 수 있는 거점에서의 활동 지원 등

  ￭ 동서 통합 프로젝트

  ￭ 운동을 통한 프로젝트 : 언어 장벽과 문화 편견 해소, 폭력 

예방, 이주자와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상호 

수용능력 향상, 스포츠단체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강화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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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Ⅵ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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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6년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세부지침(‘06.8)

 지방자치단체 추진체제 구축

 □ 지자체별 외국인 시책 자문기구 구성

  ❍ 지자체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통해 시정에 반영, 

관계기관‧민간기구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교육청 등 유관기관, 전문가･시민단체･외국인 등 참여

     ※ ‘○○시․군․구 외국인 지원 자문위원회’ 등

 □ 외국인 지원 전담인력 확보

  ❍ 시‧도 및 시‧군‧구 전담기구․인력 확보, 읍면동별 외국인 

민원 등 담당자 지정

     ※ 가급적 총무․자치행정 등 총괄부서에 전담인력을 두고, 기관내 

관련부서와 협조체제 유지

  ❍ 거주외국인 수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적정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량을 감안 단계적으로 확대

     ※ ‘07년 지자체 총액인건비 산정시 외국인 업무 수요가 추가 고려 

될 수 있는 방안 및 조직․인력 확보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특교세 지원 등) 부여방안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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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외국인 지원기반 마련

 □ 지자체별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 외국인 지원기구 구성, 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복지 

지원, 민원상담, 문화행사 개최 등을 포괄

  ❍ ｢외국인의 날｣ 운영, 외국인 표창, 명예시민증 수여 등 규정

     ※ 행자부에서 지자체 표준 조례안 시달(‘06.10월중)

 □ 지역단위 (가칭)｢국제센터｣ 설치․운영 지원

  ❍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 지역내 모든 외국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안내공간 마련

  ❍ 내‧외국인이 지자체 생활정보는 물론 외국의 정보를 상호교환 

하고, 상담 및 한국어 등 교육 등 다문화교육 시설로도 활용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과 협조 연계, 

복지회관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구․단체 활용 검토

 □ 거주외국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 정기적으로 지자체 거주외국인 수 등 실태조사 실시(매년)

     ※ 합법‧불법 체류 구분없이 사실상 거주자를 조사

  ❍ 읍면동 복지요원, 보건지소 등을 활용, 생활실태 수시파악

 □ 소요재원 확보

  ❍ 시․도 및 시․군․구별 ’07년 예산 자체 확보

     ※ ‘07년 지자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외국인 수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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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 지원

 □ 지역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한국어 및 기초생활 교육

    - 한글, 실생활 회화 등 수준별 한국어 교육 강화

      ※ 한국어 강좌의 개설 및 한국어 교육시행(한국어 강사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국어원｣과 협의후 추진

    -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초생활 적응 교육

      ※ 컴퓨터, 교통질서･법규,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 주택 임대차 계약, 

지방세 납부, 근로 및 고용, 출입국 및 체류, 자동차 매매, 

운전면허 취득, 가전제품 수리, 중고가구 매매 등

    - 농기계 조작 등 영농교육(농업기술센터, 읍면농업상담소 활용)

  ❍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로 전담교육기관 지정

      ※ 국제센터, 주민자치센터, 지역단위농협, 학교, 복지회관 등

  ❍ 외국인 대상별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 자발적 귀환(외국인 근로자), 지역사회 동화(결혼이민자) 등

 □ 민원 등 상담

  ❍ 생활･법률상담, 고충상담･처리(임금체불, 성･가정폭력 포함), 

취업상담, 일반민원 처리

     ※ 민간기구, 자원봉사자(국적취득자) 등 최대한 활용

  ❍ 상담업무 매뉴얼 제작, 상담사례 활용 교육 및 workshop 

등을 통해 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공

  ❍ 본국어에 능숙한 상담원 풀(pool)의 지자체별 네트워크 구축



－180－

 □ 생활안정지원 및 편의제공

  ❍ 공공부문에 외국인 인력 활용

    - 국제행사안내, 다문화교육 강사, 외국인 상담, 외국어 교사 등

  ❍ 지자체별 여성농업인 우대시책 확대 적용

    - 출산장려금 지급, 농가도우미 파견,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 외국인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

    - 지자체 공영주택 입주자격 선별적 부여, 도서관 등 

공공시설 자유이용, 시설내 외국인 전용자료 코너 개설

    - 외국인을 위한 중고가구거래 등 ‘알뜰장터’ 정기적 개설

  ❍ 다국어로 생활정보 제공

    - 지자체 홈페이지, 소식지･반회보 등 외국어로 제작 배포

    - 외국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소책자, 팜플릿 활용)

     ※ 거주(부동산 관련 정보), 교통, 의료시설･은행, 관련기관 및 외국인 

지원단체, 외국인 지원시책 등 행정정보 등 안내

 □ 응급 구호체계 확립

  ❍ 응급시 활용할 수 있는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외국인에게 

확대 구축,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소방안전점검 강화

  ❍ 갑작스런 소득 중단시 생계비, 질병‧부상시 의료비 지원 검토

  ❍ 재해시 거주외국인 지원대책 강구

     ※ 다국어 방재매뉴얼 배포, 재해시 다국어 정보 전달, 자원봉사자 확보 등

  ❍ 무료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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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존중의 지역사회 조성

 □ 공무원 및 지역주민 교육․홍보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 시‧도 공무원교육원 등 교육훈련기관에 다문화 관련 교과 반영, 

직장교육 등 활용

  ❍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홍보

    - 민방위교육, 문화강좌 등에 다문화 강의 및 홍보물 상영

  ❍ 다양한 매체를 활용, 외국인 지원 시책 및 프로그램 등 홍보

 □ 민관협력 기반 조성

  ❍ 자원봉사자 및 단체 지원을 통한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 외국인 등을 통역‧상담‧교육 인력으로 양성

  ❍ 지자체별로 외국인 노숙자 쉼터 등 민간단체 지원

     ※ 행자부 및 시․도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

 □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 지원

  ❍ 지역주민과의 화합프로그램 운영

    - 주민‧기업체‧등 참여하는 문화‧체육행사(외국인의 날 행사 등)

    - 외국인과 지역주민과의 자매결연, 마을청소 등 공동활동 유도

     ※ 반상회 가입, 시정모니터 위촉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촉진방안도 검토

  ❍ 유적지 답사, 전통음식 만들기 등 한국 문화체험 활성화

  ❍ 지역특성에 따라 외국인 마을‧거리 조성, 각국 기념일 

고유행사 개최 지원 등 외국인 자국민 모임과 문화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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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시 관내에 90일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 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시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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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

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

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

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

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

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

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①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시장은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

을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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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

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

  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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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안에서 “○○시의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

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

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

도․점검할 수 있다.



－186－

 ①○○시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

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

한 행사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

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국내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

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

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표창을 행할 때에는 ○○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상패, 기

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시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187－

 ①○○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

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

도 조례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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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앙부처 외국인 업무 현황

구  분 실과명 내                 용 전화번호 홈페이지

재    정

경 제 부

외환제도

혁 신 팀

․외국환거래법령 유권해석,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 통계관리 

02)
2150-2547 

www.mofe.go.kr
경    협

총 괄 팀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 조세 감면 

등의 역할 수행

02)
2150-2623

교육인적

자 원 부

재외동포

교 육 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의 수립․추진

02)

2100-6574
www.moe.go.kr

교육복지

정 책 과

․외국인 자녀교육 지원 업무

․초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 총괄

02)

2100-6345

외    교

통 상 부

재외동포

정책 1과

․재외동포의 보호․육성, 재외동포정

책실무위원회 운영

․외국인 입국사증 발급(재외공관)

02)

2100-7570
www.mofat.go.kr

법 무 부

국    적

난 민 과

․국적취득에 관한사항
․국적상실 및 이탈에 관한 사항
․이중국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국적민원에 관한 사항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
․난민불인정 및 난민인정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등 국제기구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031)

478-5027

www.moj.go.kr
체    류

정 책 과

․외국인 체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외국인 산업연수지원에 관한 사항
․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 사항
․재입국허가에 관한 사항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투자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에 대한 통계 작성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및 관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제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항

02)

2100-3445

외국국적

동 포 과

․외국국적동포의 입국, 체류, 취업자격 부여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외국국적동포의 국내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체류실태 조사․

연구 및 자료 발간

031)

478-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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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실과명 내         용 전화번호 홈페이지

법 무 부

조    사

집 행 과

․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조사에 관한 사항

․외국인 동향조사에 관한 사항

․외국인의 활동범위 제한 또는 준수사항의 

결정 및 활동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외국인보호서 및 보호실의 경비에 관한 사항

02)

2110-3454

www.moj.go.kr

출 입 국

심 사 과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입국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심사에 관한 사항

․입출항선박 등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출입국 규제에 관한 사항

․출입국 관련 대테러 및 경호안전대책

지원에 관한 사항

․사증면제협정 등에 관한 사항

․해상밀입국 등 불법입국의 방지에 관한 사항

․여권 등 문서 위․변조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아시아․태평양 경제협의체(APEC) 회원

국가국민의 출입국업무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출입국정보화에 관한 사항

031)

478-5065

행    정

자 치 부

주    민

제 도 팀

․국내거주 외국인 지역사회통합정책 수립

․지자체 거주외국인 업무 추진체제 구축

․국내거주외국인 실태조사

02)

2100-3995

www.mogaha

.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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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실과명 내           용 전화번호 홈페이지

문    화

관 광 부

관    광

산 업 팀

․외국인의 국내관광 투자유치 촉진, 

지자체 외자유치 지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지도․감독

․외국인 전용 관광 기념품 판매업 등 관할

02)

3704-9750

www.mct.go.kr

국제문화

협 력 팀

․이주 노동자에 대한 문화적 지원사업 추진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어울림 마당」 등 개최

․외국인 노동자․결혼 이민 여성 대상 

언어교실 운영

02)

3704-9570

농 림 부
여    성

정 책 과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

02)

500-1609
www.maf.go.kr

산    업

자 원 부

투    자

정 책 팀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술 도입에 관한 정책

․외국인 투자 신고 수리, 허가 및 사후

관리 업무 담당

․외국 기업의 날 행사 추진

02)

2110-5357
www.mocie.go.kr

보    건

복 지 부

보    험

정 책 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원

02)

2110-6348
www.mohw.go.kr

공    공

의 료 팀
․외국인 및 노숙자 등에 대한 무료진료 사업

031)

440-9132

노 동 부
외국인력

고 용 팀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고용 관리, 
외국인력 제도의 전반적 관리 및 외
국인 근로자의 취업교육 및 지도․관리 
업무 수행

․송출국가의 선정, 양해각서(MOU) 체결 
및 한국어능력시험 관리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지도․점검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고충상담, 언어지원, 출국지원 등 사후 

관리적 업무 수행

02)

502-9457
www.molab.go.kr

여    성

가 족 부

권    익

기 획 팀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업무

․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을 위한 상담소와 

쉼터 운영

․피해여성을 위한 1366 긴급전화에 동시

통역 시스템 도입

02)

2100-6865
www.mogef.go.kr

가    족

정 책 팀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

․한국어 교육, 출산 도우미 지원사업 시행

02)

2100-6784

국 세 청
법    인

납 세 과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의 부과․감면 업무

․외국진출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세원 관리

02)

397-1812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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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각 국의 외국인 업무 현황

구 분 관련법 담당부처 주요내용 비고

독 일 -이민법

-외국인법

-난민신청 절차법

-반차별대우법

-독일기본법

-국적법

연방 내무부 -외국인, 난민, 재회동포귀환, 이민, 국적 분야에 대한 

책임기관

-외국인의 사회적 통합과 난민 문제 등을 다루는 

주무부처

 ※ 외국인 노동자 가족초대, 외국인의 사회적 

통합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면서 

관장영역 확대

-이주운영위원회 운영 : 이주행정의 장기 발전 계획과 

새로운 이주정책 수립

연방행정청 -재외동포 귀환이민 수용, 유태인 이민의 분배, 귀화 

등 외국인 통합과 관련된 사업 지원과제 수행

-산하 기관인 ‘외국인중앙등록소’에서 외국인 현황 등 

통계 작업 실시

연 방 이 민 청

(Bundesamt fur 

Migration and 

Fluchtlinge)

-주로 이민과 난민업무 수행

-외국인 정책과 관련된 기관들 사이에서 관계 조정

-수요에 입각한 노동시장 정책수행과 상이한 기관에서 

진행되는 외국인 정책에 대해 전체적인 조망을 

하면서 장기적인 이민정책 계획

-유입인구의 언어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 수행

 ※ 독일 거주 외국인의 고충상담, 사회적응교육 

실시 및 사회통합에 필요한 예산 지원, 정보

제공업무 등 수행 

주정부 -주정부 내무부 : 외국인법 집행을 위한 주 정부 차원의 

지도․감독

-주정부 외국인국 : 외국인법과 기타 외국인 관련 

법률․규정 집행의 전반적 책임기관

기초지자체 -외국인 통합정책 수행 및 사회보장 정책 관장

-연방, 주정부 및 시의 행정부에는 외국인들의 

동화정책을 위한 부처가 존재하며, 이민자들과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해 정책수립과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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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법 담당부처 주요내용 비고

호  주 이민법 이민 및 다문화부 -이민과 다문화정책 관장(Living in Harmony, Harmony 

Day 등 국가적 행사)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공공서비스 헌장(다문화

정책에 심혈)

 ․‘Diversity Australia' 웹사이트를 통해 정부 내 

다양한 부문의 파트너쉽 제고

 ․CMA, DMCL등 정부부서의 강화와 신설

 ․다문화주의와 조화로운 공동체 건설을 위한 국가적 

공공교육 강화

 ․소수민족이나 공동체에 예산지원

-이주민 정착프로그램 기획․개발(특히 ‘성인 

이민자 영어프로그램’, 난민 재정착 등)

-국가통합정착전략(NISS) 운영(연방․주․지방

정부간 조정․협조 체계구축)

-시민권 부여

-토착민 지원

캐나다 -다문화주의법

 (Canada Multicu

lturalism Act)

-캐나다 문화

유산부설치법

 (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Act)

-고용평등법

-이민과 난민보

호법(IRPA)

-인권법

-시민법, 공용어법

(프․영어)

문화유산부(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내 

이민부와 시민권부

 

-이민관련 업무(이주법 집행과 난민 보호, 이주자의 

사회적응 및 통합 등을 총괄) 

-연방과 지방정부의 이주법 집행 분담

-캐나다 정체성 행정 다문화주의적 정책입안(문화적, 

인종적, 윤리적 다양성을 반영)

-다문화적 문제들을 반영한 정책, 프로그램, 서비

스를 기획

-외국인 참여, 인종차별방지, 문화적 다양성 반영, 

언어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방과 연계해 정책

입안

 ․온타리오 주 : 캐나다 다국민의 역사와 문화교육

프로그램 실시

 ․‘민족언어학습프로그램’ : 공립학교에서 44개의 

비공용어를 의무교육

 ․‘캐나다의 다문화유산’ 명칭의 역사교육의무화

미  국 이민법 -국토안보부내 이민행정국

(USCIS)-구)

-법무성(DOJ)

-대테러, 세관과 이민업무 등

-외국인의 사회통합

-미국 내 체류자들의 정보 등록(컴퓨터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노동부의 고용기준기관(Employment Standards 

Administration, ESA)과 이민국 간 양자가 합의협정

(MOU)를 맺어 비정규 이주자의 고용에 대한 정보

공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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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법 담당부처 주요내용 비 고

이탈

리아

-이민과 망명법

(Martelli)

(la legge TURCO

-Napolitano)

(la legge Bossi-Fini)

-외국인의 입국과 

거주에 관한 법률

(Act 40)

-외국인 법

 (Aliens Act)

  내무부 -출입국관리정책+이민자에 대한 사회정책 포괄관리

-국가적 외국인(이민자) 수용 원칙 마련(영주권 획득 등)

-지방정부에 외국인(이민자) 정책집행

-외국인 공동체 성장 촉진

-로마에 전국 이민회의조직

-통계청의 외국인 이민 상황통계

-외국인(이민자) 범죄통제

-정치적 망명자의 권리나 종교인문제

-지방의 외국인 수용 기관설립 기금조성

-외국인에 사회보장권리(의료보장, 이민자 영주캠프 등)

국가망명프로그램설립

-난민자 관리

영국 국적이민망명법

(Nationality, Im

migration and A

sylum Act)

내무부 이민과 국적국

(Immigration and Na

tionality Directorate)

-추방 및 행정적 퇴거를 담당

-외국인 정책관련 민원의 one-stop 서비스 실시

-재통합프로그램(Voluntary Assited Return and Rei

ntegration Programme) : 정착지원금제공 등 

-인종차별방지법령강화와 공공기관의 인종차별보호 

권한과 의무 확대

-공직임용에서 차별방지

-불법적인 이민자와 망명자 지문의 중앙 database화

-특정지역집중방지위한 ‘no choice'원칙 실시

이스

라엘

이민법 내각에 이주민부
 (지원 조정실, 기획연구실, 

주거지원과, 고용지원과, 

사회복지과, 통화촉진과, 

히브리어교육과 등)

-이주민 동화 적응정책수립(소수민족, 외국인 2세 

교육 등)

-정착총괄지원(의식주, 문화, 고용, 교육, 커뮤니티지원 

등 국가 전체적 규칙제도 기획, 연구)

-이주민들의 중류사회 편입정책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정책 조정 

-이주민을 위한 규칙, 제도, 예산

스위

스

-이민법

-난민법

-외국인 정주법

연방법무 경찰부 소속 

연방이민청(BFM)

연방외국인위원회

(연방의회자문기구)

-난민보호

-연방정부차원의 이민자의 현지사회 융화지원(재정

지원포함)

-이민자 통합위한 다양한 통합프로그램제공(특히 무료

언어 연수)

-4개 국어인정(독, 프, 이탈리아, 로망쉬어)

-스위스 내 모든 외국인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장  

 (연방 외국인 위원회의 통합촉진 시책실시)

-모든 주정부와 시 단위별로 이민자 융화지원단을 

임명

프랑

스

외국인의 입국과 

거주에 대한 법

내무부, 사회부, 노동

부, 연금부, 사회복지

부에 각각 이민자 담

당 부서, 내무부 산하

의 경찰로 국경경찰(bo

arder police) 등 여러 부

처가 동시에 관여

-이민자의 유입조건과 통합에 중심

-외국인 자녀의 학교교육이 핵심 

-‘지방발전과 이주’ 프로그램 시행

-‘국제적인 이민과 공동발전을 위한 관련부처 상호대

표자’들에 의해 감독되는 공동개발정책 시행

-이민자들의 본국과 적극적 공동협력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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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외국인 권리․의무 등 관계 법령(발췌)

헌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민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

 대한민국 헌법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日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

(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1.1.14>

 지방자치법

제12조 (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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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민의 권리) ①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국민인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

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의3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 및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7, 2006.1.11>

   ② ～ ⑧ (생략)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연도별로 산정하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에 의한다. <개정 2006.1.11>

   ⑩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11>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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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7, 2006.1.11>

제13조의5 (주민소송) ①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6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 (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 ①19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8.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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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투표권) ①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②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주민소환투표권)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

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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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지방세법

제173조 (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79.12.28, 1994.12.22, 1995.12.6, 2000.12.29>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등록) ①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

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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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자와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자등으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의 주민등록증 등과의 관계) ①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

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한다.

   ②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는 주민등록 및 전입

신고에 갈음한다.[본조신설 2002.12.5]

 국적법

제5조 (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ꊺꋃ 민법

제18조 (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곳이상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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ꊺ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중에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2.3.25]

제22조 (미수금의 대불) ①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등으로부

터 미수금에 대한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기금에서 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③ ～ 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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ꊺ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용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외국인근로자 성명 등을 기재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⑥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9조 (근로계약) ①사용자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표준근로

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③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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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이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매번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0>

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 ①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

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출국만기보험·신탁) ①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 또는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0>

   ③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제14조 (건강보험) 사용자 및 그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및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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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귀국비용보험·신탁) ①외국인근로자는 귀국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신탁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귀국에 필요한 조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때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 (차별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보증보험 등의 가입) ①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

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외국인근로자 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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ꊺꋆ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본조신설 2005.12.23]

ꊺꋇ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본조신설 2006.12.28]

제12조 (복지급여내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복지급여를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9.7>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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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

   4. 아동양육비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②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미혼모 또는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이를 실시한다. <신설 1998.12.30, 2005.3.24, 2006.12.28>

제13조 (복지자금 대여)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금을 대여

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아동교육비

   3. 의료비

   4. 주택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김의 한도, 대여방법 및 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고용의 촉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훈련의 실시와 

취업알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업장에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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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청소·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부자가정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전문개정 2006.12.28]

제18조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모·부자가정에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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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기간(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체류 자격
(기    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체류기간 상한

(1회 부여)

1. 외    교

   (A - 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가족

재임기간

2. 공    무

   (A - 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가족

공무수행기간

3. 협    정

   (A - 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

4. 사증면제

   (B - 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자

협정상의 체류기간

5. 관광통과

   (B - 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6. 일시취재

   (C - 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90일

7. 단기상용

   (C - 2)

시장조사, 업무연락, 견학, 상담, 계약, 수출입 기계 등의 설치․보수․
검수․운용요령습득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90일

8. 단기종합

   (C - 3)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참석, 학술자료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90일

9. 단기취업

   (C - 4)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90일

10. 문화예술

   (D -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포함〕

2년

11. 유    학

   (D - 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2년

12. 산업연수

   (D - 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영 제24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2년

영 제24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13. 일반연수

  (D - 4)

유학(D-2)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

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거나 

산업연수(D-3)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년

14. 취    재

   (D - 5)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의 파견 또는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

동을 하고자 하는 자

2년

15. 종    교

   (D - 6)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와 

대한민국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한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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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자격
(기    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체류기간 상한

(1회 부여)

16. 주    재

   (D - 7)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

소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자〔기업투자

(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년

17. 기업투자

   (D - 8)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
5년

18.무역경영

   (D -9)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무역 기타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필수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와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년

19. 교    수

   (E -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

지도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년

20. 회화지도

   (E -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1년

21. 연    구

   (E - 3)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

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년

22. 기술지도

   (E - 4)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고자 하는 자

2년

23. 전문직업

   (E - 5)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기타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년

24. 예술흥행

   (E - 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1년

25. 특정활동

   (E - 7)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년

25의2. 연수취업

   (E - 8)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 기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려는 자
2년

25의3. 비전문취업

    (E -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

요건을 갖춘 자[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

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1년

25의4. 내항선원

    (E - 10)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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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자격
(기    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체류기간 상한

(1회 부여)

26. 방문동거

   (F - 1)

가.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

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로서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국내체류를 허가

한 자[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다.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미화 50만불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

인투자가(투자한 기업체의 임직원 포함)로서 체류자격 기업투자(D-8)․
거주(F-2)․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가사보조인

라. 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마.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내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년

27. 거    주

   (F - 2)

가.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나. 난민인정을 받은 자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상인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하는 자중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

라. 영주(F-5)자격을 상실한 자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

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자[강제퇴거된 자는 제외]

마. 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년

28. 동    반

   (F - 3)

문화예술(D-1) 내지 특정활동(E-7)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산업연수(D-3)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동반하는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

28의2. 재외동포

   (F - 4)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단순노무행위 등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는 제외)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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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자격
(기    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체류기간 상한

(1회 부여)

28의3. 영 주

   (F - 5)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미화 20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한 자

나.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을 3인 이상 고용한 자



－211－

 7. 외국인 관련 민간단체 현황

단 체 명 전 화 주 소

서  울  지  역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02-849-6622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603-26
 http://www.migrantok.org/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02-747-6830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302호
 http://www.jcmk.org/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02-2263-0516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326 상지빌딩 704호
 http://www.mumk.org/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02-2262-7974  서울시 성동구 홍익동 147-22
 http://www.smwc.or.kr/

 갈릴리교회외국인노동상담소  02-859-9135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1267
 imj@c3tv.co.kr

 남부교회  02-745-1903  서울시 종로구 창신3동 17-4
 ifather@hanmail.net

 동북아선교교회  02-830-1068 서울시 구로구 구로4동 805-2호 3층

 동안교회  02-962-178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346-99
 http://www.dongan.org/

 라파엘클리닉  02-763-7595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9-1 
 서울의대본관1층 106
 http://www.raphael.or.kr/

 명성교회  02-3427-0365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0-5
 http://www.msch.or.kr/

 새문안교회(해외선교부)  02-733-8143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42
 http://www.saemoonan.org/

 서울외국인교회  02-848-264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65-14
 syoyun@kornet.net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의집  02-423-0667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80-13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  02-458-2981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388-8
 smmc@chollian.net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02-3672-947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130-102
 http://ijunodong.prok.org/

 서울조선족교회  02-857-7257  서울시 구로구 구로6동 98-15
 chosunjock@hanmail.net

 선한이웃클리닉(경동교회)  02-2274-0161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26-6
 http://mclinic.net/

 신성교회  02-986-1235  서울시 강북구 미아5동 458-8
 jesuspia@shin-sung.or.kr

 양문교회  02-902-2611  서울시 도봉구 쌍문4동 218

 엘림미션센타  02-796-0170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32-1

 온누리미션  02-796-6052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41-96
 http://www.onnurimiss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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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명 전 화 주 소

 왕성외국인교회  02-888-4813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24
 wangsung@wangsung.or.kr

 왕십리교회  02-2229-5412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 1동 773
 http://www.wanggam.org/

 중국동포의집(서울)  02-863-6622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1동 137-22
 http://www.g4w.net/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02-795-5504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303-2 
 한성빌딩 401호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02-2699-9943 서울시 강서구 화곡7동 352-46

 은혜교회 하비루선교회  02-915-9262 서울시 성북구 종암2동 8-212

 이주여성인권센터  02-3672-8990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78-68(4층)
 http://www.wmigrant.org/

 용산나눔의집  02-718-9986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가 46-17
 http://www.ysnanum.or.kr/

 정동아가페클리닉  02-753-0001  서울시 중구 정동34번지정동제일교회
 http://chungdongclinic.onmam.com/

 우즈백노동사회복지부
 한국사무소  02-2675-6233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55-7호

 에이테크노타워 808호

 인터내셔널에이드코리아  02-543-7272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0-9 
 현대리버스텔 201호

 작은손길  02-924-1010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2가성균빌딩3층
 http://www.littlehands.or.kr/

 장충교회  02-2279-9331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115-1
 http://www.jangchung.net/

 재건서울교회  02-763-3679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640-243
 aiyesu@hanmail.net

 조선족복지선교센터  02-723-4823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137-16 2층
 welfare@hmjmail.or.kr

 청주필리핀교회  02-3472-3952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55-3

 충현교회  02-552-8200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665-1
 gwwj@unitel.co.kr

 평화의집  02-997-6230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45-23 2층

 피남처/자유터학교  02-211-4119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81-26(201)
 http://pnan.org/

 희년선교회  02-858-7829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302-10호 
 대명빌딩 3층
 http://www.jubilee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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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지  역

 게르방교회  031-921-6979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산112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031-921-5006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20B(1층)
 tojungee@chollian.net

 아시아의친구들  031-921-7880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158-4
 http://www.foa2002.or.kr/

 한길교회  02-381-4979  경기도 고양시 오금동 산144
 http://hangil.wwww.to/

 일산외국인교회  031-905-8291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1동 911-2
 zeza@intizen.com

 일산조선족복지선교센터  031-975-5042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1동 
 637-66반석빌딩3층

 중국선교교회  031-966-28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23-14

 중산교회외국인선교회  031-976-2842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2동 1588-7

 시화일꾼의집  031-497-715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613번지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031-431-0137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39-6 
 길재빌딩 5층 
 http://shv1365.org/

 공단선교센터  031-432-2845  경기도시흥시정왕동시화공단3라211호

 파로스선교회  031-319-172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428-3
 http://www.pharos1004.org/

 외국인근로자교회  031-319-172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428-3 
 상록빌딩4층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031-258-167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86-2 2층

 엠마우스  031-257-85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100
 http://www.emmauskorea.org/

 중국동포의집(발안)  031-354-7333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평리 35-1 
 회춘빌딩 3층

 피플스하우스  031-354-0054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403-5
 http://www.thepeoples.org/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032-654-0664
 부천시 원미구 중2동1093-1
 근로자종합복지회관3층
 http://www.bmwh.or.kr/

 천산중앙교회  032-672-6603  경기도 부천시 어정구 내동9-1
 thebell@netian.com

 천구교의정부외국인
 노동자상담소  031-878-692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83-6 

 녹양동천주교회

 안양이주노동자의집  031-443-2876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676-136
 안양전진상복지관내
 http://www.amwc.org/

 새중앙교회  031-425-303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58
 http://www.sj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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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선교회  031-425-104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379
 http://www.elpis21.org/

 송우리문화센터  031-543-9201  경기도 포천시 소폴읍 송우리 143-8
 http://bangla.co.kr/

 사랑의교회
 (외국인근로자선교회)  031-874-3004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산101-3

 fwmc@unitel.co.kr

 의정부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031-848-0266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323-1
 smonaco@chollian.net

 암마외국인선교회  031-541-6554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59
 kgloria@netian.com

 여성교호이주노동자여성센터  031-591-2270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694-16 2층
 wowc@chollian.net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02-443-1468  경기도 남양주시 하도읍 노천2리 488-123 3층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031-594-582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촌2리 산33-9  
 tojungee@chollian.net

 옹정교회  031-987-7033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527-3

 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  031-997-2301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411-9번지

 김포외국인근로자의집  031-981-7795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421-3
 mark1@chollian.net

 중국동포의집(성남)  031-756-214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7288-11

 나그네사랑공동체  02-443-1468  경기도 성남시 사서53
 bokmin42@kornet.net

 중국동포의집(광주)  031-768-5511  경기도 광주시 역동 27-71 3층

 오포외국인교회  031-718-6119  경기도 광주시 오포면 신헌리 362-17

 경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031-768-5511  경기도 광주시 역동 27-71

 선교교회  031-767-8118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101-32
 http://www.lemc.or.kr/

 중국동포의집(양주)  031-837-4411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740-7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031-618-0965  경기도 평택시 비전1동 633-3
 http://www.wooricenter.org/

 포천나눔의집
 외국인노동자상담소  031-532-2025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723-1

 하남외국인노동자의집  031-795-8992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412-20 2층

 한국CLC부설
 이주노동자인권센터  031-339-9133  경기도 용인시마평동736보광빌딩 4층

 migrant.clc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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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역

 공촌외국인사랑방  032-561-3349  인천시 서구 공촌동 산29-1
 kongchon@chollian.net

 인천기독교노동상담소
 (고백교회)  032-573-6295  인천시 서구 석남동 477-13

 부개동교회(외국인선교부)  032-503-9741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257-6

 부평동부교회  032-503-9211  인천시 부평구 부평5동 147-5
 http://www.dbchurch.net/

 선린감리교회  032-428-3111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220

 산정현교회  032-867-1657  인천시 남구 주안5동 18-142 
 우정빌딩 B2

 숭의교회외국인근로자선교회  032-887-5800  인천시 남구 숭의2동 303-7
 graceonly@hanmail.net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032-872-3612  인천시 남구 도화3동 52-20 12통 7반

 주안장로교회  032-429-7071  인천시 남구 주안1동 174-1
 http://www.juan.or.kr/

 엘림해외선교회  032-773-9182  인천시 중구 사동 34-17
 http://www.efm.or.kr/

 인천카톨릭외국인
 노동자상담소  032-765-109  인천시 중구 답동 34

 인천남동공단중국교회  032-815-1751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3-2 62블럭D-7

 인천외국인교회  032-542-2950 인천시 계양구 작전3동 164-14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032-766-4484  인천시 동구 화수2동 35-47

광  주  지  역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062-971-0078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816-11
 md0078@hanmail.net 

 외국인근로자선교회  062-951-7993  광주시 광산구 오선동 270-81 
 kafw@netgo.com

대  구  지  역

 대구남산교회
 외국인근로자선교회  053-253-8490  대구시 중구 남산2동 941-2

 ns@namsan.org

 대구서부교회
 (베트남근로자모임)  053-252-2205  대구시 남산4동 2951-1

 meetjoo@orgio.net

 대구시외국인노동자상담소  053-256-0696  대구시 중구 남산4동 2635-5 구민교회
 tcao@chollian.net

 대구카톨릭근로자회관  053-253-1313  대구시 중구 종로2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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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세계선교회  053-746-0386  대구시 수정구 만수3동 854-3
 http://www.lwmkorea.org/

 대전빈들교회  042-621-8810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31-43

 대전외국인이주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42-631-6242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16-2 

 http://www.djmc.org/

부  산  지  역

 카톨릭이주노동자상담소  051-807-6403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서면성당 내

 구포제일교회 한국어학교  051-331-6781  부산시 북구 구포1동 구포제일교회

 부산신평로교회  051-206-6001  부산시 사하구 신평1동 18
 http://evandis.org/index_1.php/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051-522-0497  부산시금정구금사동117-14/2석
 대중앙교회

 부산외국인노동자
 인권을위한모임  051-802-3438

 부산시 진구 전포2동 193-9 
 유산빌딩 4층
 http://fwr.jinbo.net/

 부산카톨릭노동자상담소  051-807-6403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서면성당 내

전  북  지  역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063-272-2794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140-2
 http://www.jeonjulife.org/

 전주안디옥교회  063-274-3228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http://www.antiochia.org/

 전북외국인근로자센터  063-282-1119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4가 80-1

충  남  지  역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41-541-9112  충남 아산시 온천2동 481신우회관3층
 http://asm.nodong.net/

 천안임마누엘선교회  041-565-5801  충남 천안시 신부동 812신부빌딩 6층

 천안장로교회(안디옥미션)  041-555-5100  충남 천안시 원성2동 224-7
 capcmission@hanmail.net

충  북  지  역

 진천외국인형제의집  043-534-6251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319-1
 key100@shinbiro.com

 충북외국인노동자자원상담소  043-215-625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413-2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42-252-625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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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남  지  역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055-277-8779  경남 창원시 팔용동 17-11 3층
 http://www.mworker.or.kr/

 마산재건교회  055-248-5156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1동 449-1
 http://msjaegun.or.kr/

 섬김의교회양산한글학교  055-381-1112  경남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559

 창원카톨릭사회교육회관
 외국인노동자상담소  0551-82-3737  경남 창원시 신월동 13-67

 합덕순복음교회  041-362-4929  경남 당진군 합덕읍 교동리 260-7

경  북  지  역

 경산벧엘외국인근로자교회  053-853-9888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북1리 434-1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053-815-7842  경북 경산시 삼남동 3-1
 bokmin42@kornet.net

 구미카톨릭근로자센터  054-452-2314  경북 구미시 원평동 산24-1

강  원  지  역

 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033-764-3220  강원도 원주시 인동 242-16

제  주  지  역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064-712-1141  제주도 제주시 연동 2305-4
 http://www.fwcj.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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